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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i

 연 구 요 약

□ 연구배경 및 목적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영등포지구) 등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先이주 순환형’ 도심 공공
주택사업이다. 쪽방 거주자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로서 많은 기
대와 함께 어려움도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선두에 있는 영등포지구를 중심으로, 쪽방 거주자의 재정
착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완과제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도출한다. 뒤를 잇는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당초 정책목
적에 부합하여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착안점,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 국내 쪽방촌 현황과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경과

  쪽방은 통상 ‘보증금 없이 월세나 일세를 지불하는 2평(6.6㎡) 안팎의 부엌·세면실·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거공간’을 뜻한다. 전국의 쪽방촌은 10곳으로, ‘21년 3월 기준으로 등록
된 쪽방과 쪽방 거주자는 각각 8,768개와 5,212명이다. 이중 영등포쪽방촌은 서울 쪽방촌의 약 
18%인 51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영등포역 주변은 대표적인 거리 홈리스밀집지역으로, 급속
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빈곤층이 밀집하는 노후불량주거지를 형성하였다. ’70년대 중
반 이후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던 방을 잘게 쪼개어 임대하는 형태로 변형되었고, 기초생활편의시설
이 없는 열악한 주거형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쪽방 거주자의 66%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34%가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가구이다. 장애인도 14%에 이른다. 거주환경의 취약성뿐 아니라, 경제·사
회·건강측면의 취약성을 가늠할 수 있다. 
  영등포지구는 영등포구·LH·SH공사 등 3개 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추진한다. 지난 ‘19년 12월 말 
지구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20년 6월 중도위 심의, ’20년 7월 지구지정, ’21년 7월 지구계획 승
인 신청한 상태이다.  ’22년 6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구계획 승인 완료, ’26년 말 사업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 영등포지구 재정착 실행방안 현 주소 진단 및 보완과제 

  쪽방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영등포지구의 중점 대응 핵심과제는 (1)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
택 확보, (2)주민선호 임시주거시설 확보, (3)돌봄시설 공간 확보 등이다. 지구 내 총 917호 공급계
획 중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재정착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46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
시주거시설은 적용 가능한 방안(모텔 리모델링, 관내 매입임대주택, 고가하부 모듈러주택, 인근 오
피스텔 공실 활용 등)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동시에 여러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돌봄시설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은 사회복지시설, 종교용지 등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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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지구 先(선)이주 순환형 공공개발구상(안) 및 블록별 주택공급계획(안)>

  지금까지 공공시행자의 핵심과제 대응 상황은 쪽방 거주자를 물리적으로 재정착시키기 위한(재
정착 1단계) ‘물리적 공간의 양적’ 확보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준공이후 새로운 공동체주거단
지에 지속적,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
한 상황이다. 특히 임시이주대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칭 ‘이주및지원TF’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영등포구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되, LH·SH공사, 쪽방상담소, 주민센터, 주거
복지센터 등의 참여지원을 통해 임시주거시설의 공급, 이주지원, 운영·관리방안의 세부 검토가 필
요하다. 이후 추진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공공주체별 중점 대응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재정착 2단계 대응 공공역할>

구분 중점 대응 역할 과제

영등포구

∙주민협의체 운영 및 주민갈등 관리
∙임시이주대책 수립 및 총괄, 이행 지원 
 -지구 내 재정착 및 지구 외 이주 희망자 그

룹별 지원절차 마련, 임시주거시설 희망자 
및 별도 이주희망자 그룹별 지원절차 마련, 
임시주거시설 거주자 주거관리 

 -임시주거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한 돌
봄서비스 연계 지원 등

∙이주및주거지원TF 전담조직 구성·운영

∙쪽방 거주자 대표 등의 주민협의체 참여 및 NGO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채널 운영

∙지구 내 재정착 및 임시주거시설 공급 대상자, 지구 외 
이주 대상자 현황 파악, 관리  

∙이주절차 안내 및 이주지원 등 
∙공동시행자(LH, SH공사), 대외 기관 등과의 협업기반 

마련 
 -쪽방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관련, 영등포쪽방상담소, 

주민자치센터, 주거복지센터 등의 지원 필요

LH공사

∙공동체주거단지 개발
 -쪽방 거주자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단

위 주거공간 계획 및 설계지침 마련
 -돌봄서비스 재편방향 및 지역 주거복지서

비스 수요특성, 지역사회 통합 등을 고려한 
공공공간, 커뮤니티시설 계획 및 설계지침 
마련 

∙임대주택 운영, 관리

∙쪽방촌 주거생태계, 쪽방 거주자 주거특성 등을 고려
한 설계 반영  

 -고령, 심신장애, aging in place 등을 고려한 주거평
면 고려, 수직 고층형 공동체주거단지 조성 한계점 및 
사회적 배제 외부효과 최소화 고려 

∙지역맞춤형 공공기능 도입, 양질의 디자인, 설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접근 편의성 제고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체납 최소화를 위한 지급방
안 개선

SH공사 ∙보상업무 및 택지공급
∙임시주거시설 공급, 관리

∙임시주거시설 확보(민간건축물 계약체결 등), 리모델
링, 공사 등 시설별 공급, 운영관리

서울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서비스 공

급, 관리
∙주거복지서비스 공급방향 검토·제안(→LH)
∙공공시설물 프로그램 운영·관리 방안, 공공시설물 위

탁관리방안 사전 검토  
∙쪽방상담소를 통해 돌봄 관련 기초지자체 업무 지원



연구요약 ∙ iii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제도 개선 방향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지구 등과 같이 여러 차원의 도시문제를 긴급히 해소할 필요
가 있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목적을 반영하여 지구지정 기준을 차별
화 하고, 취약계층의 재정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요청 각 단계에서 거주자 
주거실태조사, 이주·주거대책 보완, 이행의무 강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주거대책 대상자 및 인정시점은 토지보상법 기준을 적용하되, 등록된 쪽방 거주자 및 실거
주 확인 가능한 미등록 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순위는 지구 내 
등록된 쪽방 거주자 중 기초수급자를 우선순위로 반영하고, 이주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비주택 거
주자는 쪽방 거주자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의 후순위로 검토 필요하다. 이외 주거실태조사, 이주·주
거대책 등의 지구계획 수립 보완 및 승인신청 절차개선(지구지정 이후 1년->2년 이내), 주거이전비
와 주거급여를 임대주택 보증금, 월임대료 등으로 연계활용 방안 등의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 공익
성 제고를 위한 재원조달 관점에서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
하는 방안이나,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도재생사업 유형 신설(저렴주택
+주거지원서비스 공급) 방안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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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정부의 쪽방촌 일대 공공개발 추진 가시화  

◦ 쪽방촌은 주거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대표적인 비주택 주거시설1) 밀집지역임. ‘97년 IMF 경제위
기 이후 대도시 철도역을 중심으로 노숙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시빈곤계층이 머무는 거처로서 쪽방
과 쪽방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함. 

◦ 이후 쪽방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과 동시에 도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발 압력이 지속되어 왔음. 

◦ 2000년대까지 도시성장 과정에서 민간주도의 전면적인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의 개선, 
신규 주택공급 확대, 기반시설 정비·확충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지불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의 보호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냄.    

◦ 2010년대 이후 도시정책 방향은 기존 정비방식의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성찰과 함께, ‘개발’, ‘발전’, 
‘공급’ 중심에서, ‘재생’, ‘주거권’, ‘포용도시’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음. 

자료 : 이원호, “쪽방촌 공공개발의 포용성”, p.4 재인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자료
[그림 1-1] 도심 취약주거지 정비사업의 변화

◦ 특히 ‘포용도시’의 가치를 중시하는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상 취약계층의 주거권보장과 비주택 거
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서울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포함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함. 

- ‘포용도시(Inclusive City)’란 포용2)의 가치가 도시공간에서 구현되는 것을 이르는 개념. 빈곤층, 청

1) 비주택은 국가통계나 주거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님. 적절한 주택의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열악한 거처에 대한 포괄적 용어로 사용.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이외의 거처’임. 
국가인권위원회(2018), p.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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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도시의 각종 기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국가균형
발전위원회, 2020, p.12)

◦ 이어 대전 및 부산, 서울역(동자동) 쪽방촌 등의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LH 공
사 등은 정부, 해당 지자체 등과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이하 각각 영등포지구, 대전
지구)을 추진 중임.

□ 영등포지구, 도심 쪽방촌 공공개발 선도사례로서 성과에 대한 큰 기대와 높은 관심   

◦ 선두에 있는 영등포지구는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공급, 임시주거시설을 활용한 
선(先)이주 선(善)순환형 재정착을 도모하는 국내 최초 도심 쪽방촌 공공개발 선도사례로서 성과에 대한 기
대가 큼. 

◦ 하지만 최초의 도심 쪽방촌 공공개발사업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점도 예상됨. 본 사업은 쪽방 거
주자의 주거권 보호, 재정착 기반의 공공개발 패러다임을 중시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상 토지수용 기반
의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적용함. 

◦ 쪽방 거주자의 ‘주거복지문제’ 해소 이외에 도심 내 부족한 ‘신규 주택공급 문제’ 대응,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공간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 처방을 위한 조치임. 

- 대전지구는 공공주택사업과 대전역세권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추진. 쇠퇴한 대전역 주
변 구도심지역 활성화 모색

- 부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뉴딜] 등으로 추진 예정. 쪽방촌 정비 방향은 대상지 주변 여건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추진 예정 

◦ 도심 쪽방촌 선도사업의 여러 어려움과 한계점 등을 극복하고 소기의 정책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영등포지구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과 공공개발자인 LH, SH공사 등이 공동시행자로 함께 참여함.

 - 각 주체별 합리적 역할배분과 협력적 협업 도모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여러 주체 간 협의·조정과 정책지원 등을 목적으
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를 구성·운영 중임.

 -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시, 영등포구청), LH·SH공사, 돌봄시설 등이 함께 참여

□ 공공시행자,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재정착을 보장하는 계획수립, 실행방안 마련이 관건

◦ 쪽방촌 일대를 포함하는 도심 속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와 공공시행자
에 대한 요구사항은 각기 처해진 상황과 이해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표 1-1 참조). 

 - 토지수용과 철거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구 내 쪽방 거주자와 사회복지관련 돌봄시설 등은 
최소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갖춘 저렴한 주택과 업무공간 등으로의 입주기회, 공사기간 중 안정적인 

2) 포용(inclusion)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존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일
부 구성원을 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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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과 기존 돌봄서비스 업무(일자리)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 등은 적정한 보상과 개발이익의 배
분 등을 중시 

관계자 그룹 주요 관심사

대상
지구

주민
·

시설 
등 

쪽방 
거주자

등

• 지구 내·외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여부
  - 적정 수준의 주택, 보증금, 월세, 관리비 지불능력(운영·관리 측면) 등 
• 공사기간 중 근거리 임시이주시설 제공 및 돌봄서비스 지원 지속 여부
• 재정착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가능 여부 등   

돌봄시설 • 지역기반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지속(일자리 유지 등) 가능 여부
• 재정착 방안 포함 여부, 재정착 비용 자체조달 가능 여부 등  

일반주거
세입자

•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여부
• 공사기간 중 근거리 임시이주주택 제공 

토지주, 
가옥주

• (내부거주) 양호한 주거환경의 공공분양 공급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 공사기간 중 임시이주주택 지원
• 현금청산 시 적정 보상 여부
• 취·등록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 완화 
• (외부거주) 적정 보상 여부, 세금부담 완화 

상인 • (상가임차인)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소득기반 유지, 적정 보상 여부
• (상가소유자) 적정 보상 여부

공공시행자

• 쪽방 거주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 주거안정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실행 가능
한 개발 방안 마련

• 원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실태특성, 거주실태, 재정착 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소요, 공사기간 중 임시이주 소요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

• 소셜믹스 이슈 등을 고려한 신규단지 개발방안 등(단지계획·설계, 지역사회통합 전략 측면)

지자체

광역 • 쪽방 거주자 등 주거·이주대책 검토 대상자 범위, 현황 파악
• 관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임시이주주택 확보 방안 
• 쪽방 거주자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재편 방안
• 기존 돌봄서비스 기능 유지여부 및 신규 조성 공공임대단지 거점사회복지시설로의 통

폐합 방안 
지자체

중앙정부 • ①쪽방 거주자 등의 주거복지 제고, ②도심 신규주택 수요 대응(부동산시장 
안정), ③도심 취약공간 정비 등 정책 목표 달성

[표 1-1]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그룹별 주요 관심사와 본 연구의 초점 대상 

◦ 통상 공공시행자인 공공개발자는 주어진 법·제기준과 현실적 제약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임.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는 무엇보다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적 재정착을 
고려한 계획 수립, 실행 가능한 개발 방안 마련이 급선무임. 

 - 사회·경제적 실태, 거주실태, 재정착 주택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소요특성, 임시이주 소요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 필요

 - 대상지구에 따라 임시주거시설 조성, 인근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 등 임시이주대책 실행 여건 상이

◦ 지자체의 경우,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이주대책 검토가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 범위에 대한 기
초적인 파악, 관할 지역내 주요 돌봄시설 현황과 개별 시설별 주요 역할 등에 대한 기초현황 파악 등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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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는 포용도시 관점에서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제고, 도심 내 주택공급, 도심 취
약공간 정비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하지만, 다차원적인 정책 
목적을 균형적, 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공개발 관련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의 보호·지원 관련 규정, 적용 기준 등 미비

- 취약계층 등 거주자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평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이행 근거 미비 등

□ 쪽방촌 정비·개발 관련 제도적 기반여건 미비하며, 관련 연구도 상대적으로 미미

◦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 문제와 함께  증가함. 이후 지금까
지 쪽방 거주자 주거문제와 사회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 왔지만 전면적 정
비·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함. 

- 쪽방촌과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공동체적 특성, 돌봄지원조직 운영 특성 등에 
관한 부분적 실태분석, 일부 사례분석 연구 등이 대다수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최초 선도사업으로서, 수용방식의 개발과정에서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는 전무함.  

- GB해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 외곽에서 추진해온 공공주택사업과 도심 내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와 대응 과제는 판이하게 상이할 것으로 예상. 상이한 접근 방식 모색 필요 

 - LH에서 추진한 쪽방 관련 연구는 (구)대한주택공사 당시 연구 1건3)이 전부

◦ 다만 도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 수용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민간조합방식 재개발사
업 관련 일부 연구들을 토대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근거 마련 등 도시정비법은 점진
적으로 개선되어옴. 

- 도시정비법 상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건설방식)은 도시 내 노후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LH 등 공공시행자가 협의수용하여 전면 개발. 일면 공공주택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근거
법과 추진절차는 매우 차이. 3차 국고지원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 국고지원사업 전개 과정에서 거의 
중단

◦ 영등포지구, 대전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지구계획 수립에 앞서 완료한 일부 연구는 해당 지구의 임시이
주 및 재정착 수요파악을 위한 예비조사성격의 연구임.  

-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연구 완료(LH·한국도시연구소, 2020.08)’ 및 2단계 연구 
시행 중, ‘대전 동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연구 완료(LH·한국도시연구소, 2021.02)’  

□ 영등포지구 선도사례를 토대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보완과제와 개선 방향 탐색 필요 

◦ 영등포지구는 최초의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자 가장 선두에 있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경과과정
과 추진상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뒤를 잇는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3) 1.3 선행연구 고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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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여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 착안점 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 

◦ 영등포지구는 아직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단계이지만, 영등포지구의 사례를 통해 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제도의 보완방향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2) 연구목적

◦ 이상의 연구 배경과 필요성 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재정착 제고 관
점에서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현안을 실증분석하고, 보완 및 개선방향 도출 등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함.

◦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정함. 

◦ 첫째,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사례로, 쪽방 거주자의 재정착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드
러난 주요 현안 진단 및 장애요인, 대응과제 등을 실증분석하여 도출함.

◦ 둘째,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 방향과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함.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개념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용어와 개념 정의 

◦ (재정착) ‘재정착(resettlement)’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곳에 다시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
러 삶’을 뜻함.4) 

◦ 지금까지 도시개발영역에서 재정착의 개념은 주로 기성 시가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들이 개발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주거단지로 재입주하여 삶을 이어감을 뜻하
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     

◦ 하지만, 영등포 쪽방촌, 대전 쪽방촌 등에 대한 공공주도의 공공주택사업은 그 추진 배경이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포용도시’ 관점의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물리적 공간 확보 이상의 개념으로 
확대가 필요함. 

4) 사회복지학사전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롭고 영구적인 주거지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 지식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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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영역에서 재정착 개념은 주로 기성시가지 내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
들이 개발 이후 새로 조성되는 주거단지로 재입주하여 삶을 이어감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 

◦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에서 쪽방 거주자의 ‘재정착 제고’의 본질은 주거안정과 동시에 생활의 안정
이며, 본 연구에서 재정착 제고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거권은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주택의 개념을 
넘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4장 1절 참조)5) 

◦ 1)물리적 적정 주거공간(공공임대, Hard Ware) 공급, 2)생활복지서비스(여러 생활지원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Soft Ware)의 지속적 연계 지원 등임(그림 1-2, 표 1-2 참조).

 - 쪽방 거주자 등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온 주요 돌봄서비스 지원시설
들이 지구 내 함께 정착하여 기존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의 실행이 관건

[그림 1-2]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주거취약계층 재정착 요건 

구분 주거안정
(적정 수준의 주거공간)

생활안정
(생활복지서비스) 비고(공공부문 대응 현안, 과제)

지구 내
재정착

신규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핵심 돌봄시설 재정착 
공간 계획 및 재정착 방안 
지원 등

•(공공시행자) 계획수립, 보상업무 단계 
등에서 재정착, 임시이주 소요 파악 등

지구 외
재정착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으로 주거이동 지원

•주거상향이동사업 연계 
지원 등

주거이동지역 주변 
주거복지센터, 생활복지관 
등 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공공시행자) 개별상담을 통한 희망 
임대주택 파악, 관련 정보제공 및 알선, 
이주, 거주자 실태관리,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 대응 업무 파악, 연계이관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주민센터 업무 연계 
방안 및 지원 등 

[표 1-2]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재정착 제고 검토 방향 

◦ 물리적 적정 주거공간 공급 측면에서는, (쪽방 거주자 수요 반영) 공간적으로 사업지구 내 신규 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이외 사업지구 밖으로의 주거이동, 즉 기존 건설공공임대단지나 매입·전세임
대 등으로의 이주 정착 등을 포함함(그림 1-3 참조).

5) 쪽방촌 거주민들은 쪽방에 거주하면서 쪽방상담소 및 여러 돌봄시설의 사회복지지원 수혜를 통해 삶의 기반
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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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본 연구 재정착 개념의 공간적 범위

◦ (쪽방, 쪽방촌) 본 연구에서 쪽방, 쪽방촌의 용어는 선행연구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정책자료에 
반영된 공통적 개념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사용함(세부 내용은 2장 참조). 

(2) 장별 주요 연구내용 

□ 쪽방 현황과 지원정책사업 추진 동향(2장)

◦ 전국 쪽방 및 쪽방 거주자 현황 

◦ 쪽방 거주자 관련 지원 법제, 정책사업 추진 동향 

- 노숙인자립지원법/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저렴쪽방사업,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 쪽방 등 도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공공개발 관련 법제 현황(3장)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편람,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중심 검토

◦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생활안정 보호·지원 대책 수립 관련 규정 등 

□ 취약계층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동향과 사례(4장)

◦ 도시빈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제도 운영 사례 등 검토

◦ 일본의 쪽방촌 현황과 주요 사회복지제도의 운영 내용, 쪽방촌 이미지 개선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접근 방안의 특성 및 국내 시사점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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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 및 재정착 대응 현황 실증분석(5장)

◦ 영등포지구를 중심으로 기 추진 현황 및 경과 내용, 재정착 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 현황 검토

◦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 상 재정착 실행방안 구체화 과정의 현안, 장애요인 등을 진단, 대응과제 검토

 -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 보호·지원 관점에 초점(표 1-2, 그림 1-2 참조)

- 대상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보상, 임시이주, 주택건설, 준공 이후 입주자 관리 등 전 과정을 고려한 
재정착 관점

□ 쪽방 거주자 재정착 보완 방향과 제도 개선 방향(6장)

◦ 쪽방 거주자의 실질적 재정착을 유도하기 세부적인 전략과제와 보완 방향, 개선 방향 제언 

◦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 접근 방향 및 단기,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 제언 등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실증분석 대상 범위와 문제 인식의 초점

◦ 5장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재정착 대응 현황과 현안에 대한 실증분석 대상은 영등포지구를 대상
으로 함. 

 - 대전 동구,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서도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나, 각 지구별 사업추진 진척도, 
민원 발생 여건에 따른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한계점 등 고려

◦ 실증분석을 통한 현안 진단, 문제 인식의 초점은, 공공시행자 입장에서 도심 쪽방촌이라는 특수지역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사업임을 감안하여,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재정착 제
고 관점에 두고자 함.  

- 현안 파악 정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활한 협의수용 관점에서 일부 개선 사항 검토

◦ 즉, 표 1-2, 그림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착 주거공간과 2) 
이주대책 마련, 생활안정을 위한 3) 기존 돌봄서비스의 생활복지서비스로의 지속 연계 관점에서 분석함.

      

(2)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정책보도자료, LH 관계 실무부서 내부자료 등 각종 문헌자료의 수집·분석, 
외부 전문가 원고의뢰, 전문가 개별자문 및 자문회의, FGI 등임.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각종 현황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등 문헌고찰, 정책보도자료, 법제처 법률 및 지침자료, 인터넷 포털 
등재자료 등의 수집·분석

-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일본 쪽방촌 개선 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원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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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현안 도출을 위한 관계자 자문(공공시행자, 쪽방상담소/돌봄시설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 재정착 보완과제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FGI, 자문회의, 실무부서 실용화협의회 개최 등

□ 쪽방 현황과 지원정책사업 추진 동향(2장)

◦ 전국 쪽방 및 쪽방 거주자 실태 관련 문헌자료, 인터넷 포털자료, 지자체 관리자료 등 수집, 분석

◦ 관계자 개별 자문 등

 - 전국 쪽방 및 쪽방 거주자 실태 관련 문헌자료, 인터넷 포털자료, 지자체 관리자료 등 수집, 분석

□ 쪽방 등 도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공공개발 관련 법제 현황(3장)  

◦ 법제처 주요 공공개발 관련 법률, 지침(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도시정비법, 토지보상
법 등), LH 공공주택업무편람 등 관련 자료 수집·분석

◦ 관계자 개별 자문 등

□ 취약계층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동향과 사례(4장)

◦ 외부 전문가 원고의뢰 및 전체 보고서 구성 체계 고려하여 연구진이 일부 수정, 보완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 및 재정착 대응 현황 실증분석(5장)

◦ 영등포지구, 대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관련 정책보도자료 및 일부 실무부서 내부자료, LH지역본
부 용역연구보고서, 인터넷 포털자료 등 수집·분석

◦ LH 관계 실무부서 자문, 사업지구 쪽방상담소·돌봄시설 관계자 자문, 주거복지업무 관계자 자문, 쪽
방 관련 학계·R&D 분야 전문가 자문  등

□ 쪽방 거주자 재정착 보완 방향과 제도 개선 방향(6장)

◦ 2, 3장을 통해 도출된 현안 종합 및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취약계층 재정착을 위한 핵심사안 도출, 
현재 관련 기준 등의 한계점 진단, 보완 방향 검토(1차)

◦ 쪽방 관련 학계·R&D분야/실무자/돌봄시설·주거복지센터 실무자 등 전문가 자문회의, 실용화협의회
의 등을 통해 보완과제 및 개선 사안 검토(2차)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세부 보완과제 및 개선 방향 제언 도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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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 진행 방향과 각 장별 주요 내용 

1.3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주요 내용 

◦ 쪽방 거주자와 쪽방촌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도시 철도역 주변으로 노숙인이 급증하며, 이후 인근에 형성된 쪽방촌은 도시
빈곤층의 대표적인 취약 주거지로 주목받기 시작함.      

◦ 도시성장 과정에서 빈곤계층의 밀집과 그에 따른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6) 빈곤계층에 대한 지
원과 빈곤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공간문제의 해소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옴.

6) 사회적 약자는 거주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율성이 낮아 불리한 지역의 생활여건에 노출되기 쉽
고, 주류계층과의 주거지 분리, 공간적 배제 등으로 도시 일부 지역에 빈곤계층이 집중됨. 해당 지역의 사회
적 자본과 기반시설의 취약성이 증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배제 현상이 심화되는 부정적 순환이 일어남. 국가
균형발전위원회(2020), p.14 참조



제1장 서 론 ∙ 11

◦ 선행연구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1) 쪽방 등 비주택 거처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실태특성에 관한 연구

 - 2) 쪽방촌에서의 주민관계, 공동체 특성, 쪽방상담소 등 지원조직에 관한 연구

 - 3) 쪽방 등 불법주거와 인권문제, 국가 역할 등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

 - 4) 쪽방 거주자의 주거복지 제고 및 취약지역 공공개발에 따른 재정착 제고 관련 연구 등 

□ 쪽방 등 비주택 거처의 물리적 환경 실태와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연구

ㅇ 박영윤. 2020.04. “대구시민복지기준으로 본 쪽방 거주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
문집」 한국주거학회. 제31권 제2호. pp.1-9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쪽방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취득 목적으로 ‘대구시민복지
기준’ 5개 영역(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으로 구분하여 쪽방 거주자의 생활실태를 파악

 - (시사점) 주거영역 중심으로 소득, 돌봄, 건강, 교육영역의 지원 및 대책 수립과 쪽방 거주자 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 제고 필요

ㅇ 한소영 외. 2017.03. “쪽방거주의 지속에 내재된 주민들의 이중심리 분석”. 「서울도시연구」. 서울연
구원. 제18권 제1호. pp.97-121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쪽방 거주자들이 열악한 쪽방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주하는 지속 
거주 이유,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반영하여 쪽방 관련 서비스와 지원 정책 방향성 제시

 - (시사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 등 단편적 사업 한계 개선 필요하며, 현재 거처 중심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변화 필요성 제기. 주거상향을 위한 이주지원사업은 이주지역에서의 적응 지원, 
남아 있는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두려움 감소 필요

ㅇ 황세인. 2015.11. “쪽방거주자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
학연구소. 제16권 제4호. pp.405-438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쪽방 산재 지역 내 쪽방 거주자의 삶의 질적 특성을 분석함. 생계유지를 위한 
절약, 시간때우기 가능한 장소를 찾아 전전함. 거주지를 쪽방촌, 쪽방지역으로 인식하기보다, 쪽방, 
여인숙 등과 같은 건물로 인식 

 - (시사점) 쪽방지역과 바깥의 경계가 모호한 분산형 쪽방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살아가는 
단신극빈층의 문제로 접근 필요. 쪽방상담소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의 지원 확충 필요. 쪽방거주
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제기

ㅇ 유재득. 2014.12. “영등포 쪽방촌 거주자의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분석”. 「디자인융복합연구」. 디자
인융복합학회. 제13권 제6호 pp.265-279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사회적 소외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거주자의 특성 및 물리적 현황에 
대한 분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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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쪽방촌은 소외된 최빈곤층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거주환경이나, 주민특성 상 열악한 거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 경제적 여력 부족. 철거 대상이 아니라 소외된 주민의 사회적 관심과 계
획적 지원을 통한 단계적 개선 필요성 제기

ㅇ 김민진. 2010.10. “쪽방지역 주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의 재생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경북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원. 제3권 제2호. pp.183-205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대구시 쪽방 거주자의 주거특성과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이동과 직업력에
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빈곤의 재생산 과정과 빈곤의 심화 현상을 검증 

 - (시사점) 쪽방 거주자는 낮은 학력,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중이 높음. 일용직, 단순노
무, 노점상 등 직업 특성. 정부의 빈민대책은 사회구조적 모순과 빈민정책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
고, 양질의 저렴주택 확보, 주거이동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

ㅇ 권지성. 2008.11.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회. 제60권 제4호. pp.131-156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쪽방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관찰 및 쪽방 거주자들과 이
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문화기술지 접근에 따른 분석

 - (시사점) 주거빈곤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쪽방상담소에 대한 사업비 지원 확대 시급. 지역사회복
지실천의 차원에서 쪽방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입 필요성 제기

ㅇ 한국도시연구소. 1999. 서울 도심 주변 쪽방지역 연구. 도시연구 제5호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쪽방 정의. 서울 쪽방밀집지역 분포 현황 및 각 지역의 토지이용·건축물관리 
현황, 문제점 파악

 - (시사점) 도심 및 도심 주변 내부 시가지에서의 주거기능 쇠퇴 방지책 마련 및 물리적인 정비 외에 쪽
방 거주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한 직·간접적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쪽방 공동체 특성, 쪽방상담소 등 지원조직 관련 연구

ㅇ 박영윤. 2020.04. “쪽방복지서비스에 대한 쪽방활동가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제31권 제2호. pp.23-31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쪽방관련 시설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쪽방활동가를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
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평가. 쪽방 거주자와 복지서비스 연관성,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파악

 - (시사점) 복지서비스 연관성 및 필요성을 바탕으로 쪽방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15개 항목으로, 주거영역(9개), 소득영역(4개), 건강영역(2개) 순으로 나타남. 

ㅇ 서울연구원. 2018.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저렴쪽방 중심으로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서울시 저렴쪽방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체 형성 고찰. 주거공동체를 통해 일
상생활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 가능한 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주거내 ‘공용공간’이 사회
적 접촉과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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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디딤돌하우스는 주거비 지원을 넘어 주거공간에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주거복지 실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델로서 의의. 물리적 지원에서 사회적 지원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자립을 만들어가는 공간의 정주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 

ㅇ 이현옥. 2013.06. “동자동 쪽방 주민의 생활경험과 주민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
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45권. pp.281-304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쪽방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쪽방 생활의 의미와 주민간의 관계, 쪽방 생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쪽방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 (시사점) 쪽방지역 정책은 쪽방 거주자들의 의견 고려 필요하며, 주민의사를 반영한 주거환경개선, 리
모델링 등을 통한 임대형 숙박공간 확보 필요. 빈곤층의 주민관계강화 방안으로 주민 자치조직에 대
한 지원·확대 필요성 제기

ㅇ 장민철. 2011.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과제. 도시와 빈곤. pp.8-25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최저주거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쪽방밀집지역 중심의 쪽방상담소 필요성, 한계점 등을 분석함.

 - (시사점) 법적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쪽방상담소의 시설설치 근거 마련 필요. 쪽방지역의 
범위를 넘어 여관, 여인숙 등 조사 범위와 복지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필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
원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들이 상호 연계·협력하는 모델 발굴 필요

ㅇ 김선희. 2001. 쪽방거주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 석사논문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남대문로5가동, 영등포1,2동, 돈의동 쪽방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실태와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함. 쪽방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
한 기초적 근거 자료 제공

 - (시사점) 쪽방거주자의 단편적인 물질적 지원과 제공은 자기효능감을 낮추게 될 수 있음. 물질적 제공
과 함께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의 동시 지원 필요성 제기

□ 쪽방 등 불법주거와 인권, 국가 역할 등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05. 포용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의 ‘포용’ 가치 실현 측면에서 지역사회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
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관련 평가제도의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구
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제도화 및 운용을 위한 방안 제시

 - (시사점) 지역사회영향평가의 의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정책적인 방안으로 LH법 및 균특법 개정과 「지역사회
영향평가 지원사업」 시행을 제안함. 

ㅇ 성북구청·한국도시연구소. 2018.02. 성북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연구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토지등소유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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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등)의 인권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개발이 인
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주민 재정착 방안이 포함된 개발 계획 수립의 기반 마련

 - (시사점) 기존 주거지의 전면 철거 후 아파트 신축 방식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 및 영업 안정
성 침해, 주거비 부담 상승 등의 측면에서 인권 침해한다는 지적 제기 및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주
민들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 연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함.

ㅇ 이선화·김수현. 2013.12. “대도시의 새로운 불법(편법)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도시연구」. 
서울연구원. 제14권 제4호. pp.105-125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선진국에서 등장, 확산 중인 불법주거 상황 진단 및 정부 태도를 관찰하여 그 
배경을 이루는 정부 정책의 이중성 확인. 이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불법 주거가 갖는 성격을 규명하
고 대응 원칙을 제안

 - (시사점) 서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난방지 차원에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상황과 주거복
지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서 ‘직접 규제’와 ‘간접 퇴출’ 정책의 혼용 필요. 공공임대 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등 주거복지 수준, 저렴주택 재고, 임대시장 상황 등을 감안한 단계별 전략 구상 필요

ㅇ 김수현. 2011.02. “무허가 정착지 정책과 국가 역할”.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제19권 제1호 
pp.35-61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무허가 정착지의 발생과 확산, 개량 및 개발 관련 논리와 쟁점 검토

 - (시사점)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저렴주거지를 제공하는 가운데, 도시빈곤층의 사회불안을 방지, 포섭
하려는 측면인 국가의 정당한 기능, 그리고 무허가 정착지 자체가 도시공간 개발 대상이 되는 자본 
축적지원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제시

ㅇ 국가인권위원회. 2009.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비주택 거주민 실태와 주거권을 포함하는 인권 현황 파악, 비주택 거주민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제시

 - (시사점) 광의의 홈리스 집단,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 대응 필요한 집단 규모, 현황 파악 필
요성 제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개선, 비주택 밀집지역 재생 방안 및 비주택 유형별 
개선 방향 제언

ㅇ 이소정. 2006. “판자촌에서 쪽방까지.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제29권. 
pp.167-208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과 특성 분석

 - (시사점)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은 도시발달 과정에서 개발되거나 해체되는 진화주의적 과정이 아
니라 거시적인 정치적·경제적 구조변화를 내재하는 현상. 90년대 이후 빈곤층 주거지의 위상과 기능
은 다른 양상으로 재정립. 국가와 자본의 ‘착취’ 대상에서 ‘배제’ 대상으로 변화되었음을 제시



제1장 서 론 ∙ 15

□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복지 제고 및 공공개발의 재정착 제고 관련 연구

ㅇ 김일현. 2021.03.11. “‘20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지
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제60회 주거복지포럼 

 - (주요내용)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 전국 11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선
정,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기존 주거지를 양질의 주거지로 개선하는 지원사업 시행

 - (시사점) 임차인 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자존감 상승 등 긍정효과 평가. 반면, 주
택의 유지관리, 임대료 납부 등 주거비용 증가 우려 사항 발생. 지속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국 
단위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ㅇ 박재영. 2021.03.11.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현장 활동으로 본 개선과제”.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제60회 주거복지포럼 

 - (주요내용)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수행 과정의 현장 활동 경험 사례를 통해 실질
적 효과 분석 및 개선 방향 점검

 - (시사점) 주거상향으로 심리적 문제 해방 등 삶의 질 향상. 비주택 주거상향 사업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시급하며 사업의 전국 확산 필요성 제기

ㅇ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20.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방안 연구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사업 추진 단계 초기에 
쪽방 등 거주민의 주거실태 조사, 임시이주 및 재정착 대책 방안 제시, 공공주택사업에서의 인권영향
평가 필요성 제시

 - (시사점) 영등포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전 영향평가 성격의 연구로
서,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쪽방 등 거주민들의 이주 및 재정착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공공주택사업 
계획수립 단계의 근거자료로 활용. 공공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 예방 및 긍정적 영향 제고 

ㅇ 서종균. 2013.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도시와 빈곤. pp.126-163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비주택의 주거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택 주거환경 및 거주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비주택에서 나타나는 주거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고안

 - (시사점)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거처에 대해 최소한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안전기준 실현 
방안, 기준 이하 거처의 환경 개선 방안, 거주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 비주택 개량을 통한 
지원주택 공급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제언

ㅇ 대한주택공사. 2005. 쪽방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쪽방 정의, 형성과정, 구조 특성, 지역별 현황 등 기초적 실태를 분석. 쪽방 
거주자 생활실태(가구주 특성, 건강·의료·식생활, 근로활동, 경제상태, 가족·이웃관계), 주거소요(주거
이동, 임대료, 주거만족도, 공공임대 소요 등), 정부지원정책 및 민간지원활동 분석, 쪽방 거주자를 
위한 주거소요 충족 기본 방향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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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쪽방 거주자의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쪽방 관련 시범사업으로서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함.

2) 본 연구의 차별성

◦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쪽방이 법률 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도시빈곤층의 노숙과 
일상생활 진입의 경계선에 있는 최전방의 주거형태로서 최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순기능을 인정함. 

◦ 따라서 사전에 현실적인 이주대안 마련 없이 전면적인 (철거)개발을 지양해야 하며, 거주자의 주거안
정을 위한 직·간접적인 다양한 지원과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정부의 빈민대책에서 양질의 저렴주택 확보, 주거이동 보장 등을 강조하고(김민진, 2010), 단계적 대
응방안으로서 비주택 거주가구에게 최소한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비주택 개량을 통한 지원주
택 공급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하기도 함(서종균, 2013).

◦ 열악한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거주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
제적 특성, 공동체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현 거처 중심의 지원 정책 시행이 필요하며(한소영 외, 
2017), 주거지원과 더불어 최소한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복지서비스의 병행 지원 등을 강조하기도 
함(대한주택공사, 2005).

◦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다양한 연구들은 쪽방과 쪽방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
한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정책사업 실행의 근간이 되었으며, 오늘 날 ‘先이주 善순환형’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최근 연구인 LH·한국도시연구소(2020)는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연
구이지만, 영등포 일대 쪽방 거주자의 이주 및 재정착 소요 파악 등이 주된 목적으로 영등포지구 공
공주택사업의 실행계획 준비 이전의 사전 영향평가 성격의 연구임.

◦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 하에서 쪽방 거주자의 재
정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현안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공공시행자로서 대응과제
를 도출하며, 실질적 재정착을 위한 보완 방향과 제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연구로서 차이가 있음.



제 2 장

쪽방 현황과 지원정책사업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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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쪽방 현황과 지원정책사업 추진 동향 

2.1 쪽방 현황

1) ‘쪽방’의 정의

◦ 도시빈곤계층의 주거복지 영역에서 ‘쪽방’, ‘쪽방 거주자’ 등의 용어가 등장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아
직까지 법과 제도, 정책사업 등을 통해 공식화된 정의는 없음. 

 - 사전적으로 ‘쪽방’은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두 사람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방, 보통 3㎡ 전후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7)라고 정의

 - ‘쪽방촌’은 “한두 사람이 들어갈 크기의 매우 좁은 방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의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2000)가 처음으로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 숙박시설”로 정의함8). 입지와 면적규모, 숙박시설이라는 주
거 성격을 강조함. 

◦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쪽방 거주자의 복지서비스 공급 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쪽방상담소는9) 
쪽방의 입지와 크기, 비용, 시설특성,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한 쪽방 개념을 제안함(표 
2-1 참조). 

- 각 쪽방상담소별 쪽방의 개념 정의가 상이하나, 1평 정도 크기, 단신자용 저렴 공간, 열악한 주거환
경, 불법(혹은 편법)이 낳은 공간 등으로 개념화. 물리적 특성 이외에 쪽방을 주로 이용하는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

◦ 이후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2009)는 지역별 쪽방상담소를 통해 파악된 쪽방의 공통적 특성을 토대로 
쪽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장민철, 2011).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보증금 없이 일세·월세·사글세를 지불하는 부
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는 방으로서 단신·가족, 취약·주거 불안계층이 거주하며, 수급
권자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와 건설일용직과 같은 이직이 강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

7) 국립국어원 교준국어대사전
8) 유재득 외(2014), p.268
9) 1999년 12월 대통령 지시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01년 2월 전국 9개 지역에 쪽방상담소를 설치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1.02.26) ‘쪽방상담소 전국 9개소 설치·운영’ 참조. 2021년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 
쪽방상담소가 설치·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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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개념 정의

남대문 쪽방상
담소(2000)

남대문로 5가에 있는 쪽방밀집지역(남대문경찰서 뒤쪽과 연세빌딩 뒤쪽)에 0.5~2평 크기의 
방이며 1960년대 노후건물을 현재 0.5~2평의 쪽방으로 개조되어 쪽방이 다수인 건물은 한 
건물 당 평균 40개 이상이 있으며, 일일노동자 등 최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일·월세(월세 
18~24만원, 일세 7~8천원)로 생활주거지이다.

인천 쪽방상담
소(2003)

주거형태가 방 1개, 임시 통로에 간이 부엌을 설치하거나, 공동화장실과 공동세면장을 사
용하는 곳은 쪽방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또한 재래식 여인숙에서 거의 한 사람만 잘 수 있
는 장기 셋방을 얻어 사는 곳도 쪽방의 범주에 넣었씁니다. 임대의 경우, 거의 보증금이 없
거나 50만원~100만원 수준에 해당되고 월세 15만원 내외, 또는 일세로 1만원 수준의 방을 
사용하는 이들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쪽방 지역에 쪽방 2칸을 내어 공동세면장이나 
목욕시설 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전 쪽방상담
소(2005)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보증금 없이 일세·월세를 지불하는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는 방으로서 단신·가족단위로 기거를 하며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이직이 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

대구 쪽방상담
소(2001)

일세 혹은 월세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개별취사, 세면, 용변등의 기초적인 부대시설이 없는 
방에, 독신 혹은 가족단위로, 일용직 등과 같이 이동이 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용하는 저렴한 거주 공간

부산동구·진구 
쪽 방 상 담 소
(2000)

낡고 오래된 여관이나 여인숙 등이 보증금 없이 일세(6천원~1만원 미만) 또는 월세(9~15만
원 이하)의 형태로 임대하는 방을 말하며 건설일용이나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신
생활자나 독거노인, 노숙경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시설이 낡아 일반인 상대의 일일
영업을 하지 않으며 공동화장실과 공동세면장을 사용한다.

출처 : 장민철(2011) 참조 

[표 2-1] 쪽방상담소에 의한 쪽방 개념

◦ 쪽방의 실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연구원(2002)은 “통상 여러 개로 쪼개진 좁은 방을 의미. 
0.5~1평 정도의 작은 방, 보증금 없이 일세나 월세로 운영되는 무허가 숙박시설,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진 도시 최빈곤층 독신가구나 고령가구, 장애인 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정
의하기도 함. 

◦ 서울연구원(2018)의 “도시빈곤층이 노숙과 일상생활의 진입의 경계선에 있는 최전방의 주거”(p.3)와 
같이 주요 이용계층과 이들에게 쪽방의 역할, 의미 등으로 정의되기도 함. 

◦ 보건복지부 외(2017)은 쪽방에 대한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다양한 논의와 쪽방실태 특성 변화, 공통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표 2-2와 같이 정의함. 

◦ 국토교통부에 의한 쪽방 개념의 근거는 비교적 최근에 확인 가능함.10) 영등포쪽방촌 공공개발 추진계
획 보도자료(2020.01.20) 등을 통해 ‘쪽방’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
부(2017)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음(표 2-2 참조).

- ‘쪽방’ 문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주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
람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을 전개해온 특성에서 일부 비롯

10) “법적·정책적 정의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거처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데, 지역에 따라 여관·여
인숙이나 고시원을 포함하기도 하며, 판자촌 밀집 지역을 쪽방촌이라 일컫는다”(국토부, 2018), LH·한국도
시연구소(2020), p.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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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합법적 건축과 도시공간 영역을 다루는 물
리적 개발사업 관련 정책 중심으로 대응11)

◦ 본 연구는 단순 집약적이고, 연구시점에서 쪽방의 주요 공통특성을 반영하는 보건복지부 외(2017) 및 
국토교통부(2020)의 개념을 근거로 표 2-2와 같이 정의하고자 함. 

 - 쪽방촌마다 형성 배경과 특성 상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하고, 개발압력과 쪽방 수요변화 등
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 예상. 연구시점에서 주요 공통 특성을 반영한 개념을 채택 적용  

 - 쪽방상담소와 같이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임대료 지급 방식과 거주공간 
크기, 주거시설의 취약성만으로도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취약성 반영 

  

구분 쪽방 정의 또는 개념 비고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2000)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 숙박시설 유재득 외(2014)
·(2017)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
는 0.5~2평 내외의 면적으로 취사실·세면실·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주거공간

보건복지부·한국보
건사회연구원(2017)

국토교통부

·(2018) 법적·정책적 정의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별
도의 거처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데, 지역에 따라 
여관·여인숙이나 고시원을 포함하기도 하며, 판자촌 
밀집 지역을 쪽방촌이라 일컫음

LH·한국도시연구소
(2020)

·(2020)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
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로 지불

영등포지구 공공주택
사업 추진 보도자료
(2020.01.20)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2009)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의 거처
로서, 보증금 없이 일세·월세·사글세를 지불하는 부
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는 방으로서 단신·
가족, 취약·주거 불안계층이 거주하며, 수급권자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와 건설일용직과 같은 이직이 강
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

장민철(2011)

쪽방(주민) 실태조사 관련 
대표 연구

·(2002)통상 여러 개로 쪼개진 좁은 방을 의미. 0.5~1
평 정도의 작은 방, 보증금 없이 일세나 월세로 운영
되는 무허가 숙박시설,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진 도시 최빈곤층 독신가구나 고령가
구, 장애인 등이 살고 있는 곳

서울연구원(2002)

·(2014) 도시 최빈곤층이 거주하는 약 0,5평~1평 규
모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일세나 월세로 지불하
는 무허가 숙박시설

유재득 외(2014)

☞ 본 연구의 ‘쪽방’ 정의 [보건복지부(2017) + 국토부(2020)]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6.6㎡ 내외의 면적으로, 부엌·세면실·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

[표 2-2] 쪽방의 주요 정의와 개념  

11) 판자촌 등 도시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접근방식은 공공시행자를 중심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건
설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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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반적으로 ‘쪽방촌’, ‘쪽방밀집지역’ 등은 앞서 정의한 ‘쪽방’이 밀집된 지역을 뜻함. 실무적으
로는 노숙인복지법 상 노숙인시설로서 쪽방 거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전국 10곳을 지칭함. 

 - 서울시는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5개 지역을 ‘서울시 5대 쪽방밀집지역’으로 규정(서울연구원, 2018). 서
울시 내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5곳의 쪽방촌을 의미. 즉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쪽방촌을 쪽방밀집지역으로 
간주 가능

◦ 본 연구에서 쪽방촌 및 쪽방, 쪽방 거주자 현황 등은 상기한 전국 10곳의 쪽방촌상담소 설치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함. 

 - 쪽방 현황은 전국 10곳의 각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 거주자’의 거처를 대상으로 집계

◦ 다만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향후 활용성 측면이나, 실질적으로 쪽방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고시원, 모
텔, 여인숙 등 비주택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쪽
방밀집지역’으로 표기함.  

 - 쪽방 이외 고시원, 모텔,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비주택 주거시설들은 도시주거취약계층12)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거처. 지역마다 밀집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도시 도심이나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등에 산재 분포

 -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는 제도 개선  방향 등은 전국 10곳 쪽방촌 이외 쪽방밀집지역에 대해서도 확
대 적용 가능한 관점 고려  

☞ 본 연구의 ‘쪽방촌’, ‘쪽방밀집지역’ 정의

(쪽방촌) “쪽방 거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전국 10곳”
      → 현재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협의적 관점의 정의
(쪽방밀집지역) “쪽방과 이외 유사기능을 하는 고시원, 모텔, 여인숙 등 비주택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
      → 10곳의 쪽방촌 이외 쪽방 등이 산재 분포하는 지역을 고려한 광의적 관점의 정의

2) 쪽방, 쪽방촌의 형성과 변천

◦ 쪽방, 쪽방촌 등에 대한 논의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도시 철도역을 중심으로 노숙인13)이 증
가하면서 인근에 도시 최빈곤계층이 머무는 주거공간으로서 쪽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시작됨
(서울연구원, 2018). 

12)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20.11월 공모가이드라인)에서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비주택 거주자를 지칭함. 즉, 쪽방 이외에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착안함.   

13) 노숙인은 IMF 경제위기 발생 이전 부랑아라는 용어로 통용됨. 이들은 항상 존재했지만 사회복지 대상자들 
중에서도 가려져있다가 IMF 이후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함(보건복지부, 2015,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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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앞서 해방과 6.25를 거치며 전란을 피해 피난한 실향민들이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무판
자로 만든 하코방이라 불리는 판자촌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쪽방의 기원으로 보기도 함(유재득, 
2014, p.268)14)

◦ 쪽방은 다수의 연구물이나 노숙인지원사업의 성과를 통해 도시빈민의 주거상실에 대한 마지노선으로
서, 그리고 주거상실 이후 지역사회에 재정착하는데 있어 발판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음(김선미, 성대사회복지연구소·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쪽방 등 저렴거처에 대한 지역재생적 단초, 한
국도시연구소 주거복지컨퍼런스).

◦ 하지만 근대화 초기부터 형성된 도시 내 쪽방이나 노후·불량주거지는 도시재개발법 제정(‘72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와 조합이 주도하는 합동재개발사업을 통해 대부분 고층아파트단지로 변화됨. 

◦ 민간주도의 재개발 확산 과정에서 배제된 달동네와 판자촌과 같은 한계지역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빈곤
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해옴. 이후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정비법15) 상 주거환경개선사업(전면수용·철거 공동주택건설방식)을 통해 공동주택단지로 정비됨.

◦ 특히 2001~2013년까지의 1, 2단계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482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
진, 도시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정비해옴(김주진 외, 2017). 이후 해당 국고지원예산이 도시재생부문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국고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종료됨.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 광역시, 중소도시의 노후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충·정비 등 물리적 주거환경의 정비·개선 효과 가시화(김주진 외, 2017)

 - 현재 도심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 정비하기 위한 국고지원사업은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으로 추진

◦ 민간과 공공에 의한 정비사업 등으로 도시지역 내 노후불량주거지가 사라지면서, 빈곤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공간은 도심 주변에 분산된 집단 형태로 나타나게 됨. 대표적인 것이 쪽방촌임. 일용 노
동자 수요와 맞물려 도심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형성됨(최지훈, 1999).

◦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대거 증가하면서 노숙인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노숙인들이 불안정
한 일자리, 수입여건에 따라 쉽게 옮겨 다니는 거처로서 쪽방을 선택하면서 쪽방이 밀집된 쪽방촌이 
형성됨(유재득, 2014, p.268).

 - 쪽방은 “도시빈곤층이 노숙과 일상생활의 진입의 경계선에 있는 최전방의 주거”(서울연구원, 2018, p.3)

◦ 지역별로 쪽방촌의 형성 배경과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도시 내 낙후된 주거시설
의 밀집지역이라는 점임. 이런 맥락에서 쪽방은 주거빈곤의 한 형태로서 나타나지만, 도심공간의 물
리적 쇠퇴에 따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음(최지훈 외, 1999).

◦ 때문에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쇠퇴한 도심 공간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쪽방 거주자들에 

14) 유재득. 2014.12. “영등포 쪽방촌 거주자의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분석”. 「디자인융복합연구」. 디자인융복
합학회. 제13권 제6호 pp.265-279

15) ‘72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전면 재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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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최지훈 외, 1999)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옴.

3) 전국 쪽방 및 쪽방 거주자 현황

◦ 아직까지 법과 제도를 통해 공식화된 쪽방의 정의가 없다보니, 지역별 쪽방과 쪽방 거주자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한 일원화된 기준이 없음. 전국 10곳의 쪽방상담소16)를 통해 파악되는 자료를 기초현황자
료로 활용하고 있음.

 -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쪽방상담소’는 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대구, 인천, 대전 각각 1개소 등 10개소임.17) 

 -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전국 노숙인실태조사(일시집계조사방식)는 일정 기준 시점에서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에 등록된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쪽방 실태조사를 시행18) 

출처 : 이원호, “쪽방촌 공공개발의 포용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p.7에서 재인용

[그림 2-1] 전국 쪽방상담소 설치 현황

16)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숙인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노숙인복지법, 제16조 제1항 7호)

17) 서울 창신동쪽방상담센터, 남대문쪽방상담소,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부산 
동구쪽방상담소,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대구쪽방상담소, 인천내일을여는집쪽방상담소,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 
등(보건복지상담센터, 2020.11월 현재)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자문(2021.1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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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명
주민현황

쪽방건
물수(동)

쪽방수
(개) 쪽방주민수(명) 주거취약주민수(명)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수(명) 계(명)

서울

서울역쪽방상담소 67 1,163
수급자 525 수급자 - 수급자 -

1,007차상위 - 차상위 - 차상위 -
비수급 482 비수급 - 비수급 -

영등포쪽방상담소 69 542
수급자 341 수급자 - 수급자 -

510차상위 - 차상위 - 차상위 -
비수급 169 비수급 - 비수급 -

돈의동쪽방상담소 85 737
수급자 288 수급자 - 수급자 -

540차상위 - 차상위 - 차상위 -
비수급 252 비수급 - 비수급 10

남대문쪽방상담소 25 665
수급자 318 수급자 - 수급자 27

508차상위 - 차상위 - 차상위 2
비수급 190 비수급 - 비수급 8

창신동쪽방상담소 57 525
수급자 171 수급자 - 수급자 -

311차상위 27 차상위 - 차상위 -
비수급 113 비수급 - 비수급 -

계 303 3,632
수급자 1,643 수급자 - 수급자 27

2,876차상위 27 차상위 - 차상위 2
비수급 1,206 비수급 - 비수급 18

부산

동구쪽방상담소 230 1,100
수급자 281 수급자 - 수급자 37

405차상위 102 차상위 - 차상위 5
비수급 22 비수급 - 비수급 -

진구쪽방상담소 71 1,419
수급자 389 수급자 320 수급자 69

489차상위 - 차상위 - 차상위 -
비수급 100 비수급 100 비수급 10

계 301 2,519
수급자 670 수급자 320 수급자 106

894차상위 102 차상위 - 차상위 5
비수급 122 비수급 100 비수급 10

대전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 375 1,425

수급자 271 수급자 31 수급자 93
407차상위 60 차상위 11 차상위 20

비수급 76 비수급 15 비수급 28

대구 대구쪽방상담소 77 850
수급자 392 수급자 - 수급자 41

713차상위 20 차상위 - 차상위 -
비수급 301 비수급 - 비수급 34

인천 인천쪽방상담소 181 342
수급자 112 수급자 - 수급자 62

322차상위 13 차상위 - 차상위 5
비수급 197 비수급 - 비수급 37

전국 1,237 8,768
수급자 3,088 수급자 351 수급자 329

5,212차상위 222 차상위 11 차상위 32
비수급 1,902 비수급 115 비수급 127

자료 : ‘2021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회원시설 세부 현황 및 사업(2021년 3월 현재 기준)’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주 : 각 쪽방상담소별 주민현황 총계 집계방식이 상이하여, 본 표에서는 ‘쪽방 주민수’만을 합계함  

[표 2-3] 전국 쪽방촌 및 쪽방 주민 현황

◦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곳의 쪽방상담소에서 파악하는 쪽
방 건물은 1,237동이며, 쪽방은 8,768개, 쪽방 거주자는 5,212명임. 

 - 전국 쪽방 거주자 5,212명 중 59%인 3,088명이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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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서울 5곳의 쪽방촌에 거주하는 쪽방 거주자가 2,876명으로 전국의 과반 이상(55.2%)을 
차지함. 그 뒤로 부산 894명(17.2%), 대구 713명(13.7%), 대전 407명(7.8%), 인천 322명(6.2%) 순임.  

◦ 서울의 주요 쪽방촌은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를 중
심으로 위치함.19) 2021년 3월 기준, 5대 쪽방촌의 거주민은 2,876명이며, 쪽방수는 3,632개임(표 
2-3 기준).  

 - 영등포 쪽방촌은 쪽방수 기준 서울 전체의 14.9%, 쪽방 거주자 기준 17.7%를 차지

◦ 한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외(2021)에 따르면, 쪽방 거주자 수는 2008년 6,119명에서 2009년 6,400여
명으로 증가하고20), 2014년을 전후로 증가, 감소 변화를 보이다가 현재까지 감소세가 지속됨.

구분 거리 임시보호 자활 재활·요양 쪽방 합계
2019년 1,246 1,173 1,523 6,933 5,641 16,516
2018년 895 1,047 1,684 7,175 5,664 16,465
2017년 862 994 1,583 7,389 5,705 16,533
2016년 969 798 1,613 7,265 6,053 16,698
2015년 1,125 1,045 1,683 8,048 6,072 17,973
2014년 1,138 899 1,949 8,361 6,147 18,494
2013년 1,197 844 2,095 8,520 5,992 18,648
2012년 1,081 - 2,741 8,569 5,891 18,282
2011년 1,121 - 3,282 8,742 5,991 19,136
2010년 1,077 - 3,117 8,958 6,232 19,384
2009년 1,260 - 3,404 9,266 6,394 20,324
2008년 1,317 - 3,479 9,492 6,119 20,407
2007년 1,181 - 3,363 9,722 - 14,266
2006년 1,293 - 3,563 10,317 - 15,173

출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한국도시연구소(2021.1), 노숙인복지사업의 점검분석 및 발전 방향 
자료 : 보건복지부, 2017-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주 : 단위-명

[표 2-4] 전국 쪽방 거주자 추이(2006-2019년)

4) 쪽방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제언

◦ 쪽방 거주자는 ‘노숙→노숙인쉼터→쪽방→매입임대주택→쪽방→노숙’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노숙자로 보는 견해가 있음(박영윤 외, 2020, p.24). 쪽방과 노숙을 오가는 악순환의 
출발은 경제적 취약성에서 비롯됨. 

 - 표 2-3과 같이 쪽방 거주자 중 기초수급 대상자가 60%에 해당

19) 서울시 내 5대 쪽방촌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및 영등포본동, 종로구 돈의동, 용산구 동자동 및 갈원동, 중구 
남대문로 5가(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뒤편, 남대문경찰서 뒤편), 종로구 창신동(청계상가, 왕산로 사이) 등
임. 유재득(2014), p.269 참조

20)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경제여건에 미친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일부 추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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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쪽방 거주자의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겠지만, 거주측면과 
사회관계적 측면, 주거이동 측면에서의 특성으로 집약할 수 있음. 

◦ 1) 거주측면에서는 거주하기에는 열악하지만, 오로지 감내할 수밖에 없고, 2) 쪽방 거주자 간 사회관
계적 측면에서는 때로는 밉지만, 결국 서로 의지하게 되며, 3) 주거이동 측면에서는 쪽방촌을 탈출하
여 더욱 잘 살아보고 싶지만, 막상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한계적 특성임(표 2-5 참조).  

[표 2-5] 쪽방 거주의 지속에 내재된 이중심리의 주요 구성 요소

 출처 : 한소영 외(2017), p.106 표 2 재인용

◦ 거주측면과 사회관계적 측면, 주거이동 측면에서 쪽방 거주자의 이러한 한계적 특성 때문에, 주거복지
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지불 가능한 적정 환경의 주택공급과 함께 장기서비스 지원이라는 지지
체계를 고려하고, 사회적 배제와 공간적 격리를 완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 관점의 해결방안이 강조됨.

◦ (마이너스 인생) 일례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무보증금에 월세 17~22만원 수준은 다른 거주
공간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60만원 남짓한 수급비로 생활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쪽방 거주
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수준임(RIP=30%).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저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라 쪽방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한소영 외, 2017: p.108).

“중요한 것은 (중략) 저축할 여력이 없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한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쪽방에
서의 마이너스 인생이다. (중략) 주민들에게 쪽방을 떠나니 않고 감내하는 상태는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
의 결과였다” (한소영 외, 2017: p.108)  

 -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하려면(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 일정 수준의 임대
보증금 필요. 통상 매달 10만원 미만의 빚을 지는 마이너스인생을 살아가는, 보증금을 저축할 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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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쪽방 거주자들의 경제적 취약성 고려 필요성 강조 

◦ (지지체계의 중요성) 쪽방을 벗어난 이주자에 대해, 이동한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함. 기존 지지체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phase-out 전략이 필요함(한소영, 
2017).

◦ (공간적 격리가 결합된 다차원적 사회문제로 인식) 쪽방촌은 일반주거와 공간적 격리를 명확히 드러내
는 형태적 특성이 있음. 공간적 단절은 거주자들에게 제한적 사회관계망, 고용, 건강의 악화, 사회적 낙
인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쪽방 거주자와 쪽방촌은 경제적 결핍이라는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배제, 문화·심리적 소외, 
공간적 격리까지 결합된 다차원적인 문제임.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인식이 필요함(신명호, 2004).

◦ (현재 거처중심의 정책 필요성 등 다각적 접근) 쪽방 거주자의 주거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속성에서 비롯되는 다차원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의 고려가 필
요함. 획일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현재 거처중심(on-site) 정책의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함
(한소용, 2017). 

 - 일괄해소책으로서 전면철거, 공공주도로 공공주택으로 이주시키는 획일적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등 쪽방촌 및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

2.2 쪽방 거주자 지원정책사업 추진 동향

1) 「노숙인복지법」의 제정 

◦ 아직까지 쪽방, 쪽방촌 등에 대한 공식화된 정의는 없지만,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법은 「노
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임. 

◦ 노숙인복지법은 2011년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
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정부는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노숙인복지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노숙인을 대상
으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함(보건복지부, 2015, p.6).

◦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
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
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 

◦ 동 조항에 따라 쪽방 거주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에 포함되며, 노숙인 지원 정책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음. 

◦ 한편, 현재 전국 10곳에 설치·운영 중인 ‘쪽방상담소’는 동 법이 정한 노숙인복지시설에 해당됨.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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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을 뜻함(노숙인복지법 제16조 1항 7호).

 - ‘쪽방상담소’ 정의 속에 ‘쪽방밀집지역’, ‘쪽방거주자’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동 법에서 ‘쪽방’
과 ‘쪽방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부재함

 

2) 보건복지부 쪽방생활자 지원사업(2002)의 시작 : 쪽방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 노숙인 등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법을 제정하기 이전으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 예산지
침에 쪽방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처음으로 포함하여 실시함.      

◦ 「2002년도 노숙자보호 국고보조 예산지침」(보건복지부, 2002.01.19)을 통해 일부 확인 가능한 초기
의 쪽방 국고보조사업은 ‘쪽방생활자 지원사업’임. 쪽방상담소 운영비와 시설설치비 등 쪽방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당시 전국 10개소(서울 4개소, 부산 2개소, 인천 2개소, 대전, 대구 각 1개소) 지원 예산 배정

◦ 2021년 현재 전국의 쪽방상담소는 10곳으로 쪽방상담소는 지자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함. 서울
시의 경우(영등포·창신동·남대문·서울역·돈의동 등 5개소)는 서울시립시설로서 위탁 운영함.

 - ‘18년 이전까지는 구립시설로서 위탁 운영하다가, ’19년 이후 시립시설로서 전환. 서울시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운영비 일부는 사업비에 해당), 나머지 사업비 재원은 기업후원 등으로 상담소가 
자체 조달  

◦ 서울 이외 부산(2개소) 대구, 인천, 대전 각 1개소 쪽방상담소는 구립시설로서 운영 중이며, 재정은 
100% 시 재정 지원됨. 광역시의 업무를 기초지자체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 대전쪽방상담소의 경우, ‘벧엘의 집’이 위탁받아 운영 중임. 벧엘의 집은 대전쪽방상담소 업무 이외, 
노숙인자활시설 ‘울안공동체’, 무료진료소인 ‘희망진료센터’(인건비, 약제비 지원 받음) 등을 운영. 프
로그램사업으로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지원센터’, 주거복지사업으로서 ‘울이공동체’ 등을 운영

3)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 주거복지지원 정책사업

◦ 2010년대 초까지 쪽방 거주자의 주거문제 개선에 대한 정부 대책이 거의 부재하였음. 전국 10곳의 쪽
방촌 중 5곳이 위치한 서울시는 관할 지역 내 쪽방 밀집지역의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
로 지원사업을 추진함. 

◦ 쪽방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과 저렴쪽방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임. 

 - 리모델링사업은 2012년, 임대주택과에서 쪽방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영등포 쪽방밀집지역을 대상
으로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시작, 2015년 완료

 - 저렴쪽방사업은 2013년, 자활지원과에서 종로구 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중구 남대문 쪽방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복지공동체공모사업과 디딤돌프로젝트를 통해 저렴쪽방 사업 진행. 2019년 상반기 현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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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건물을 저렴쪽방으로 운영 

 -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종로구가 종로구 돈의동 쪽방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 새뜰사업2)에 공
모·선정되어 기초인프라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진행(2015~2019년)

◦ 서울시 쪽방촌 주거지원사업은 쪽방상담소를 통한 일시적,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의 한계를 넘어, 
쪽방이 도시 빈곤층의 최전방 주거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됨. 

◦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사업과 쪽방 거주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시설 설치, 주민프로그램 진
행 등 쪽방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측면의 지원 정책을 시도해옴. 동 사업의 추진 등으로 일
부 쪽방의 거주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서울연구원, 2018, p.2).

출처 : 서울연구원(2018), p.13에서 재인용

[그림 2-2]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주거지원사업

(1)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사업21) 

◦ (개요) 최악의 환경에 거주하는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최저한도의 주거안전선을 마련하여 사회적 배
려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복지지원사업임. 서울시 
자체사업을 SH공사가 대행 추진함(2012년~2015년). 

◦ 민간건물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구조 원형 보전과 외부 보완은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수선하는 리모델링(수선) 시범사업을 추진함. 

- 영등포동 일대 총 441쪽방(41동) 리모델링 연차별 시행

21) 공식 사업명은 ‘고시원·쪽방 등 사회적 배려계층 거주환경 개선’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인 쪽방 거주자의 최
저 주거안전선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영등포 쪽방 촌에 대한 리모델링(수선) 사업에 해당됨. 서울특별시
(2013), ‘2013년도 정책자료집 -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08).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방안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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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전기 등 안전 취약사항 해소/ 노후되고 열악한 공동부엌, 공동화장실 등 위생설비 개선/ 난방, 단
열, 방수 취약사항 개선과 불량 환경 개선/ 기타 도배, 장판 교체 등 서울형 집수리사업에서 정한 표준
공정사항을 개선 

- 공사 중 기 건립 임시주거시설 순환 사용(영등포고가차도 밑에 임시거주시설 설치·운영, 35명 수용) 

출처 : 서울특별시(2013), p.14에서 인용

[그림 2-3]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수선) 예시

◦ (사업대상) 영등포동 422-63번지 일대, 총 375개(49개동) 리모델링

◦ (추진경과)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수선)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약(‘12.6.8),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12.7.6), 시-SH공사 간 사업대행 계약 체결(‘12.7.26), 임시주거시설 완공(’12.11.24), 시범사업 1단
계 36호 공사 완료(‘13.1.10), 2단계 59호 공사 완료 예정(’13.2월말)

- 고가교 하부 임시주거시설 완공(임시주거 36실 및 부대시설) 

◦ (추진근거) 주택법,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영등포동 쪽방촌 리모델링(수선)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약 
체결(시장방침) 등에 근거하여 추진

-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주택법 제3조, 제5조의3)

- 시민이 최저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3조) 

◦ (추진방식) 시-SH공사 간 사업대행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업무협력 협약 체결 특성 및 주요 내용) 시, 영등포구, 건물주 대표, 광야교회 등이 협약대상에 포함

- (지자체) 시, 영등포구는 동 시범사업과 임시거주시설 설치 및 관리를 적극 지원

- (건물소유자) 건물소유자, 광야교회 등은 5년 간 동 시범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없이 주변 쪽방 
시세 수준 유지, 공사 중 주민 불편사항 해소 협조

- (사회적기업) 시범사업 추진 시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희망하우징, 주거복지사업단)이 참여하여 지
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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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2013), p.7에서 인용

[그림 2-4]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임시주거시설과 개선 전·후 

◦ (거버넌스 : 사업추진단 구성) 시, 영등포구청, 광야교회, 민간설계자, 사회적기업, SH공사 등 6개 기
관이 참여. 관민 공동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동 시범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협의체 역할을 이행  

- 주요 역할은 시범사업 추진 방안, 시범사업 임시주거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 방안, 시범사업 후 리
모델링사업 확대 방안, 사회적 참여 유도 추진, 주민참여 유도 및 설명회 개최, 주요 쟁점별 이해관
계 조정 및 대안 검토 등

- 서울시 임대주택과, 영등포구 사회복지과가 대표 부서로 참여. 단장은 관민 공동위원장이 맡음(서울
시 주택정책실장+민간전문가(건축가)). 리모델링 추진분과, 임시주거시설 운영관리 분과, 사회적 참
여 유치 및 사업홍보 분과 등으로 구성 

-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는 매주 1회 개최, 분과별 회의는 의제발생 시 수시(SH공사 주재) 개최 등

 -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22)

출처 : 서울특별시(2013), p.30에서 재인용

[그림 2-5]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추진단 구성체계 

22) 서울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서울특별시(2013), p.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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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2013), p.39에서 인용

[그림 2-6]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A동 공사현황

◦ (주요성과와 한계점)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사업은 시급한 문제를 중심으로 일부 개선되었지만,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컸음.

 - 난방, 단열, 공동 위생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위험 예방 및 인
명사고 방지

- 하지만, 민간소유 건물을 리모델링 후 활용하기 위해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건물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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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점 

- 리모델링 지원사업 종료 후 월세와 별도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임대료 인상 사례 발생

- 도배, 장판, 배선 교체 등으로 일시적인 환경개선에 그치는 한계점

- 민간 소유 건물의 구조 자체를 개조하지 못해 방 크기 조정 한계. 리모델링 후에도 창문이 없고, 목재 
합판 등으로 방을 구분하여 화재 등 재난 취약성은 여전

◦ 사업 종료 이후 1년여 기간 경과 후 관리상태는 리모델링사업 이전 수준으로 악화되어,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유지관리체계의 필요성, 중요성을 시사함.   

(2) 저렴쪽방사업23)

◦ (사업내용) 2013년 기존 쪽방 건물을 임차 및 수리하여 공급하는 ‘저렴쪽방 임대 지원사업’ 시작

 - 서울역쪽방상담소와 남대문쪽방상담소가 복지공동체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남대문 쪽방밀집지역은 
건물임대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 반납. 서울역 쪽방밀집지역에만 ‘새꿈하우스‘ 저렴쪽방사업 시작

 - 이후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체결 디딤돌프로젝트를 통해 창신동, 서울역, 남대문 쪽방밀집지
역에 디딤돌하우스 사업 시작

◦ (사업대상) 동자동(새꿈하우스 4개소 91호, 디딤돌하우스 1개소 19호), 창신동(디딤돌하우스 1개소 23
호), 남대문(디딤돌하우스 1개소)

◦ (새꿈하우스 : 복지공동체사업) 서울역쪽방밀집지역 대상. 서울시가 보증금·리모델링 비용 등 모두 지
원. 주거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적으로, 본인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주거비 내에서 최
소월세를 책정

◦ (디딤돌하우스) 민간기업에서 비용을 후원. 방의 크기, 환경상태에 따라 월세 폭을 다양화. 거주민에
게 거주환경의 선택권을 제시. 월세 완화보다는 쪽방의 거주환경개선과 공동체 형성에 초점

 - 1-2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1억 9,700만원 후원

◦ (주요성과와 한계점)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서 저렴쪽방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공공 혹은 민간의 지원을 통해 일부 주거환경을 개선(공동 주방 및 테라스)하고,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에 일부 기여

 - 민간 소유 건물을 5년간 한시적으로 임차·활용하는 방식으로, 계약만료 이후 임대료 상승에 따른 안
정적 주거로서 가능성 담보에 한계.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 월세 체납문제 등 한계  

◦ (시사점) 새꿈하우스는 저렴쪽방의 초창기 모델로서 ‘저렴’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 지원사업임. 디딤돌
하우스는 단순 주거비 지원을 넘어서 ‘공용공간’을 통해 쪽방 거주자의 주거공동체 형성을 유도함으

23)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08).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방안 연구’, 서울연
구원(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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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하는 모델로서 의의가 있음.

◦ 다만, 쪽방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쪽방 거주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것이어
서, 수동적인 모습을 취하게 만드는 한계점이 있음. 

◦ 동 사업의 추진경험을 토대로 “‘쪽방’은 도시 빈곤층이 삶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쪽방 거주자를 수혜 대상화하는 공간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평가(서울연구원, 2018)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 돈의동 쪽방촌 새뜰마을사업24)

◦ (사업내용)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하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2015~2019
년) 일명 새뜰마을사업으로서, 서울시가 공모하여 선정됨. 

 - 마을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조성,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 (사업대상)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생활개선 프로젝트’ 새뜰마을 1호 사업 선정

◦ (주요성과와 함계점) 쪽방촌 대상 새뜰마을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기초인프라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주택정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 샤워실, 세탁실, 공동작업장 등이 갖춰진 다목적 커뮤니티시설인 ‘새뜰집’을 조성하는 등 생활여건 
개선. 쪽방 거주자 이외 주변 지역 대상자들도 함께 사용 가능토록 편의 제공 

- ‘새뜰마을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돈의동 쪽방촌의 거점시설로인 다목적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였지
만, 주거시설은 직접적으로 개선하지 못함. 근본적 문제 해소 효과 미흡

(4) 서울시 쪽방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5)로부터의 시사점

◦ 쪽방 지원사업의 일부 성과를 통해 정주성의 보장, 주거의 안정화는 도시 빈곤계층의 자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임을 확인함. 이런 맥락에서 공공개발사업 등을 통해 쪽방 거주자들을 
위한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거단지를 조성·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그간 쪽방 거주자들의 삶의 방식과 특성을 고려하면, 물리적 주거 안정화를 넘어서 새로운 주
거단지의 주거공동체 일원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의 병행이 필요함
을 시사함.

24)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08).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방안 연구’, 서울연
구원(2018) 참조

25) 서울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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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주거공동체’의 중요성; 서울연구원(2018), pp.44-45

쪽방에서 주거공동체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인 가구인 쪽방 거주자들의 삶터에서 거주가치 
향상을 통해 삶의 정주성을 강화하고 이웃과의 관계망을 넓히는데 주거공동체가 서로에게 의지하
며 힘을 밝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이다. ‘마을공동체’ 단위보다 작은 ‘주거공동체’에
서 주거복지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개별적 관점에서 접근한 복지서비스라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생활환경공간 안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매개로 복지의 다른 영역들이 서로 통합되어 해결
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
로 거주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 등의 관리와 규칙 만들기를 통해서 자
활과 공동체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또한 이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망은 스스로를 고립으로 
이끌었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이자, 쪽방 밖의 사회로 진입하였을 때 사회구성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에 대해 미리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

※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주거 안정화의 중요성; 서울연구원(2018), pp.47-48

넘쳐나는 물리적 지원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다음 단계로의 지원으로 전환 되지 못하고 있
다. 기본적인 물리적 지원이 안정화 되었다면, 이제는 물리적 지원에서 사회적 지원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자, 사회적 지원은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거주민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계획해 자립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정주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의 안정화는 쪽방 거주자가 탈노숙을 촉진했던 장치였던 것만큼 다시 노숙으로 돌아가는 회전
문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며, 자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다.

4)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도입 이전까지는 ‘주거사다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쪽방, 고
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 해옴.    

□ 추진경과

◦ 2020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도입 및 첫 공모사업 시작

- 2020년 3월 ‘비주택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이하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시행 발
표26), 11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2020.03.12) 시행 중  

- 2020년 첫 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26) 2019년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20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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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본격 추진 발표(2020.03.12).27) 

- 2021년에는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2021.01.20)28)

◦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20.11월 공모 가이드라인), ’21년도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행 중 

- 기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및 지하층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홍수·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주택 거주자 등 
포함

□ 추진배경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 2.0(2020.03.20)29) 에서 강조한 ‘비주택거주 주
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중점 보완과제의 세부 실행 조치 방안의 하나임(그림 2-7 참조).

- 주거복지로드맵 2.0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2017.11)을 보완하기 위해 1)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
급 혁신, 2)생애주기별 주거지원망 보완, 3)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권 보장, 4)지역·주민이 환영하는 
주거복지 환경조성 등을 제시

◦ ‘비주택거주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추진 방안은 쪽방과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 지
원’과 ‘거주민을 품는 따뜻한 개발·재생’을 강조함.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을 찾아가서 주거상향을 집
중지원하고30), 동시에 기존 노후주거지는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한다는 지향점을 제시함.

27) 국토부는 전국 광역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을 공모(2020.1.31～2.15)하고 
사업계획서 심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3월 12일 사업시행기관을 최종 발표함. 중점지원지역은 서울(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양천구), 인천(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부산(남구), 광주(북
구),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전북(전주시) 등임. 중점지원지역 18개소(사업시행지역)는 주
로 노후화된 쪽방, 여인숙, 여관, 고시원 밀집지역으로, 노후화로 인한 화재발생시 안전문제 우려가 심한 지
역임. 국토부 보도자료(2020.03.12) 참조  

28) 서울 강남구, 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인천 미추홀구가 따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됨. 
29) 2020년 3월, 정부는 문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포용국가 

및 시대적 과제(1인가구·저출산·고령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함. 지
난 2년여 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실천기반 구축 측
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정망을 완성하기 위한 공급계획 혁신, 비주택거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킴. 국토부 보도자료
(2020.03.20),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 – 주거복지로드맵 2.0’, 국토
부 보도자료(2020.03.20),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참조 

30) 보증금(50만원) 전액, 이사비·생필품 각 20만원 등을 지원하는 등 적정 주택탐색과 더불어 이주·정착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국토부 보도자료(2020.0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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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020.03.20)

[그림 2-7] 주거복지로드맵 2.0 중점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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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요 내용

◦ (지원근거) 국토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1)(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 (대상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
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원자격)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
상 자산기준32) 등 소득, 자산 기준 충족(‘21년도 사업 기준)

◦ (지원내용) ①임대주택 입주지원(전세임대, 매입·건설형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②이주지원(보증금 
50만원, 이사비 20만원, 생필품 20만원 지원 등), ③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입주 후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④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상담 등

◦ (추진체계) 국토부 → LH, HUG 등(지원사업 업무 수탁기관) → 주거복지재단(용역기관, 공모사업 접
수 및 예산배분 등) (그림 2-8, 그림 2-9 참조)

 - LH, SH공사 등은 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센터·주거복지재단 등은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출처 : 서울 강남주거복지센터 리플렛에서 재인용

[그림 2-8]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원절차(강남주거복지센터 사례, 전국 동일)

□ 사업 특성

◦ (사례관리사업) 국토부(LH)와 사회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지원사업임. 개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건강실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의미가 큼.

◦ (초기정착금, 보증금 부담 완화) 보증금(상한 1억 1천만원)의 2%(22만원)는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
액 중 50만원을 동 사업으로 지원33). 입주자의 보증금 지불 능력, 지속 가능성을 고려, 부담 완화

3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시행 2020. 7.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310호, 2020. 7. 29., 일부개정]
32) 총자산 2억 9,6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3) 기존의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9천만원의 5%, 450만원을 입주자 본인이 마련. 부담이 상당함. 반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따른 전세임대 입주시 보증금(상한 1억1천만원)의 2%(220만원)를 입주
자 본인이 마련(이중 50만원은 차후 재정지원)해야 함.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경우 보증금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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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 보증금 9천만원의 5%(450만원)을 입주자 본인이 마련. 부담 상당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연계한 전세임대 입주시 보증금(상한 1억1천만원)의 2%(220만원)를 입
주자 본인이 마련. 이중 50만원은 차후 재정지원.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부담 크게 완화  

대상자 발굴 및 홍보 1 찾아가는 상담, 설명회 등 홍보 

2

주택 물색 및 입주 신청
 ① 매입·영구·국민임대 가능시 
  - 이주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물색
 

 ② 전세임대 가능시 
  - 입주가능 전세주택 물색을 위한 도우미 운영 
  * 입주대기 장기화 등 사안에 따라 임시거처 지원
 
입주 주택 확정 시 이주 준비 지원

주택 물색 및 이주 준비

매입·국민·영구 민간·전세임대
⇩ ⇩

이주지원센터 연계 물색도우미 운영

임시거처 지원

임대주택 입주 3 이주지원(이주도우미 운영)

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4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

출처 :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2020.11), 4쪽에서 재인용

[그림 2-9]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 (입주 이후 사후관리)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 이후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 형성 중
시. 지역사회에 안착하기까지 입주자 밀착 지원. 지역밀착형 지원 필요

 -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물리적 자원 지원(집은 LH 등
이 지원)과 동시에 사회적 자원 지원(사회적 관계 형성 등 사후관리) 필요성을 시사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반찬가게, 가구점 등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자원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연계 지원(주거복지센터가 플랫폼 역할 수행)

 - L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업무 대행. 지역밀착 지원 한계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지역에 완전 재정착하기까지 대응 방
안 필요성을 시사

크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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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 (시행기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
향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자체

   - (광역 관리형) 시장‧도지사/ (기초 관리형)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쪽방, 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① 인정하는 지하층에
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예산) 시·군·구 당 1억원 이내 국비 지원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은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 교부받아 선 추진 가능(통합관
리지침 제23조③)

구분 광역관리형 기초관리형
시행기관 광역지자체(시·도) 기초지자체(시·군구)
사업구역 관할 시·군·구

(개소당 최대 1억)
1개소 지정 가능

(최대 1억원 지원)
사업재원 국비 50%, 광역지자체 50% 국비 50%, 광역 20%, 기초 30%
신청방법 국토부로 직접 제출 광역지자체를 경유하여 제출

출처 :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2020.11), p.4

사업주체 주 요 역 할

국토교통부
· 사업 총괄 및 예산 지원(국비)
· 사업 추진관련 모니터링 실적 취합 
· 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지자체
등

지자체
(광역 및 기초)

· 사업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지방비 매칭) 
· 사업 모니터링 및 행정 지원
· 사업 실적 취합 및 국토부 제출(보①) 

사업시행자
(민간 포함)

· 주거취약계층 등 실태조사 
· 방문상담 등 대상자 발굴 및 개입
· 전세임대 필요시 주택물색 및 매칭
· 입주신청 대행 및 이주지원 등

☞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쪽방·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사회복지관·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 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

보, 방문상담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③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시행기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자체
   - (광역 관리형) 시장‧도지사, (기초 관리형)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예산) 중점 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 국비 지원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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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 강남주거복지센터 리플렛에서 재인용

[그림 2-1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세부 내용(강남주거복지센터 사례)

□ 추진 성과와 한계 

※ 강남주거복지센터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총평(실무자 자문회의, 2021.09.17)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택 탐색 과정에서부터 이사, 입주 후 지역사회에 최종 

안착하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국고지원사업 비해 매우 적은 예산을 활용
한 사업이지만,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이주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제공34) 등 LH 매입임대 공가를 활용하여 전 과정에 걸친 주
거안정을 지원함.

   제한된 국가예산지원으로 일부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속여부도 불투명함. 
   취약계층이 집중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동 사업의 수요가 높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매칭방식 사업에 참여 한계”

◦ 지난 1년 간 처음 실행된 ‘2020년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현장 활동 사례(강남주거복지센터)를 

34) 한부모가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사를 위한 공백기에 필요한 거처를 
제공. SH는 유상 제공하나, LH는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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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파악된 한계점과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35)  

◦ 전체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 불안감, 주택 유지관리 부담감, 임대료 납부 등 주거비용 증가 불
안감 등이 있음. 반면, 임차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가,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지역주민으
로서 자존감 상승 등 일부 긍정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함. 

◦ 하지만, 동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사업으로 ‘20년, ’21년 공모방식
으로 시행 중임. 만족도 매우 높고, 수요도 많은 사업이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지속 여부는 불투명함. 

 - 중앙정부 공모방식으로 일부 지자체 선정(광역관리형, 기초관리형), 선정 지자체에서만 제한적 시행 

◦ 특히 취약계층이 집중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 높지만, 열악한 재정여
건으로 매칭방식(국비 50%/ 광역 20%, 기초 30%) 사업에 참여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가능하며, 지원 정도도 상이

※ 2020년 지원 실적 사례(강남주거복지센터 실무자 자문회의, 2021.09.17)
◦ ‘20년도 첫 사업에서 1억원(1개소 당 최대 1억원 지원)을 지원받아 지원(공모 후 지원 착수 기간 

소요. 6개월 간 1억원 지원) ’21년에는 예산 감소. 8천만원을 지원받아 110여명 지원
◦ 소형 냉장고, 세탁기 등 소형가전 선호도 높음. 중고가전은 지원하지 않음. 
◦ 취약계층 특성 상 밀착지원 경우 다수 발생. 해당 업무 인력 부족

◦ 기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고려시,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 지원이 필요함. 지불 가
능한 적정 주택을 물색하기 위한 인력(인건비) 확보와 더 많은 지역으로의 확산 적용 등을 위해 기존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 임차료 연체로 인한 정착 실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불 가능한 적정 주택의 물색이 관건

 - 2020년 사업 추진결과, 정착지원 물품 제공, 주택물품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예산부족으로 
‘21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수준으로 감소. 2021년 사업수행기관은 전국 2배 증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한계 예상

 -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일부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 일부 주거상향 희망자 중 타지역 이주 희
망시 본 사업의 수행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이주 지원 불가   

◦ 또한 통합적 관리와 외부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계지원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고, 지역 내 자원연계에 강점이 많은 전문기관을 발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복합적 대응(건강, 경제, 정신, 가족, 주거문제 등) 

35) 박재영(2021.03.11),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현장활동으로 본 개선과제’ 및 김일현(2021.03.11), ‘’20년 비
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제60회 주거복
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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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외부자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주택 공급만으로 문제 해결에 한계

- 서울에서는 주거복지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나, 지방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음. LH에서 별도 이주지원센터를 운영, 대응 중

□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시사점

◦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성과는 공공주택사업 이후 지구 내 정착하거나 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쪽방 거주
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매입임대주택 등의 적정한 물리적 자원과 동시에 지속적 자립을 위한 
사회자원(사회적 관계 형성 등 사후관리), 외부자원의 연계 지원 등의 중요성을 시사함. 

◦ 특히 쪽방 거주자들의 경우 고령의 단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 건강, 경제, 정신, 가족, 주거 등의 
복합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영구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안정된 삶과 재정착 유지 
등에 한계가 예상됨. 정착단계에서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지원과 사회적 자원의 연계 지원 등
을 착안한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주거상향 지원사업 현장활동 사례보고에 따르면, 열악한 고시원 등에서 장기간 거주한 자들로서 경
제, 건강, 가족관계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단순히 임대주택 제공만으로는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데 한계(박재영, 2021)36) 

◦ 이외 새로 조성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시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최소한의 생활집기와 정착 
물품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재정착 이후 주거비(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등)의 부담 가능 여부와 지속적 지불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자리 확보·연계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도 
사전 검토 필요함. 

 - 자활센터 및 공공일자리 연계 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활동비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연계 검토 등 

2.3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및 주거생활서비스 추진 현황 

1)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중요한 공공자원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앞서서 우선적으로 대응해
야 할 과제임.  

◦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무엇보다도 쪽방 거주자 등 도시 최빈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
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공익사업으로서 그 의의가 큼.     

◦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는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등으로 구분됨. 건설형 장기임대주택

36) 박재영(2021.03.11),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현장활동으로 본 개선과제’,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제60회 주거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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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으로 
공급됨(그림 2-11 참조). 

영구임대 공공실버주택

장기공공임대 국민임대 외인임대
50년공임
장기전세
분납임대행복주택

건설형 임대

10년임대

분양전환

5년임대

부도주택

다가구매입

기존주택

공공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매입형 임대 미분양주택

신축다세대

재건축매입

전세임대

임차형 임대 집주인리모델링

집주인매입임대

출처 : LH(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1장 p.4에서 편집, 재인용 

[그림 2-11] 공공임대주택 체계

◦ 영등포지구와 같은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지구 내 공급 예정인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함. 이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지구 전체 주택호수의 35% 이상, 분양주택은 지구 전체 주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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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5% 이하로 공급해야 함(표 2-6 참조).    

 - 영등포지구에서는 쪽방 거주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지구 밖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세·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 연계 예정

구분 공공주택 건설비율 비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50% 이상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공공  주택 건설

비율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 : 주택지구 전체 주택호수 35% 이상
 -분양주택 : 주택지구 전체 주택호수 15% 이하

 -세부유형별 주택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
하여 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

 <규모별 주택비율>

 -임대주택 : 전용 60m2 이하 주택은 공공주택 
건설호수의 80% 이상, 전용 60m2 초과 
85m2 이하 주택은 공공주택 건설호수의 20% 
미만

 -분양주택 : 전용 60m2 이하로 하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60m2 초과 가능  

 <세부유형별 주택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 전체주택 건설호수의 

15% 이상 
* 영구임대주택 3% 이상

 -공공분양주택 : 전체주택 건설호수의 15% 이
하

 -5년임대주택 :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 이하

 -30만㎡ 이하 지구조성사업, 지구계획 승인권
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 여건 및 주택
지구 규모를 고려, 10% 포인트 범위 내 조정
가능

-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수요분석 결과 및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배분비율 조정 필요 판단시, 
% 포인트 범위 내 배분비율 조정 가능

 -영구임대주택, 해당지역 여건 및 주택지구 규
모를 고려하여 미 학보 가능

 -30만㎡ 미만 지구,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 시
행자가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유형별 주택비율 
별도 결정 가능

 -조성토지 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토지공급계
약 미체결 공공주택건설용지 외 주택건설용지
를 공공주택건설용지로 변경할 경우,  해당 공
공주택 건설 호수는 규모별‧유형별 비율 배분
시 미 산입

출처 : LH(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1장 p.6에서 수정, 재인용 

[표 2-6]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 공공임대주택은 그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규모,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을 차등적으로 운영하고 
있음(표 2-7 참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선정 기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도 별도로 운
영 중임.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와 규정 등을 고려하여, 영등포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이  
기존 쪽방 철거로 인해 주거대책이 필요한 쪽방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
격, 선정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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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설형 기존 주택 

매입형

기존 주택 
임차형

(전세임대)영구임대 50년 공공 
임대(재개발) 국민임대 행복주택

임대 사업자 LH공사, SH공사
임대 기간 50년(30년/10년) 30년 6년, 20년 20년 6년, 18년, 20년
주택 규모 49m2 이하 60m2 이하 - 60m2 이하

85m2 이하

입주 자격
수급자
유공자
한부모

철거민
청약 저축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70%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70%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신혼부부

임대 조건 시세 30% 시세 90% 시세 55-80% 시세 60-80% 시세 30-50% 8-20만원/월
매각 여부 불가 해당 없음

[표 2-7]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성

2) 공공부문의 주거생활서비스 대응 현황 

□ 주거기본법과 주거권 

◦ 2015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함. 이전까지
는 서비스,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뤄진 주거서비스를 주거기본법 체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2017, p.iii).

◦ 특히 주거기본법은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
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제2조)’고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천명함. 동 주거권에
는 주거서비스 개념이 포함됨. 

□ 주거서비스와 주거생활서비스

◦ 주거기본법 상 주거서비스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함(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
티, 2017, p.10).

 - 공공주택 분야의 기본 방향은 1)공공주택특별법, 2)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
정을 통해 설정

 - 주거급여, 주택개·보수 분야는 1)주거급여법, 2)주거기본법, 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업들을 체계화

 - 주거서비스 정책은 물리적 공간기반인 ‘주택’을 바탕으로, 사회적·생활적 요구를 반영, ‘주거’ 복지를 
서비스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중

◦ NCS에 의한 주거서비스는 ‘거주자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주택을 구
매·임대하기 위한 과정과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정의함(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
티, 2017, p.11)(표 2-19 참조)37).

37) 하드웨어측면에서는 공간개량 유지관리 등,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 주택관련(물리적 조건, 금융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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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2017.12), p.10에서 재인용

[표 2-8] 주거기본법의 주거서비스 내용

출처 :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2017.12), p.11에서 재인용

[표 2-9] NCS에서의 주거서비스 정의

◦ 주거서비스 영역에서 LH공사는 LH가 공급·운영·관리 중인 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서비스 업무와 동시에 해당 임대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생활서비스의 질적 제고 방안
을 모색 중임.38)

 - 주거기본법 상 주거서비스 개념을 토대로 ‘입주고객을 대상으로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보편적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로서 ‘주거생활서비스’를 
정의 

  

주거생활
서비스

(공공영역)

주거서비스
산업

주거산업

주 : 자문 내용 참조 연구진 작성

[그림 2-12] 주거서비스와 주거생활서비스의 관계 

◦ LH가 검토하는 주거생활서비스의 적용 대상 범위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주요 공
급 대상 범위는 Ⅱ, Ⅲ그룹, 즉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그리고 행복주택 거주자 등임.  

및 상담, 생활(이사, 육아, 청소, 세탁 등 편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평가 등을 포함
38) 전문가 자문(2021.12.27)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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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그룹인 매입·전세임대 등의 경우, 단지형이 아닌 분산형으로 운영, 관리되는 특성 상 단지차원의 주
거생활서비스 공급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쪽방, ①시원, 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

매입·전세임대 등
거주자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거주자

행복주택 등 
거주자

주거생활서비스 
논외 대상

주거생활서비스 사각지대 
(분산형 임대 공급·운영)

주요 주거생활서비스 적용 대상
(단지형 임대 공급·운영)

주 : 자문 내용 참조 연구진 작성

[그림 2-13] LH 주거생활서비스 주요 공급 대상 범위

◦ 영등포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 예정인 기존 쪽방 거주자들은 LH 주거생활서비스 공급 대상 범
위 상 표면적으로는 Ⅱ그룹에 해당됨. 하지만, 장기간 쪽방 거주 특성과 경제, 건강, 정신, 관계형성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접근의 주거생활서비스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쪽방 거주자 등의 주거생태계, 주거수요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기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에 대한 주거생활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접근과 대응 방안 준비 필요 

 - 쪽방,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들은 특수 계층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주거·생활서비스 
이외 별도 수요 대응 필요할 것으로 예상 

2.4 소결 및 시사점

◦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쪽방 지원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의 성과와 그  배경을 착안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의 
진단이 필요함.

◦ 특히 쪽방 거주자의 신규 주택 입주 후 삶의 질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주요 성과는 극대화하고, 한계
점은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은 지속적으로 지불가능한 적정 주거기반의 확립이 관건

◦ 쪽방 거주자 중심의 정책사업은 최소한의 정주성 보장과 주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쪽방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립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으로 평가됨. 

◦ 다만, 민간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활용방안, 저렴쪽방사업 등은 민간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의 제약이 크다는 한계점은 차치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업종료 이후 임대료 
상승을 제어하지 못하여 거주자의 지속적 지불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큼. 

◦ 쪽방 거주자들이 지불 가능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되는 개별 주거공간과 공동체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의 핵심적인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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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주택과 함께 주거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주거(생활)서비스지원의 병행 필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이후 지구 내 정착하거나 지구 
밖으료 이주하는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 등의 물리적 자원과 동시에 지속적 
자립을 위한 사회자원(사회적 관계 형성 등 사후관리), 외부자원 연계 지원 등의 중요성을 시사함. 

 - 쪽방촌 일대를 삶의 배경으로 살아온 쪽방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 물리적 주거 안정
화를 위한 지원을 넘어서 새로운 주거공동체 일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지원 필요

◦ 특히 쪽방 거주자들은 고령의 단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으며, 건강상태와 관계고립 차원의 문제들
을 완화하기 위해 정착단계에서 적정한 사후관리와 사회적 자원의 연계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의 모
색이 필요함. 

◦ 지자체(기초, 광역)와 쪽방상담소 등이 중심이 되어 주거·생활지원이 필요한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
계층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주요 역할)의 기초적 현황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 그리고 쪽방 거주자들이 신규 주거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소요특성을 고려
하여, 기존 쪽방상담소의 돌봄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관 내 
운영·관리 필요함. 

◦ LH공사는 준공이후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단계에서, 임대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생활서
비스 공급 관점에서 동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의 입주자와 임대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생활서비스 공급방안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안이 필요함.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체계와 지원역할 등을 착안한 대응방안 검토 필요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계 관점에서 쪽방상담소의 통합적 상담·지원체계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을 주축으로 전달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체계(그림 2-9, 
2-10 참조) 등의 착안이 필요함. 영등포지구 내·외로 이주·정착하게 되는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밀착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주거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 방안, 주거상향지원사업 실행 
체계(권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사례관리, 통합적 지원 연계) 착안 필요 

◦ 이외 새로 조성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시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최소한의 생활집기와 정착 물품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일자리 확보·연계 등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방안 등도 사전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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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공공개발 법제 현황

3.1 검토 개요

◦ 본 절에서는 공익성 기반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현황과 특성 등을 검토하고, 주거취약계층 재정착 제고 관점의 제도적 시사점과 한계점 등
을 검토함.

◦ 특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등 원주민의 주거·생활안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사전 검토와 불안정 요인의 최소화를 고려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 검토대상은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을 중심으로 검토함. 이외 1972년 
도시재개발법 제정 이후 기성 시가지 내 노후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그리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을 수반하는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토지보상법 등을 검토함.

 - 도시정비법은 ‘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곤계층,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노후
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 근거. 도심에서 추진되어온 대부분의 개
발사업이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으로 추진  

◦ 상기 법률 이외 공공주택사업의 실제 추진 과정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함. 

◦ 검토 관점은 상기 법률과 지침 등을 중심으로 공익 개발사업 추진이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조치와 대응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함. 

검토 대상 검토 관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 기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LH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지침 등

•공공개발 단계상 기획 및 계획수립, 승인 단계, 이주 및 실행단계 중심
•공공개발사업 추진 영향을 받는 원주민의 주거·생활안정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의 사전고려, 불안정 요소를 최소화 지원 규정 중심
•보호대상과 범위, 이주대책, 생활대책,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등 공공
주택 공급 자격과 공급기준, 각종 규제 완화 적용 여부 등 

[표 3-1] 공공개발 법제 검토 대상과 관점

◦ 원주민의 주거·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 사전조치 등에 대한 고려는 실질적 사업시행을 위한 이주와 
철거 이전에 대부분의 조치가 이뤄짐을 고려하여 이주 이전의 기획단계, 계획수립 및 승인단계를 중
심39)으로 검토함. 

39) 공공개발 과정은 크게 [기획단계 ☞ 계획수립 및 승인 단계 ☞ 이주 및 실행 단계 ☞ 준공 및 관리단계] 
등으로 구분 가능. 국내 공공개발 관련 법제 상 준공이후 원주민 재정착을 고려한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
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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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 대상 원주민의 범위, 이주대책, 보상범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등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
는 기준 등  

3.2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 관련 주요 내용 

1) 공공주택특별법의 변천과정과 역할의 변화

(1) 공공주택특별법 연혁

◦ (노무현정부)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 뿌리는 노무현 정부
(2003-2007) 당시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3.12.31 제정)40)으로 거슬
러 올라감. 

◦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1998-2003)에서 태동한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계승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
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법을 제정, 시행함.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40)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야 
하나,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지역에서 가용택지가 소진되어 택지 확보가 어렵고, 슬럼
화와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국민임대
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법제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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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동 법에 근거하여 주로 도시외곽의 GB를 해제하여 국민임대단지 등을 조성. 30
년간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 100만호 공급(’03∼’12) 중점 건설 추진

◦ (이명박정부) 이후 이명박정부(2008-2013)에서는 공공주택정책으로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도입함.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으로 전부 개정함(2009.03.20)41).

◦ 이명박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인근의 GB를 해제하여 보금자리지구를 집중 
개발함. 공공분양 확대 등 보금자리주택 150만호(’09∼’18, 분양 70만+임대 80만) 공급을 추진함.

◦ (박근혜정부) 「보금자리주택법」은 박근혜 정부(2013-2018)에서 또 다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으로 일부 개정되었다가(2014.01.14)42), 2015년 8월에 현재의 「공공주택특별법」43)으로 자리를 
잡음.

◦ 2003년,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부개정 한 이후 「주택법」이 주택 관련 제도에 관
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함. 하지만, 하나의 법률에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른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법을 추진하게 됨. 

 - ①주거비 보조 관련 「주거급여법」, ②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관련 규정은 「주택도시
기금법」, ③주거복지 관련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 ④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⑤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임대주택법」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개정

 - ⑥「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일부 개정 등 기존 주택정책 및 제도 
관련 법률체계를 대폭 개편

41) 주택 청약자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인근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여전히 주거불안 문제가 지
속되고 있으며, 임대주택도 물량 위주로 대량 공급됨에 따라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 및 임대주택단지의 슬
럼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
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 법제처 
자료 참조

42) 일부 개정 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함. 법제처 자료 참조

43) 2003년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
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함. 하나의 법률에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상 내용의 분법이 추진됨. 첫째,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은 「주거급여법」으로 반영(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 둘째,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관련 규정은 「주택도
시기금법」을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함. 셋째, 주거복지 관련 기본법으
로서 「주거기본법」을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하고, 넷째,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
함. 다섯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하
고, 여섯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 개정하여 기존의 주택정책 및 제도 관련법률체계가 대폭 개편됨. 동 과정에
서 기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함. 법제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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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의 상기 분법 과정에서 기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법 제명 변경 등 일부 개정이 이뤄짐.

 - 기존에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명확히 규정 

(2)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사업)의 역할 변화

◦ (문재인정부 이전) 공공주택특별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택지 확보, 주택단지를 조성,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로서 활용되고 있음.

 - 기존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을 동일 사업자가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공공개발의 근거로 
활용 

◦ 다만, 문재인정부 이전까지는 대규모 주택공급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도시
인근 GB 해제지구와 같이 기성 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발굴하여 
공공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의 근거법으로 활용되어 왔음.  

◦ (문재인정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도심 내에서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개발
의 근거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함. 

◦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시장 불안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별도로 2.4대책을 통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됨.  

 - 2019년 이후 주요 부동산정책은 12.16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 이후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05.06), 8.4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08.04), 
2.4대책(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02.04) 등으로 이어짐. 

◦ 특히 ‘21년 2.4대책은 ‘25년까지 총 83.6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함. 동 사업 유형인 ‘역세권공공주택복합사업’, ‘준공업지역공공주택복합사업’등은 공공주택특별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됨.

 - 2.4대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일부 법 개정 추진 완료. 추가 개정 필요 사안 검토 진행 중  

◦ 한편, ‘21년 2.4대책 발표에 앞서 ’20년 1월, 4월에 각각 영등포 쪽방촌과 대전역 쪽방촌 일대의 공공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됨.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지자체와 LH·SH 등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도입을 결정하게 됨.  

 - 기존 민간재개발방식으로는 현실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쪽방촌의 전면 정비, 쪽방 거주자 재정착 
및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성, 세입자 대책이 민간사업보다 충분하다는 장점 등을 우선 고려. 다만, 주
민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수용에 따른 토지주 반발 등의 한계점 예상 

◦ 이상 법제 연혁과 변화 과정을 통해 과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도시 외곽이나 인근 GB 해제지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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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택지개발+주택건설] 역할에서, 최근에는 도심 내 주택건설사업을 신속히 실행할 할 수 있는 근
거로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구 분 공공주택특별법 변천과정 주요 정책 공공주택특별법의 역할

노무현정부 
(2003-2007)

2003.12.31, 국민임대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4.7.1 시행)

도시외곽 GB해제를 통한 
국민임대 100만호 공급 
중점 추진

도시외곽에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이명박정부 
(2008-2013)

2009.03.20, 보금자리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2009.4.21 시행)

도시인근 GB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지구 집중 개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
급 중점 추진

도시인근에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박근혜정부 
(2013-2016)

-2014.0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1.14 시행)

-2015.08.28, “공공주택 특별
법” 일부개정(2015.12.29 시행)

-행복주택 정책
-주택법 전부개정 및 6개 
부문 분법 추진 

문재인정부
(2017-)

-2.4대책 실행을 위한 공공주
택특별법 부분 개정 등

-3기 신도시 조성
-영등포, 대전, 서울역 쪽
방촌 공공주택사업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도시외곽에서의 신도시 조
성(택지개발+주택건설) 및

-도심 쪽방촌 취약계층의 주
거안정과 주거복지 제고

-도심 역세권에서 양질의 주
택공급을 신속히 추진(주택
건설) 

[표 3-2] 공공주택특별법 변천 과정과 주요 역할

2) 공공주택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업무와 취약계층 보호 관련 규정 

(1) 공공주택지구·사업 개요

◦ (공공주택지구) 전체 건설하는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지정·고시하는 지구임.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구분됨. 

 - 공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임차 후 공
급하는 주택. 공공임대(공공건설임대, 공공매입임대), 공공분양(지분적립형 분양주택44) 등) 등의 유형

◦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조성),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주택 건설), 공공주
4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유

형의 하나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소유권을 공유하고,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함. 2020년 12월 22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으로 도입. 2021년 6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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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매입사업(공공주택 매입), 공공주택관리사업(공공주택 운영·관리) 등이 있음.

 - 영등포지구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 (지구지정 목적)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를 지정.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목적
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목적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간주 가능

◦ (지구지정 주체) 국토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가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 절차 필요

◦ 국토부장관 이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도 국토부장관에서 지구 지정과 변경·해제 등을 각각 제안 가
능함(법 제6조 2항).

◦ (지구지정 제안 첨부서류)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 시 첨부서류는 제안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등임.

 - 수용방식 특성, 개발정보 사전유출에 따른 투기, 지가상승 등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공람 공고
일 이전까지 제안자 및 인·허가권자 등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검토, 제안

◦ (지구지정 제안에 대한 관계자 의견 청취) 공공주택사업자의 지구지정 제안 주민공람 공고일(사업인
정 고시) 이후 비로소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자는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

◦ (지구해제 방법)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함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주택지구 해제를 제안할 수 있음(법 제6조 2항 3의2). 지구 해제를 제안할 경
우 필요 사항은 ‘해제 사유서’ 등임(동법 시행령 제7조 2항).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지정 고시 이후 1년 이내 지구계획 미수립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 다른 사업자를 지정 가능   

◦ 반면,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한 경우, 지구해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도시정비법 등 타 법률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의 주요 추진단계에서 일정 기간 이
내 사업추진이 정체된 경우 일정수준의 주민동의를 확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을 두는 것과 대비됨.

 - 정비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의 절차에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 요
건 충족 필요

◦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 지정·고시 일로부터 1년 이내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함. 승인 과정에서 공공주택통합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함.

 - 규정된 기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도록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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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이후 고시, 일반인 열람 등 절차 이행 

◦ (지구계획 수립 내용) 지구계획은 공공주택사업의 실행을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등

◦ 토지지용계획에 용도별 토지이용과 주택공급계획 등이 포함되나, 토지수용와 기존 주택 등의 철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인구, 세대, 가옥주, 세입자 등)들의 사회·경제적 실태특성
과 노후주택·건물 등 물리적 환경 실태특성 등에 대한 조사,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주 및 주거대책 수립 등에 관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음.

◦ 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공주택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공공개발로 인해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인
구, 가구(가옥주, 세입자, 소상공인 등) 등 인구사회 환경,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실태특성 조사와 진
단 등을 의무적으로 선 이행해야 하는 근거와 기준이 미흡함.

◦ (토지 등의 수용)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에 필요한 경우 토지등의 수용·사용 
가능(법 제27조)

 - 지구지정 승인,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 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로 봄

 -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지구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 기
간 내에 신청 가능

◦ (토지 보상 기준 시점) 통상 지구지정 승인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주민 의견청취 공고 등으로 인
하여 취득 대상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 시점을 공시기
준일로 하여,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함.

 - 영등포지구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공고일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로 갈음

◦ (조성토지의 공급)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를 
공급함. 토지의 용도와 공급절차·방법, 대상자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조성토지 전매행위의 제한)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매(명의변경, 매매 등) 불가함.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
하는 주택건설용지 등은 예외임.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역할) 공공주택의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주택통합
심의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함. 공공수용, 전면개발에 따른 도시계획관리측면의 큰 틀에서 심의함.

 - 동 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택지개발과 주택사업 
관련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45)

45)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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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등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구 내 원주민(영세 가옥주, 
세입자, 영세 상인 등)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의 유무,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는 다뤄지지 않음.   

◦ 공공주택특별법은 택지개발과 주택사업 등 사업 추진 형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 지정을 위한 기획단계에서 삶의 기반을 상실하거나 주거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주민
실태의 사전 조사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근거와 기준 등은 미흡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계획 포함) 작성 및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함.

◦ (공공주택의 공급)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공공임대주택 등은 주거지원필요계층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료(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함.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가능함.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위탁 가능함. 

-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구지정 제안(LH 등)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 주민의견 청취(시군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공주택지구 지정(사업인정)(국토부) ☞ 지구계획 승인신청(LH)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 통합심의의원회 심의 ☞ 지구계획 승인(국토부) / 보상계획 공고 / 

협의보상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공공주택 착공 ☞ 공사 시행 ☞ 공공주택 준공 및 이주 
☞ 사업 준공 ☞ 주민 재정착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 보상계획 공고 ☞ 보상 착수 
☞ 주민(임시)이주 ☞ 공사 발주 ☞ 공사 착공 

[그림 3-1] 공공주택사업 및 보상업무 추진 절차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등. 공공주택특별법 제33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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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제안
(LH → 국토부)

 ․첨부서류 : 제안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사전협의
(20일, 1회 10일 추가)

(국토부→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30일 이내

국무회의 심의
(1,000만㎡ 이상 & 국토부장관 인정시)

주민 등 의견청취
(14일, 시장)

 ․2개 이상 시에 걸치거나 해당 시에서 미공①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60일 이내)

 중도위 역할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부 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 등

조치계획 제출

주택지구 지정
(국토부 장관)

․시행자 지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GB 해제(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기본계획 변경(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반영(1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신청
(시행자→국토부)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포함
 ․농지, 산지, 무상귀속 자료
 ․환경영향평가서(인구, 항목 포함), 교육환경평가서
 ․대중교통시설계획서, 교통영향분석자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국토부장관 수립가능) : 시도지사 의견수렴 후
 ․사전재해영향검토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 수립
 ․에너지사용계획서

관계기관 협의
(30일 이내)

․환경영향형가 : 45일 이내(1회 보완가능.
               단, 서류보완기간은 협의기간 제외)
 ․무상귀속 : 60일 이내(용도해지 등)

최종 의견서 제출
(시행자 →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건축, 교통, 재해 등)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교통양형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너지 사용계획관련 위원회)
 ․산지이용계획 (산지관리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관련(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교육환경평가 (시도 학교보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부 장관)

지구계획 승인(국토부 장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농지전용 협의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전용 허가 신①
 ․하천기본계획 변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승인
 ․대중교통시설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무상귀속
 ․수도정비기본계획 우선반영(환경부장관 : 시장 신청 후 30일 이내 승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우선반영(환경부장관 : 시장신청 후 40일 이내 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통보(국토부→도)
30일 이내 의견제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 토지보상법(2016.06.30시행)에 따라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토위 

의견청취 절차 필요. 이해관계자,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사업계획 우편발송, 의견서 접수 필요  
출처 : LH, 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1장에서 수정 재인용

[그림 3-2] 공공주택사업 추진절차 : 추진단계별 주요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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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지구지정 제안 첨부서류
제안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심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부 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 등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환경계획, 토지공급 계획 등
 ․농지, 산지, 무상귀속 자료
 ․환경영향평가서(인구, 항목 포함), 교육환경평가서
 ․대중교통시설계획서, 교통영향분석자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국토부장관 수립가능) : 시도지사 의견수렴 후
 ․사전재해영향검토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 수립
 ․에너지사용계획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교통양형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너지 사용계획관련 위원회)
 ․산지이용계획 (산지관리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관련(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교육환경평가 (시도 학교보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농지전용 협의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전용 허가 신고
 ․하천기본계획 변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승인
 ․대중교통시설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무상귀속
 ․수도정비기본계획 우선반영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우선반영

출처 : LH(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1, 2장 

[표 3-3]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3) 보상절차

◦ 통상 공공주택사업의 보상절차(그림 3-3)에 따르면, 지구지정 이후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3-4개
월)를 거쳐 보상계획 공람, 감정평가사 선정 및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보상액 사정·통보 등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됨. 

◦ 공공시행자는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과정을 거쳐 가옥주,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
립하게 됨.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의 세부 기준은 ‘토지보상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
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등에 근거함
(표 3-4 참조).

◦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로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구 내 거주하는 가옥소유 및 
지속 거주자,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 등임.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가옥소유자이나 타인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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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인 주거세입자와 거주가옥주 등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과 함께 이주에 따른 보
상으로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함.

 - 기존 이주대책 수립 기준 상, 영등포지구 쪽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준일(주민공람 공고일, 20.01.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구에서 철거되는 쪽방 등 주택의 지속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
에게 1세대 1주택 공급

사업인정(지구지정)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지장물 및 토지현황조사)

3~4개월

보상계획공① 및 열람 14일간

감정평가사 선정 및 
보상협의회 개최

30일간 7개월

감정평가 30일 이내

보상액 사정 및 보상내역 통보 15일

협의보상 시행 1~2개월

재결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1개월

재결공람 및 이의신청 1개월

사업시행자 의견 조회 및 제출 1~2개월 10개월

재결평가 1개월

평가자문회의 및 현장확인 (1개월)

재결서 작성 및 심의 1개월

재결협의 및 공탁 2개월

출처 : LH, 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4장에서 재인용

[그림 3-3] 공공주택사업 보상절차



64 ∙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의 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연구

구분 이주대책 세부 기준

개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토지보
상법 제78조).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공사가 부담
•이주대책 대상자: 주거용 건축물 제공에 따른 생활근거 상실자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 당해 지구 내 가옥소유 
및 지속 거주자로서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수도권 지역,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 공
급시,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 기준일)(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2조)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가옥소유자이나 타인소유 건축물에 거주하
는 세입자

거주 
가옥주

(이주
대책
택 1)

이주자
택지
공급

•1세대 1택지 공급
•이주자택지·주택,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있는 경우 하나만 공급
•공급규모 : 주거전용 단독주택건설용지 330㎡, 점포겸용 265㎡ (각각1필지 이하), 이주대
책으로 공급하는 [건설호수/공동주택용지 대지면적]*1.2배 이하
•공급가격 : 조성원가-[이주자택지 대지면적 해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이주자
주택
공급

•공급대상자 : 이주대책 대상자(수도권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 또는 지자체 요청 있
는 지역)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비해당자, 이주자주택 공급 희망자, 주택공급 이주대
책 수립이 불가피한 자
•공급규모 : 전용 85㎡ 이하 주택(당초 소유·거주 가옥 85㎡ 초과자는 85㎡ 초과 공급 가
능. 수도권지역은 기준일 현재 거주기간 1년 미만자는 85㎡ 이하 공급(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19조)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이주자주택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08.4.18 이후 보상계획공고지구부터 적용

이주
정착금 
지급

•지급대상자 : 이주자택지·주택공급권 포기 및 이주정착금 지급 요청자, 이주자택지·주택 
공급 불가 지구, 이주대책 비 수립․실시 지구,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 이외 지역으
로 이주하려는 경우
•지급금액 :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 30%(600~1200만원)
  *’12.1.2 이후 최초 이주정착금 지급 지구부터 적용

비거주 가옥주 •국민주택특별공급 :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지구 가옥소유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85㎡ 
이하 특별공급 가능(1세대 1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주거 세입자 •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 :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당해 지구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지속 거주 
세입자(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거주 가옥주
및 세입자

•국민임대주택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옥(무허가가옥 포함) 철거
시,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지속 거주한 가옥주, 세입자로서,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소유 
또는 거주한 자에게 공급 가능(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
•주거이전비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해당 사업지구 내 3개월 이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가구원수별 4개월분(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2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출처 : LH, 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4장, pp.48-50 참조 재작성
주 :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세부 사항은 ‘토지보상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등에 근거함

[표 3-4] 공공주택사업과 이주대책

◦ 한편, 보상 관련 법상 생활대책 수립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LH의 경우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주
대책 이외 별도의 생활대책을 수립함. 피수용자의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서 상가부지 등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방법을 일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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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대책 세부 기준

개요

•생활대책은 보상 관련 법 상 의무사항 아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이외 상가부지 등을 우선공급하여 피수용자의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손실보상의 한 형태(LH 내부 규정)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 수도권지역은 지구지정공람공고일 1년 이전일 기준 적용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 ①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이나 이주자택지
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신청자, ② 선정기준일 이전~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지구 내 영업자로서 영업보상 받은 자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대상 용지는 시장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상업용
지, 일반상업용지 순서에 따라 결정 

•영업행위자(사용승인 점포용 건물, 사업자등록&직접영업행위, 건물 철거)에 대해 상가점포 공급 
가능 

  * 상가부지는 필지별 신청받아 수의계약(감정가), 상가점포는 동일상가 동일층 평균가격/㎡ 낙
찰가격 

생활대책
용지 

공급면적

세부기준 공급면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 또는 이주자택지 포기 및 이주자주택이나 이주
정착금 지급 신청자 27㎡이하

영업보상
대상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허
가 사업자등록 필, 영업 행위자로서 영업보상 받은 자 27㎡이하

․생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허가 불필요한 자유업으로 영업보상 받은 자 20㎡이하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토
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보상 받은 자 20㎡이하

출처 : LH, 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4장, pp.50-52 참조 재작성
주 :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생활대책 세부 사항은 ‘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등에 근거함

[표 3-5] 공공주택사업과 생활대책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세부 기준

•사업지구 내 토지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자에 대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가능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 지구 내 소유 토지 
전부를 공사에 협의 양도한 자

•협의양도 토지 면적은 수도권지역 1,000㎡ 이상, 수도권 외 지역 : 400㎡ 이상
•주택건설용지에, 1택지 규모 140㎡~265㎡로 공급
•공급가격은 수도권지역은 감정가격, 수도권 외 지역은 조성원가 110%
출처 : LH, 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4장, pp.52-53 참조 재작성
주 :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세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4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  

등에 근거함

[표 3-6] 공공주택사업과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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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정비사업 및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과의 차이  

1) 도시정비법 상 주거취약계층 보호 관련 규정 

◦ 앞서 살펴본 공공주택사업은 수용방식 특성상, 지구지정 제안 주민공람 공고 이전까지 인허가자와 제
안자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검토하여 지구지정을 제안함. 개발정보의 사전유출에 따
른 투기수요, 지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반면,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은 기성 시가지 내 다양한 이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특성 
상, 인허가 등 사업절차가 보다 세분화되고, 의무적으로 검토, 수립해야 할 계획의 내용과 범위가 보
다 넓고 세부적임. 

 - 도시정비법은 ‘72년 도시재개발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기성 시가지의 노후불량주거지와 기반시설 등
의 전면적 정비 등을 위한 정비사업의 근거법으로서 오랜 기간 자리매김

 -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이주대책 마련·
이행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개선 

◦ 도시외곽의 택지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절차와 비교하여 인허가 등 사업절차가 보다 세분화
되고 복잡함. 인허가 절차에서 제안자나 계획수립권자 등이 의무적으로 검토, 수립해야 하는 내용·계
획 등의 범위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임.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
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추진,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쳐야 함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측면에서 정비기본계획은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시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세입자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정비기본계획 수립 내용 : 정비사업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
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
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

 - 정비계획 수립 내용 :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정비구역 주변 교육
환경보호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공사기간 중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등을 포함하여 시행인가를 득하도록 의무화함. 이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
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대한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표 3-7, 3-8 참조)      

 - 사업시행계획 내용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 포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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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계획, 정비사업비 등 기성 시가지 내 사업 특성
을 고려한 세부내용 포함 검토

◦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실행계획인 지구계획이 토지 수용과 철거의 영향을 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단계구분
-주민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기본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
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
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정비구
역 주변 교육환경보호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서[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
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
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국민
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 건축
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비 등]

-사업시행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 제출

사업시행
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각 목(일반 분양분/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임대주택/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
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
리명세 및 그 평가액]

관리처분
계획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
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출처 : LH(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1, 2장 및 도시정비법 참조

[표 3-7]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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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거시설과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주대책에 의무 규정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큰 부분임. 도심 공공주택사업에서 가장 유의할 부분임. 

◦ 영등포지구는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법률상 규정의 유무를 떠나 공공시행자
가 거주자 주거실태 조사 등을 거쳐 임시이주대책, 영구임대주택공급 실행 방안을 마련 중임.    

구분 이주대책 세부 기준

개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이주대책 대상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
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
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

임시거주
시설 
설치

<이주 대책>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
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의무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국가·지자체, 기타 공공단체, 개
인시설이나 토지의 일시 사용 가능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가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을 신청
시 특정 사유 없이 거절 불가(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시거주시설 철거, 사용 
건축물이나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 설치 가능
<손실보상 관련>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 평가시, 휴업기간 4개월 이내 인정.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 인정시점은 공람공고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 인정시점은 공람공고일
 * 손실보상은 정비법 상 규정 이외 토지보상법 준용

주거
세입자

임시거주
시설
설치

상가
세입자

임시상가
설치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참조

[표 3-8] 도시정비법 상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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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단계구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단계구분

지구지정 
제안

첨부서류
제안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도시기본계획변경
(안)

-주민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기본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
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
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
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
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
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
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
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용도·건폐
율·용적률·높이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보호계획, 세
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역 등 국토부 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 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
진위원회 위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추진위원
회의 업무범위,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토
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등)

조합설립추
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
획, 환경계획, 토지공급 계획 등
 ․농지, 산지, 무상귀속 자료
 ․환경영향평가서(인구, 항목 포함), 교육환경평가서
 ․대중교통시설계획서, 교통영향분석자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국토부장관 수립가능) 
: 시도지사 의견수렴 후
 ․사전재해영향검토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

경(안) 수립
 ․에너지사용계획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서[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
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
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사업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
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
택의 건설계획,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
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
탁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
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
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
비 등]

-사업시행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
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 제출

사업시행
계획

통합심의위
원회 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교통양형분석 개선대

책 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너지 사용계획관련 위원회)
 ․산지이용계획 (산지관리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표 3-9]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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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주택특별법 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요 내용46)

◦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주택시장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4대책을 발표함(‘21.02.04). 
도심 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상 ‘도심 공공주택 복

46) LH, 3080+주택공급대책 핸드북, 2021.05에서 관련 내용 일부 재인용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단계구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단계구분

 ․도시관리계획 관련(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교육환경평가 (시도 학교보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농지전용 협의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전용 허가 신고
 ․하천기본계획 변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소

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승인
 ․대중교통시설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무상귀속
 ․수도정비기본계획 우선반영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우선반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
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
에 관한 내용을 포함),  각 목(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임대주택/그 밖에 부
대시설·복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
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대상자
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
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
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
세 및 그 평가액]

관리처분
계획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
의 의견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액
의 납부증명 서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또는 공공재개발
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공공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
(신설)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
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통합하여 심의 가능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건축위원회)

 ․경관 심의(경관위원회)
 ․교육환경평가(교육환경보호위원회)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출처 : LH(2017), 「공공주택 업무편람」 제1, 2장 및 도시정비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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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업’을 도입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
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지정·고시하는 지구(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
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3호 마목).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
거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같이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지
만, 사업목적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 등 추진절차와 보상기준 등이 전혀 다름.

 -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와 같은 기성 시가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서 별도의 사업유형으로서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차별화된 절차, 기준 등이 필요

◦ 특히 도심공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토지면적의 1/2,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10~30%의 추가수익 보장, 건축규제의 완화, 기부채납 
15%, 양도세 이연, 통합심의 등의 이점을 제공함. 

◦ (사업절차 및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도심지역에서 토지 수용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특성 상,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청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10% 동의를 확보하여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함. 
예정지구 지정 이후 최종 지구지정 이전까지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함. 

[그림 3-4]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추진 절차

◦ (현물보상 기준) 복합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물보상 요건 및 현물보상 기준을 신설하여(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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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 등의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함(표 3-10 참조). 

◦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 한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 등으로의 현물보상 근거, 2 주택의 보상 근거 등을 마련함.  

◦ 이는 도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여건을 감안하여 현물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현실화함으
로써 토지, 건축물 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구분 내용 비고

현물보상 
요건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 전부를 보상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 한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로 다음과 같음
 - 건축물 중 주택 소유자(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일부 무허가건축물 포함)
 - 토지 총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
 - 토지나 건축물 보상금 총액(주택 외 건축물 분양가격 제외 금액)이 현물

보상 공급 건축물(최소 전용면적 공동주택 1가구) 분양가격 이상인 자
 :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나 해당 복합지구 내 1주택 소유자에게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현물보상 가능 
∙주택 외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한 

복합지구 토지등소유자 
2.4대책으로 도입
한 ‘도심 공공주
택 복합지구’에만 
적용  

현물보상 
기준

∙주택 현물보상 기준
 - 1인이 1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협의양도시 1주택 보상
 - 여럿이 1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협의양도시 여럿에게 1주택 보상. 다

만, 공유자 중 소유지분 해당 면적이 60㎡ 이상인 공유자에게 각각 1주
택 보상

 - 2 이상 토지, 건축물을 협의양도시 공유자가 같은 경우 여럿에게 1주택 
보상. 다만, 공유자 중 소유지분 해당 면적의 60㎡ 이상인 공유자에게 
각각 1주택 보상

∙1인에게 2 주택 보상 기준
 - 2 주택 중 1 주택은 주거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보상
   * 보상 주택 분양가격 합계 ≤ 현물보상 보상금 총액
   * 보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합계 ≤ 협의양도 주택 주거전용면적 합계

주 : 21.09.17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별표4의3(현물보상 요건), 별표4의4(현물보상 기준)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표 3-1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물보상 요건과 기준

3.4 소결 및 시사점 

◦ 공공주택특별법은 문재인정부 들어 3기 신도시 조성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목적으로 공공주
도의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도시성장기 이후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한 도심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 조치에 따른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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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대책의 실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상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별도의 사업추진 
절차와 기준을 신속히 마련한 것도 도심 공간에서 공공주도의 수용방식 사업특성의 한계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음.     

◦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사업은, 특히 도심 쪽방촌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에서 공공주
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주택특별법제 운영 특성과 한계점의 보완이 필요함. 
기성 시가지 내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은 GB해제지역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이 공공주도의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점, 기성 
시가지 내 도심에서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표면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정책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향후 추가적
인 정책적 수요여부에 따라, 쪽방촌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공주택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별도의 추
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의 기획단계와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단계 등에
서 삶의 기반을 상실하거나 주거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나 주거·생활안정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의 근거, 이행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지
구계획 승인 절차 상 취약계층 이주·주거대책 관련 계획의 보완 필요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구지정 요건 기준 등의 보완 필요 

◦ 다만, 전국 쪽방촌 10곳 중 쪽방 거주자 밀집지역은 서울 5곳과 대전 1곳 등으로 제한적임. 일반적인 
공공개발사업의 자금투입, 회수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초기 자금조달 부담이 큰 사업으로서 별도
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확대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심에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일부 규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47). 

 - 1)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사전기획·검토단계,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실태특성을 토대로 이주대책, 
재정착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제안 단계 보완

 - 2) 지구계획 수립시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및 임시이주방안, 재정착
방안(주거취약계층의 이주·재정착지원 체계 포함 등) 수립 등의 의무화, 이행강화 등 

 - 3) 내실 있는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신청 해야 하는 현행 
기준을 필요시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필요

◦ 또한 공공시행자가 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이주·주거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및 생활SOC 
정책 관련 국비지원예산 등을 활용하여 쪽방촌 공공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47) 국토부 및 택지처 주관부서 협의 필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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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계층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동향과 사례

4.1 국제사회 동향 :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법 규정 및 제도 사례48) 

1) 강제퇴거의 정의 및 트렌드

◦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거주자가 집과 토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강제퇴거를 당
함. 공적 혹은 사적 자금을 통해 개발되어 대상 지역의 주거권이 위협되는 경우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임. 

◦ 다만, 선진국은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보장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개도국
의 경우는 재정적 여건 및 법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1) 강제퇴거의 정의

◦ OHCHR49)(2004)에 의하면 강제퇴거(forced eviction)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거나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개인, 가족, 혹은 단체가 점유하고 있던 집이나 토지로부터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이탈되
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어디까지를 이주에 있어서 ‘원치 않는 강제성’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임(Lee 
and Evans, 2017). 통상 아래의 1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거로 간주함(UN, 2014).

- 주거지나 토지로부터 임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퇴거되는 경우;

- 퇴거 시 공권력 및 사적 압력과 상관없이, 거주자의 의지에 반하는 경우;

- 적절한 대체 주거지, 토지, 재정착 방안, 보상 등을 주지 않는 경우;

-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되어 대상자가 저항할 수단이 없는 경우

(2)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주거권 보장 

□ 국제인권법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CESCR(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국제인권
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OHCHR, 2009). 이 권리는 개인과 가족을 포함한 생활에 대

48) 본 절은 건축학 및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KOICA 등 해외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안종현 대표)에게 의뢰한 원고를 바탕으로, 전체 연구보고서 구성체계 및 전후 논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
여 연구진이 일부 수정, 편집하여 작성함.  

49)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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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음.

◦ OHCHR(1991, 2009)과 CESCR(1997)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에 정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아
래와 같이 ‘자유’와 ‘자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족의 권리를 의미함.

- ‘자유’를 포함한 개념 : 1) 강제퇴거, 독단적인 철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파괴로부터 자유로운 권
리; 2)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임의로 방해를 받거나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
리; 3)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고 이주하는 데 있어 자유로울 권리 포함

- ‘자격’을 포함한 개념 :　1) 주거권을 보장받을 자격; 2) 주택, 토지, 기타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
격; 3) 아무런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적절한 주거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4) 국가적 차원과 지역 
커뮤니티 수준에서 주거권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자격 포함

□ 적절한 주거의 요건

◦ OHCHR(2009)는 적절한 주거란 어떤 항목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최소한 4개의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주택/ 주거권이 보장되어 강제퇴거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 생
활 및 거주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 물건, 시설, 기반시설 접근 가능/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상하수도 
시설, 요리 및 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포함/ 지불가능한 주택/ 안전한 자연환경/ 사회적 접근 가능
성. 사회적 취약층, 사회적 소수자, 특정 민족 및 종교인 등에 대한 차별적, 위험 요소가 없어야/ 고
용, 의료 및 교육 등의 서비스 접근에 지리적 불편함 없어야/ 문화적 차이의 존중 

2) 강제퇴거 발생의 원인과 문제

◦ UN(2014)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Hartman and Robinson, 2003; Desmond, 2012; Brockington 
and Igoe, 2006)를 보면 강제퇴거가 발생 가능한 배경과 원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강제퇴거 발생의 배경

◦ 도시 및 농촌 개발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개발

- (예) 댐과 도로를 짓는 인프라 건설; 광산 채굴과 같은 산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도시 정화사업, 재정
비, 재개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재정비; 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른 주거와 토지용도 변화의 필요성;  
(특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토지 취득 및 임대; 빈곤 및 슬럼 지역 정화사업 등

◦ 지불 가능한 주택을 찾기 곤란한 주택시장 구조와 법규 미비의 문제

- (예) 젠트리피케이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투기 및 민영화; 세입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부족; 소유
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주거와 토지에 대한 구제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과 사기업(개인) 간의 결탁(비
리)으로 개발되는 경우; 사기업이 관여되어 불법 금융대여 및 폭력집단을 고용하는 경우

◦ 경제적·사회적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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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소유권이 없는 임시 혹은 비공식 거주지에 생활하는 경우; 집세 및 금융 담보의 채무 지불 능력
을 상실한 경우; (주로 단기) 고용계약에 거주지 제공이 포함된 경우

◦ 정치적 혹은 인종(민족) 간 갈등이나 기후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택의 파손·철거

- (예) 내전 혹은 국제적 전쟁으로 시민의 주거지를 무력 공격하는 경우;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거주지 상실

◦ 여성, 유색인종, 특정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자연 및 역사유적지 보호를 위해 필
요한 경우,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

(2) 강제퇴거의 문제

◦ 강제퇴거의 문제는 주요 대상자가 저소득 가구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임. 이러한 사
회취약계층은 주거권을 보호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공식 거주지(슬럼)나 취약한 임차계약의 형
태를 가진 거주지에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UN, 2014),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음.

◦ 강제퇴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개인의 재정상황과 사회적 활동,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침.  

◦ 도시 빈민의 강제퇴거는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 거주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게 됨. 삶의 기본
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어려워지고,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됨. 

◦ 이상의 문제들은 도시빈곤의 재생산 관점에서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할 수 없음(Desmond, 2012). 저
소득층의 주거불안, 홈리스 발생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임.  

◦ 저소득 가구가 저렴한 주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도시빈곤의 재생산, 계층분리현상을 야기할 가능성
(Desmond, 2012; UN, 2014)으로 인해 사회적 정의, 부의 재분배, 성불평등의 사회적 갈등도 유발될 
수 있음(Brockington and Igoe, 2006). 

◦ UN은, 강제퇴거가 발생하는 경우, 각국에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절한 대체 주거’를 공급하도
록 제안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권고가 잘 지켜지지 않음(CESCR, 
1997). 그 결과는 인권침해로 이어짐.  

◦ 고령 거주자의 경우는 육체적, 정신적 노령화로 인해 임대인의 압력에 저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
음(Atkinson, 2000). 또한 익숙해진 사회적 네트워크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주하는 경우 정신적 스
트레스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경우 1977년 관련 법규(퇴거법, Eviction Act)를 신설해 적법 임차인(secure tenant)의 임대
료가 증가할 경우 해당 부처로 통보가 되도록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동 법의 제정으
로 많은 고령인구의 주거권이 안정화되었다는 평가(Atkin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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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및 가이드라인

(1)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강제퇴거의 내용

◦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의하면 강제퇴거는 인권 및 주거권의 중대한 침해로 여겨
짐(CCPR, 1976; UN, 2014). 

 - 인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규정하는 인권 내용 중, 강제퇴거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
로 침해받는 인권의 내용은 ①사생활, 가정과 가족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CCPR, art.17); ② 거
주지를 이동하고 선택할 권리(CCPR, art.12.1) 등 

◦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이하 국제법)은 강제퇴거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인
권이 침해된 것으로 규정함. 적절한 삶의 기준(적절한 주거, 음식, 물, 위생)을 충족할 권리(CESCR, 
art. 11.1)와 삶에 대한 권리(CCPR, art.6.1) 등임.

 - 이외 반인권적 행위에서 벗어날 자유의 권리(CCPR, art. 7); 개인의 안전에 권리(CCPR, art. 9.1); 건
강에 대한 권리(CESCR, art. 12.1); 교육을 받을 권리 CESCR, art. 13.1); 일할 권리(CESCR, art. 
6.1);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권리(CCPR, art. 2.3 & 
26); 개인 재산(혹은 그에 준하는 재산)에 관한 귄리(UDHR, art. 17);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및 사건
에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유로이 대표를 선임할 권리(CCPR, art. 25)

(2) 퇴거 단계별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

◦ 퇴거 전에는, 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거주민의 토지, 주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자의 참여
나 협의가 없고, 정보의 교류가 없거나 미흡하고, 법에 근거하여 부당한 퇴거를 방어할 수단이 부재하
는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

- 퇴거과정에서 적법한 공지의 미흡, 이주할 대체지 준비의 미흡, 적절한 보상의 미지급 등 원주민에게 
불합리한 퇴거 환경이 주어질 경우 인권 침해 발생으로 간주 

◦ 퇴거 진행 중에는, 부적합 시간(예를 들어 밤이나 이사에 좋지 않은 날씨)에 퇴거를 진행하는 경우, 
사람이나 소유물을 보호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퇴거를 진행할 경우 인권 침해 발생으로 간주함. 

◦ 퇴거 종료 후에는, 퇴거의 결과가 자녀교육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정신적 충격, 직업 및 삶의 경제적 수단 상실, 주거상실로 인한 선거참여 등이 불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인권 침해로 간주함.

(3) 주거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체 인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라는 의미는 아님. 가장 취약한 계층
을 중심으로 홈리스가 되거나 강제퇴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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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률과 제도, 정책 및 예산 마련 등) 등을 강구하는 것을 권고함. 

◦ 또한 장기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먼 미래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각 국가의 재원과 능력 범
위에서 실현 가능한 노력을 이행할 것을 권고함. 즉,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하길 권고함.

 - 국가는 최소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함을 권고  

◦ 국제법은 퇴거가 불가피한 개발사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음. 특정 지역을 새로 개발하거
나 필요에 따라 재개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임. 다만, 개발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
지 않고 주거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진행하길 권고하고 있음.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과 동일한 권리가 아님. 동 권리는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
더라도 안전한 주거지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적절한 주택이란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포함함. 즉,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물리적 차원
의 주택 개념을 넘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직업, 복지, 의료 서비스, 상하수도 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임.   

◦ 국제법은 모든 퇴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동 법에서 정한 조약이나 관련법에 따라 진행된 퇴거는 강
제퇴거로 볼 수 없음. 

◦ 국내법의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른 퇴거 결정이라도 강제퇴거를 반드시 정당화하지는 못함.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법원 명령으로 퇴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제인권법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지 않다면 
강제퇴거로 여겨질 소지가 있음.

◦ 물리적 압박 여부가 강제퇴거의 판단 기준은 아님. 물리적 압박(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위협, 협박이 
있다면 강제퇴거로 볼 수 있음. 수도, 전기 공급 중단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됨. 

 -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나 자신의 거주지를 지킬 수 없을 상태로 만드
는 행위 등도 강제퇴거로 간주

◦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보호책 등 거주민에 대한 인권은 주거의 형태와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됨. 즉, 공공임대, 사적임대, 직접 소유, 공동주택, 임시주택, 응급대피용 주택, 비공식 주택(슬럼) 
등과 같이 주거를 어떤 식으로 점유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거주민에 대한 인권을 고려해야 함.

4) 주거권 보호 제도에 관한 논쟁과 방향성

◦ UN-Habita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최소 2백만 명이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나,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해 있음(OHCHR, 2009). 

◦ 이러한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
영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다양하게 갈리고 있음(Fauth et al., 2004; Burby and Roh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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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는 관점이 있지만, 영향이 미약하다고 보는 관점도 공존함. ‘장기적 관점에서 
효용성이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 영향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닐까?’ 등의 논쟁으로 분화되기도 함. 

◦ 현재 운영되는 어떠한 제도도 국제인권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지는 못하며, 국제인권
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재원, 역량을 갖춘 국가가 존재하지도 않음. 가까운 미래에도 큰 변
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임.

◦ 다만 국제인권법 상의 규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되어온 것처럼 인권에 대한 인식도 점차 진
보해왔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4.2 일본 사례: 쪽방촌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 사례50)

1) 일본 쪽방촌 현황

(1) 쪽방의 종류

◦ 일본에서 한국의 쪽방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숙박형태로는 ‘간이숙소(簡易宿所)’ 와 저급한 민박인 
‘키친야도(⽊賃宿, きちんやど)’를 들 수 있음. 

◦ 이중 간이숙소(簡易宿所)는 일본 여관업법 상 4개 유형(호텔, 여관, 간이숙소, 하숙) 중 하나임. 법률
상 여관업은 5개 이상의 객실과 그에 따른 정원이 필요함. 동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간이숙소에 해
당함.

◦ 키친야도(⽊賃宿, きちんやど)는 일반적으로 극히 적은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는 민박시설로서, 주로 
주소 불명의 일용직 노동자 등이 많이 사용함.

(2) 주요 쪽방촌 현황

◦ 일본에서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숙식하는 간이숙소가 모여 있는 거리를 "도야(ドヤ) 거리"라고 부르
며, 한국의 쪽방촌과 유사함. 

- 전후 고도 성장기에 일용직 일자리를 알선하는 장소인 인력광장(요세바, 寄せ場, 사람이 들르는 장소) 
주변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숙식하는 간이숙소가 많이 개설되면서 도야거리를 형성

◦ 200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용직 일자리 부족과 장기실업, 노동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도야거
리 축소됨. 저렴한 숙소와 음식점이 많고 치안도 나쁘지 않아 해외 배낭족에게 인기가 있어 개발수요

50) 본 절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도시재생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등을 거쳐 현재 주
택도시보증공사(HUG) 차장으로 재직 중인 송기백 박사에게 의뢰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함. 다만, 전체 연구
보고서 구성체계 및 전후 논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압축, 수정, 편집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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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어져옴.

◦ 일본의 대표적인 쪽방촌 도야거리는 오사카 아이린(あいりん) 지구, 요코하마 고토부키쵸(寿町), 도쿄 
산야(山谷) 지역 등이 있음51).

- 전후 경제부흥기에 전국의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드는 도야거리로 성장.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용직 노동자의 실업이 지속되면서 노숙자가 증가하는 문제 발생

- 생활보호 구제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숙인은 크게 감소. 도야거리는 ‘슬럼가’ 혹은 ‘노
동자의 마을’ 이미지에서 ‘복지마을’로 성격이 전환

- 도야거리 간이숙소 거주자 중 생활보호 수급 독거노인 비중의 증대로 고령화 문제 확대. 최근 사회적 
이슈는 이들의 고독사 문제

51) 도쿄의 다카하시(高橋),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와사키역(川崎駅) 주변, 나고야(名古屋)의 사사시마(笹島) 등
에도 도야 거리가 형성되었지만, 현재는 도시재개발이나 구획정리 등으로 인해 대부분 소멸함.

구분
오사카

아이린(あいりん) 지구
요코하마 

고토부키쵸(寿町)
도쿄

산야(山谷) 지역 

위치

사카부 오사카시 니시나리(西成)구 
북부의 신이마미야(新今宮)역 남쪽
에 위치한 요세바 및 간이숙소 집
중 지구

0.06㎢ 규모. 고토부키쵸(寿町), 오
기쵸(扇町), 마츠카게쵸(松影町), 
쵸쟈쵸(長者町), 미요시쵸(三吉町) 
일부로 구성된 간이숙소 밀집지역. 
요코하마시청으로부터 500m 거리
의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입지

나미다바시(泪橋)52) 교차로(메이지
明治 거리와 요시노明治 거리)를 
중심으로, 다이토(台東) 구・아라
카와(荒川) 구에 걸쳐 펼쳐진 간이
숙소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약 
1.65㎢

형성과정

및 특성

•태평양 전쟁 공급으로 초토화, 급
격한 경제부흥, ‘50년대 대표적 도
야거리 
•급격한 도시화·공업화로 인구 급
증, 일대 빈곤층 집중하는 슬럼가
형성
•‘66년6월, 「카마가사키(釜ヶ崎)」
라고 불려온 지역을 「아이린(愛隣) 
지구」로 개칭, 구역 설정 후 공식 
대책 강구 시작 
•거품붕괴 이후, 일용직 노동자의 
만성적 실업, 노숙자 급증
•‘00년, 무료숙박 목적의 '임시야간
긴급 피난처', 취업지원 목적의 '노
숙자자립지원센터'가 개설
•‘03년 이후 아이린 지구 거주 주
소불명자를 생활보호 대상으로 적
용, 월세 임대주택 거주자 증가, 노

•일본의 전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세 번째로 큰 '요세바(寄
せ場, 인력광장)',  '도야 거리’
•2차대전 후, 요코하마 및 고토부키
쵸는 공습을 받아 잿더미화. 연합국
군총사령부(GHQ)이 접수,  ‘53년 
접수해제. 고토부키쵸로 직업 안정
소53) 이전, 간이숙박소54) 건설 시
작. 항만노동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
동자가 대거 전입하여 도야 거리 형
성
•‘60년대 경제성장기, 전국의 많은 
노동자가 모여들며 경제적 활황 
•‘90년대 거품경제 붕괴 등으로 일
용직 수요 급감. 간이숙박소 숙박
자 중 60세 이상 고령인구 3할 초
과, 생활보호 수급자 6할 초과, 복
지마을 성격으로 전환

•과거 에도(江戸)시대에 닛코(日光) 
가로와 오슈(奥州) 가로에서 에도
(江戸)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숙
박장소. 메이지(明治)시대 점차 시
가화 진행
•태평양 전쟁 후, 도내 이재민이 넘
치고, 치안을 중시한 GHQ(점령군) 
당국은 도쿄도에 이재민 원호 요
청, 산야지역 등에 임시숙박시설
(텐트촌) 조성. 이후 텐트촌이 간이
숙소로 바뀌고 일본 경제부흥으로 
노동 수요 증가
•‘55-’64, 경제 고도성장으로 토목·
건축작업, 항만 하역작업 노동수요
증가. 유수의 인력광장으로 성장
•달러쇼크, 1차오일쇼크, 2차오일
쇼크를거쳐 노동수요 감소 및 저성
장기 진입 

[표 4-1] 일본의 3대 쪽방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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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쪽방촌(도야거리) 관련 주요 이슈

◦ 규제강화·환경정비냐 혹은 내몰림이냐의 문제임. 

 - 1990년대 이후 거품경제 붕괴, 공사현장에서의 기계화 등으로 쪽방촌 노동력 수요 감소. 도야 이용자
수도 함께 급감. 반면 생활수급자 증가 및 고령화 등의 변화 

◦ 간이숙소를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면적증가, 캡슐호텔 등으로 전환되며 일반 여관과 외관 
상 구별이 없어짐. 외국 가이드북에 '싸고 안전한 숙소'로 소개되면서 배낭족들이 찾는 장소가 됨. 

◦ 2015년 5월 17일, 카와사키시 간이숙소 「요시노よしの」 화재사건(11명 사망)을 계기로 간이숙소에 
대한 소방법 적용 기준이 강화됨. 위법시설의 폐업이 이어지면 고령의 생활보호 수급자가 감소함.55) 
규제강화와 물리적 정비만으로는 기존의 생활곤궁자가 간이숙소에서 내몰림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주소 부정(不定)에 의한 문제임. 주소 부정상태가 장기 지속되면 주민표가 말소될 가능성이 있어 부랑
자와 동일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킴. 직장, 소득이 있어도 은행계좌 신규 개설이 불가하고, 신용카드 
등의 계약 시 신용조사에서 계약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음.56)

52) 나미다바시(눈물다리)는 에도시대에 고즈카하라(小塚原)의 형장으로, 처형당하는 죄인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당시의 강은 메이지 대로로 모습이 바뀌었고, 노동자들이 모이는 거리가 형성됨.

53) 1957년에 요코하마 공공직업안정소 요코하마항 노동출장소(일용직 전문)가 사쿠라기쵸(桜木町)에서 고토부
키쵸로 이동

54) 히노데쵸(日ノ出町) 주변과 고가네쵸(黄金町) 부근의 오오카(大岡)강 연안 바라크(barrack, 가건물/판잣집)
군 및 폐선박을 개조한 수상호텔 등

55) ウィキペディア(https://ja.wikipedia.org) 참고
56) ウィキペディア(https://ja.wikipedia.org) 참고

숙인수 극적 감소
•‘10년, 지역주민 3분의 1(약 
9,000명)이 생활보호 수급자 
•여성, 어린이가 주로 거주하는 정
주형의 빈곤지역, 슬럼가→ ‘60년
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독
신남성 중심 비정주형 빈곤지역, 
노동자 마을→ ’00년대, 생활보호 
수급자 급증, 독신남성 중심의 정
주형 빈곤지역이 복지마을로 전환
•오늘 날 거주자는 대부분 단신의 
남성 고령자, 일용근로자들임. 사
회적 고립과 이로 인한 고립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표면화

•생활보호 수급자 증가로 최근 요
코하마시 노숙자는 상당히 감소, 
(‘14년 일본 노숙생활 노숙인은 
7,508명으로, ’03년 2만 5,296명에
서 크게 감소)
•‘03년,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한 요
코하마시 노숙자립지원시설 하마카
제(はまかぜ) 오픈
•고토부키쵸 간이숙박소 거주자 
6,500여명 중, 20년 전에는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8할 
이상이 생활보호 수급 의존(2015년)
•고토부키지구를 나타내는 키워드
는 '일용직근로자', '생활보호', '고
령화', '복지마을‘ 등
•최근 간이숙박소 거실수는 8,286
실, 최근 15년 정도 큰 변화 없음

◦‘85-’94, 버블경제, 수도권 중심 
토지거래, 빌딩건설 활발. 건설 노
동수요 급증. 거품경제붕괴 이후, 
노동수요 급감, 토목·건설불황 장
기화. 노동자의 고령화, 취업, 생활
환경 어려운 노숙자 급증 
•’21년 4월 30일 현재, 지역 노동·
복지센터 이용자 평균 연령 67세, 
간이숙소 숙박자 40% 차지. 이용
자의 고령화. 지역의 재개발, 여행
객 대상 간이숙소 증가 등 산야지
역 변모 중

비고

•2002년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1950년 생활보호법, 2013년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新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는 일본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세이프티 넷, safety net)으로서, 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설치된 제도. ‘90년대 중반, 영구적 거주지가 아니
어도 생활보호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이후 생활보호 수급자 급증. 생활보호 개선 이후 노숙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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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생활보호 신청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복지증가와 재정적자 간의 딜레마 문제가 있음. 일본의 생활보호는 지급액 월 약 8만 엔, 집세보
조 약 5만 엔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관대한 편임. 하지만 2014년 6월 기준, 전국의 생활보호 수급자
는 215만 8천 명으로, 국가 부채가 1,000조 엔을 초과함. 고토부키쵸가 있는 요코하마시도 재정 적자
에 시달림.57)

 - 일본의 전국 생활보호 수급자는 1995년 88만 2천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악화 문제 발생

2) 생활곤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 도야 및 간이숙소 생활자의 상당수가 생활보호 수급에 의지함. 노숙인과 홈리스도 생활보호 수급자에 
포함되는데, 생활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는 이들을 구별 없이 일명 ‘생활곤궁자’로 하며, 다양한 방식으
로 지원함. 

(1) 생활보호제도58) 및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新생활보호제도)59)

◦ 생활보호법(1950)에 근거한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곤궁(困窮)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함.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립을 돕기 위함임. 

◦ 한편,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일명 新생활보호제도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2013년)에 근거 
2015년 4월부터 시작됨.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에 자립지원책을 강화하고, 탈 생활보호자의 재의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임.

◦ 생활 전반에 걸친 고충상담창구를 전국에 설치하고, 지역상담창구를 통해 개인상황에 맞는 전문가 밀
착지원, 타 기관(외부 자원)과 연계하여 생활곤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립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 상담지원 성격의 자립상담지원사업, 거주확보 지원 성격의 주거
확보보조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함(그림 4-1, 4-2 참조). 

- (자립상담지원사업) 복지사무소를 설치한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 시행. 상담을 통해 ①생활곤궁자 
현안 평가·분석, 수요 파악, ②계획적, 지속적 자립지원계획 수립, ③각종 지원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연락조정 등 업무를 실시

- (주거확보보조금 지급) 이직에 의한 경제적 곤궁, 주거 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안
정된 주거 확보 및 취업자립을 도모. 지급액은 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지급 원칙(3개월 연장 가능,  
최장 9개월)

57) nippon.com, ホームレスと生活保護－横浜・寿町から見える日本(2015.02.09.) 참고
58) 厚生労働省(https://www.mhlw.go.jp/) 참고
59) 厚生労働省 生活困窮者自立支援室, 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について(201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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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厚生労働省 生活困窮者自立支援室, 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について(2015.7) 

[그림 4-1] 新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新생활보호제도)

자료: 厚生労働省 生活困窮者自立支援室, 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について(2015.7) 

[그림 4-2] 자립상담지원사업

◦ 취업지원 성격의 취업준비지원사업은 일반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능력 형성을 계획적이고 일관
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복지사무소를 설치한 지자체가(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가능) 최장 1년간 
유기적으로 지원함(그림 4-1, 4-3 참조).  

◦ 취업훈련사업(중간적 취업)은 사회복지법인, 소비생활협동조합, NPO법인, 영리기업 등의 자체 사업
으로서 실시함. 대상자 상태에 따른 취업 기회(청소, 재활용, 농사 등)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취업지원 담당자가 일반취업 지원을 실시함(그림 4-1,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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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厚生労働省 生活困窮者自立支援室, 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について(2015.7)

[그림 4-3] 개인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 취업 지원 방향

대상자의 상태 지원 주체 및 사업 지원내용

1. 자주적인 구직활동으로 취
업이 예상되는 자 헬로워크의 일반직업 소개 일반적인 직업상담․직업소개

※ 공공직업훈련, 구직자 지원제도 이용.

2. 취업을 위한 준비가 일정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개별
적인 지원에 의하여 취업이 
예상되는 자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업자립촉진
사업
※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취업지원

담당원과 헬로워크 담당자에 
의한 팀 지원

(헬로워크)
담당자체제에 의한 커리어 컨설팅, 직업
상담·직업 소개, 공적 직업 훈련에 의한 
능력 개발, 개별 구인 개척, 취업 후의 사
후평가(모니터링) 등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취업지원담당원)
대상자 선정, 헬로워크 지원 요청 등

3. 2의 사람과 비교하면 취업
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개
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취
업이 예상되는 자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취업지원담
당원

취업 의욕 환기를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담당자체제에 의한 헬로워
크 동행 방문, 커리어 컨설팅, 이력서 작
성 지도, 면접 대책, 개별 구인 개척, 취업 
후의 후속조치 등

4. 생활리듬이 무너져 있거나, 
사회와의 관계에 불안이 있
거나, 취업의욕이 낮은 등
의 이유로 취업을 위한 준
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자

취업준비지원사업
※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취업지원

담당원이 자원봉사, 취업체험 
등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취업준비지원사업에 비해 간
소·경미한 것을 상정)

취업을 위한 준비로서의 기초능력 형성부
터 지원을 계획적이고 일관되게 실시

5. 취업으로의 이행을 위해 유
연한 근로방식을 취할 필요
가 있는 자

취업훈련사업(중간적 취업)
지원부 취업·훈련의 장 제공
※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취업지원담당원은 

취업훈련사업자의 발굴을 실시
※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취업지원원은 상기 외에 이용자 상태의 정기적·지속적인 확인을 실시. 또한 취업의욕이 희박하다는 이

유로 취업준비 지원사업 이용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한 취업의욕 환기, 세미나 개최 등 필요한 취업지원 실시.
자료: 厚生労働省 生活困窮者自立支援室, 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について(2015.7)

[표 4-2] 생활곤궁자의 상태에 맞춘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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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厚生労働省 生活困窮者自立支援室, 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について(2015.7)

[그림 4-4] 취업훈련사업

◦ 한편, 2013년부터는 노동국, 헬로워크와 지자체 간 협정에 기반한 연계를 기반으로 생활보호수급자 
등의 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복지에서 취업’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새롭게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업자
립촉진사업’을 실시함.  

 자료: 厚生労働省 生活困窮者自立支援室, 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について(2015.7)

[그림 4-5]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업자립촉진사업의 추진

(2) 도쿄 챌린지넷 TOKYOチャレンジネット60)

◦ 도쿄도에서 PC방, 만화방 등에서 숙박하며 불안정한 취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직한 사람 등을 위한 
서포트센터인 TOKYO 챌린지넷을 설치함. 이를 통해 생활지원, 거주지원, 취업지원 및 자금대출 등
을 실시하고 있음.

60) 東京都 福祉保健局(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 참고



제4장 취약계층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동향과 사례 ∙ 89

- 생활 전반의 상담과 빚 문제 등에 대한 법률상담, 건강문제 등에 대해 전문직원이 담당. 개개 상황에 
따라 향후 생활플랜을 함께 모색 지원. 민간주택 임대물건 정보 제공, 임대차계약 등도 지원

 - 긴급연락처,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보증협회, 보증회사를 이용한 주거확보 지원. 필요인정시 주택자금
이나 생활자금 대출 실시 

◦ 도쿄도 내 생활자 중 현 시점에서 주거(자가보유·임대 등)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사태 조치를 감안하여 동 요건을 완화함61). 도쿄도 내 복지사업소는 83개소가 있음.

(3) 주택곤궁자 및 주택확보배려자 지원제도

□ 주택곤궁자 지원제도62) 

◦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63)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요강에 명시된 주택곤궁자
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에 곤궁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주택시가지종합정
비사업 과정에서 주택곤궁자들을 이주시키 위한 주택을 ‘도시재생주택’이라 칭함.64)

가.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의 정비지구 내에서
 - 밀집시가지정비법에 따른 이주(퇴거) 권고를 받은 임대주택의 거주자
 - 밀집시가지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계획의 인정을 받은 임대주택의 거주자
 -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법에 규정된 대출을 받아 재건축되는 임대주택의 거주자
 -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 정비 또는 시가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등을 상실하는 자
 - 방재지구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을 상실하는 자
나. 밀집주택 시가지정비형 중점정비지구에서 실시되는 재건축을 촉진해야 하는 건축물의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등을 상실하는 자

◦ ‘도시재생주택등정비사업’은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주택 등을 잃어 주택 등이 곤궁
한 자를 위하여 주택 등의 정비 및 집세 부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함. 

◦ 중앙정부는 도지재생주택등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을 지원
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종전 거주자용 주택의 건설과 구입, 기존 영업자용 시설의 건설과 구입, 종전 
거주자를 위한 기존 건축물 개량, 종전 거주자용 주택 정비(기반 정비에 한함), 월세 대책 보조 등임. 

◦ 지자체는 주택곤궁자가 도시재생주택 등의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주택곤궁자가 임대주택(원칙
적으로 정비지구 내에 존재하고 또한 내화건축물 또는 준내화건축물에 한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알
선함(주택곤궁자에 대한 입주 알선).

61) 기존에는 '도쿄도 내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생활할 것'을 지원 요건으로 함.
62) 住宅市街地総合整備事業制度要綱, 最終改正 平成30年３月30日, 国住市第106号. 참고
63)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은 주택시가지정비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주택 등의 정비,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관

한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도심공동주택공급사업 및 도시재생주택 등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말함. 
64) 고베시영주택조례에서는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은 정비계획을 토대로 하여 시가 시행하는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된 시영주택[고베시영주택조례 개정(2010년 3월) 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개발주택, 
커뮤니티 주택 또는 종전 거주자용 주택)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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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확보배려자 지원제도65) 

◦ ‘새로운 주택안전망(세이프티넷) 제도’66)에서 '주택확보배려자'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음. 

◦ ‘새로운 주택안전망 제도’는 '주택확보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주택안전망법)
과 관련 예산에 따른 제도로서, ①주택확보배려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도, ②등록주택 개수선 및 
입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③주택확보배려자에 대한 거주지원 등 3개 파트로 구성됨.  

◦ 주요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표 4-3과 같음.  

구 분 주요 내용

주택확보배려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도

•주택확보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 임대인이 도도부현 및 시에 해당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도부현은 주택확보배려자에게 해당 등록 임대주택 정보 제공, 주택확보배려자는 
해당 정보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입주 신청

등록주택 개수선 및 
입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록주택 개보수 지원 및 입주자 부담감소를 위한 지원. 입주자를 주택확보배려자
로 한정한 등록주택에 저소득자가 입주하는 경우 지자체, 국가가 협력하여 보조 

•등록주택의 개보수 비용 보조 지원, 등록주택 입주자에 대한 집세 및 집세 채무 보
증료의 저렴화에 대한 보조 등 경제적 지원

주택확보배려자에 대한 
거주지원

•도도부현이 거주지원활동을 하는 NPO법인 등을 거주지원법인으로 지정. 동 법인이 
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제공·상담, 보호 등의 생활지원, 등록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채무보증 등 업무 이행

•집세 채무 보증업자나 거주지원법인이 등록주택 입주 주택확보배려자에 대한 집세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주택금융지원기구가 그 보증을 보험하는 구조를 창설

[표 4-3] 주택확보배려자를 위한 주요 지원 프로그램

(4) 주거취약계층 지원제도 운영 특징

◦ 생활곤궁자 및 주택곤궁자, 주거확보배려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운영 상 특징은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
에 자립지원책을 강화하고, 탈 생활보호자가 다시 생활보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제2의 안전망(safety net)을 확충해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과 단계에 맞는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전문가 밀착지원을 통해 외
부전문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생활곤궁자에가 외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함. 

◦ 특히 ‘복지에서 취업자립’을 목표로 하여, 일반취업을 위한 기초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인상황
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65) 国土交通省, 新たな住宅セーフティネット制度について. 참고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3_000055.html)

66) 일본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육아세대 등의 주택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주택 안전망의 근간인 공영주택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한편으로, 민간의 
빈집·공실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주택 안전망 제도’가 2017년 10월부터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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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측면에서는 민간의 주택임대물건에 대한 정보제공, 임대차계약 지원,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보증협
회나 보증회사 알선 등을 통해 주거확보를 지원함.   

◦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자금과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과 상담, 원
조, 지도 등 지원프로그램을 일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택곤궁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지자체가 지구 내 또는 인접지구에 종전 거주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 구입, 개량, 월세 보조 등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육아세대 등 주거확보배려자에 대해서는, 주택확보배려자를 위한 임대
주택 등록제도, 등록주택의 개수선 및 입주 비용의 보조, 집세채무보증보험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음. 

3) 쪽방촌 개선 활동과 정비 사례

(1) 오사카시 아이린(あいりん) 지구67)

□ 마을만들기의 계보 : 민간주도의 시작

◦ ‘도시재생포럼’(‘99), ‘마을만들기 연구회’(’05), ‘마을만들기 연구회 확대회의’(’08) 등과 같은 민간조
직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됨. 이때까지 행정은 환경개선 업무 등에 소극적으
로 대응함. 

 - 행정은 반상회나 사회복지협의회가 환경개선을 요구해도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이유로 소
극적으로 대응

◦ 하지만, 2008년 마을만들기 연구회 확대회의 발족과 활동은 생활곤궁자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됨. 확대회의에 아이린 지구의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행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
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됨.

□ 니시나리 특구 구상 : 행정 대책의 본격 전개

◦ 2000년대 이후 동 지구는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 재생을 도모함. 이를 토대로 2010년대 들어서 행정
에 의한 지역대책이 본격화됨. '니시나리 특구 구상(이하 특구구상)'이 그 계기가 됨. 

- 특구구상은 2011년 12월 취임한 오사카 시장(하시모토 토오루, 橋下徹)의 제안으로 시작. 탑다운 방
식이 아닌 확대회의, 도시재생포럼의 마을만들기 담당자와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추진 

◦ 2013년 7월 이후, 특구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
회)」를 설치하여 테마별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함.  

67) 白波瀬 達也(2017), 貧困地域の再開発をめぐるジレンマ-あいりん地区の事例から, 関西学院大学 人間福祉学
部研究会, 人間福祉学研究 第10巻第1号, p.79-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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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는 행정, 전문가, 반상회, 복지시설, 지원단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 ①구내 미이용 토지 활용, 
②신이마미야역(新今宮駅) 주변의 집객과 관광 추진, ③생활환경·복지, ④육아·보육, ⑤아이린 종합센
터 재건축 및 주변 정비 등의 활동 수행

◦ 2014년에는 특구구상 사업 주체로서 ‘하기노차야(萩之茶屋) 지역 주변 마을만들기 합동회사’를 설립
하고, 아이린 지구의 환경미화를 위한 활동이 진행됨. 

□ 아이린 종합센터의 재건축 : 거점 개발

◦ 1970년 개설된 '아이린 종합센터'는 '노동자 마을'을 상징하는 주요 거점이었음. 예전에는 일용노동력
의 매매가 성행하였지만, 일용근로자 수요 감소 등으로 주 기능을 상실하게 됨. 또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종합센터의 미래 정비 방향은 니시나리 특구구상의 핵심이 됨.  

- 2014년 하반기, 마을만들기 검토회의를 통해 종합센터 정비방향(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현지 재건축 
또는 부지 이동 재건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 오사카시, 지권자 등은 종합센터 재건축 이후 역전개
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적극 추진. 기존 대책을 이어 나간다는 방향 설정

◦ 2016년 7월 27일, 오사카부는 아이린 종합센터 정비 방향에 대해, 현 위치에서의 재건축 방향을 공식
화함.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2025년까지 지역거점으로서 신규 조성방침을 발표함. 

- 기존 시설 내 시영주택, 병원 등은 하기노차야(萩之茶屋) 초등학교 부지에 신축 이전. 신규 시설에는 
니시나리 노동복지센터, 아이린 노동 공공직업 안정소 입주 등을 계획 

(2) 요코하마 고토부키쵸(寿町) 지구 

◦ 동 지구의 개선 활동은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 프로젝트 운영회사인 고토라보 합동회사, 그리고 샬
롬의 집, 사회복지법인 하마카제 등의 민간조직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활동과 행정에 의
한 생활자립지원을 병행하며 추진됨.

□ 마을만들기 회사(고토라보)에 의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 프로젝트

◦ 2005년 6월, 지금까지의 ‘도야거리(쪽방촌, 간이숙박소 밀집가)’ 분위기를 불식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YOKOHAMA HOSTEL VILLAGE’ 프로젝트를 시작함. 

 -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마을이미지를 바꾸어 가는 것’, ‘마을 주민에게 고용을 창출함으
로써 보람을 가지고 일하면서 지역 환경을 보다 좋게 만들어 가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05년 6월에 
간이숙박소(도야)를 투어리스트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타입으로 활용하고자 시작68)

◦ 동 프로젝트는 고토라보 합동회사(コトラボ合同会社, kotolab.LLC)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마을만들기 컨설팅, 마을만들기 사업기획 및 실시, 설계 디자인 등의 사업에도 참여함. 

- 프론트 오피스, 단기체류용, 장기체류용 등으로 구성. 50년 된 단기체류용 하야시회관은 4, 5층을 리
모델링하여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가 운영, 관리. 프론트 오피스는 커뮤니티시설, 미팅장소, 영어회
화교실, 영화감상, 워크샵 등 이용자 편의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68) ヨコハマホステルヴィレッジ(https://yokohama.hostelvillage.com/abou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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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의 집 : NPO 법인

◦ 전신은 성서 연구회·학동 클럽 '샬롬의 회'로서, 1987년 7월부터 히사시쵸의 시영주택 한 모퉁이에서 
시작됨. 1989년 4월, 요코하마시 나카구 이시카와쵸에서 의원건물을 사용하여 복지작업소로 개소하
여 고토부키쵸의 장애인을 위해 사용됨. 

◦ 1990년 4월 16일, 가나가와현과 요코하마시로부터 조성금을 받아 정식 개소하고 2008년 4월 1일에 
NPO 법인화함. 고토부키쵸의 사회운동을 담당하는 사람들, 카톨릭 교회 관계자와 여러 네트워크가 
‘샬롬의 집’을 지탱하고 있음.

□ 생활자립 지원시설 하마카제(はまかぜ) : 사회복지시설69)

◦ 2003년, 요코하마시 시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자립 지원시설인 하마카제를 설치함. 동 시설은 노숙자 등
에게 일시적 숙박장소 제공, 생활지도, 취업 원조 등 생활자립 지원 목적의 항구적 건물로 조성됨. 

- 사회복지법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광제회가 운영. 지상 7층, 침상 250개, 주로 4-8인이 한 방을 사
용하는 방식임.

◦ 하마카제는 일시적인 숙박장소와 식사, 의류 및 일용품 등의 제공, 생활상담 및 지원, 건강상담 및 건
강진단, 고용장 확보 지원, 거주장소 확보 등을 지원함.  

(3) 도쿄 산야(山谷) 지구

◦ 산야지역은 현재 맨션 신축, 간이숙소의 비즈니스/관광객을 위한 호텔 전환 등으로 거리 분위기 변화
함. 일용직 노동시장의 축소, 간이숙소 숙박자, 노숙자 등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야
지역은 ‘노동에서 복지보건의료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짐.

◦ 도쿄도는 산야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해당 구(區)와 함께 산야지역 간이숙소 거주자 등의 고용안정, 사
회복지 및 보건위생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 산야대책사업 진행 중임. 취업대책(산업노동국 소관), 도
영(道營)주택 특별 할당사업(주택정책본부 소관) 등도 병행하여 실시함.

◦ 공익재단법인 도쿄도복지보건재단 죠호쿠(城北) 노동·복지센터는 일용노동자의 무료 직업소개, 생활
지원 목적으로 다양한 상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8월 착공된 JR미나미센주(南千住) 니시구치(西口) 역전지구 재개발사업이 2010년 1월 완료되
면서 주변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짐. 

 - 역전지구 재개발사업으로 간이숙소 일부가 외국인 관광객, 여행 및 비즈니스고객을 위한 비즈니스호
텔, 주차장, 공동주택 등으로 용도 전환.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개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로 
변모

69) nippon.com, ホームレスと生活保護－横浜・寿町から見える日本(2015.02.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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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 산야대책본부의 ‘도쿄도 산야대책 종합사업계획’70)

◦ 도쿄도는 1962년부터 3년마다 「도쿄도 산야대책 종합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산야지역 문제에 대한 
취업대책, 복지보건의료대책, 지역환경개선대책 등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둠. 하지만, 고령화·
고립화된 생활을 이어가는 간이숙소 숙박자, 고령화·장기화 노숙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한 상황임.

- ‘도쿄도 산야대책 종합사업계획(2020-2022)’은 산야지역의 최근 변화와 일용직 노동자 현황 등을 감
안하여, 간이숙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일용직 노동자 등에 대해, 특히 고령화에 대응한 복
지, 보건의료 대책의 내실화, 상황에 맞는 고용확보 등을 위한 시책 방향을 반영

- 상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서로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 산
야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산야지역 마을만들기와 일체적으로 추진함을 중시 

□ 핵심 기관 : 공익재단법인 도쿄도복지보건재단 죠호쿠(城北) 노동·복지센터71)

◦ 공익재단법인 도쿄도복지보건재단 죠호쿠(城北) 노동·복지센터는 산야지역에 거주하는 일용 노동자의 
자립·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생활종합 상담, 응급 원호(援護) 등 복지지원을 실시하는 민-관 중
간성격의 조직임. 건강상담, 응급진료, 지역보건사업, 오락·휴식장소 제공, 지역환경 개선 등의 역할
을 수행함.

□ 핵심 프로젝트 : JR미나미센주(南千住) 니시구치(西口) 역전지구 재개발사업72)

◦ 미나미센주 서쪽 출구 역전 지구는 협소한 부지가 많고, 가옥이 밀집되어 방재와 거주환경 면에서 문
제가 많고, 역전 상업지로서의 활력 부족, 역 앞 광장은 보행자 공간 부족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였음. 

◦ 시가지재개발사업을 통해 매력 있는 상업시설과 양질의 도시형주택 공급, 공익시설의 도입과 역전광
장 정비를 실시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

◦ 동 사업은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재생주택(종전 거주자용 임대주택) 관련 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일본의 쪽방촌 환경 개선 사례의 특징

◦ 첫째,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다양한 비영리 민간조직의 존재와 역할이 변화를 이
끄는 동력의 바탕이 됨.    

 - 아이린지구는 90년대 후반부터 민간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진행. 도시재생포럼, 마을만들기 연구회, 마
을만들기 확대회의 등의 민간조직이 주요 역할을 해옴 

 - 고토부키초지구는 핵심 사업인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를 마을만들기회사(사회적 기업)인 「고토라

70) 東京都山谷対策本部, 東京都山谷対策総合事業計画(2020∼2022). 참고
71) 令和３年度 公益財団法人 東京都福祉保健財団 城北労働・福祉センター 事業案内 참고
72) 荒川区(https://www.city.arakawa.tokyo.j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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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합동회사(コトラボ合同会社, kotolab.LLC)」가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 NPO법인 「샬롬의 집」, 지
원시설 하마카제(はまかぜ바닷바람)」 등의 활동이 대표적임.  0

 - 도쿄 산야지구는 공익재단법인 도쿄도복지보건재단 죠호쿠(城北) 노동·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용노동
자의 자립·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생활종합 상담, 지역보건사업, 지역환경 개선 등에 대처

◦ 둘째, 쪽방촌에 대한 행정의 공식적 대책 방안은 행정에 앞서 쪽방촌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다양한 비영리 민간조직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마련됨.    

 - 아이린지구는 민간주도의 마을만들기 지역활동을 토대로 2010년대 행정에 의한 '니시나리 특구구상' 
등 지역대책이 본격화됨.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민관협력을 중시. 행정, 전
문가, 반상회, 복지시설, 지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테마별 활동  

◦ 셋째, 지역 전체의 전면적인 개선이 아닌, 지역을 상징하는 핵심건축물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거점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방식을 적용함. 

 - 아이린지구는 노동자마을의 상징적 시설인 '아이린 종합센터(‘70년 개설)'를 재건축하여 지역의 새로
운 거점시설로서 전환. 고토부키초지구는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투어리스트 호
스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등 쪽방촌 이미지 개선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 

◦ 넷째, 쪽방촌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에 필요한 월세를 보조하는 방식을 적
용하고 있음. 아직까진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해 별도의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이주시킨 사례는 발견하
지 못함. 

4.3 소결 및 시사점

1) 국제사회 동향과 영등포 쪽방촌 공공정비사업의 방향성  

◦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이 집과 토지에서 강제적으로 퇴거당하는 위기에 직면하
고 있고, 이는 개발도상국 외에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어디까지 강제퇴거
의 범위로 볼 것인가?’,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국가재원과 역량의 현실적 범위는 무엇인가?’
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상황에 맞는 접근 필요

◦ UN-Habitat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적어도 2백만 명이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운영되는 어떤 국가의 제도도 국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
고 있지 못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배려와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정부에서 시도하는 영등포쪽방촌의 ‘先이주 순환형’ 공공정비모델은 OHCHR, 
UN, CESCR 등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법에 의한 국제규범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지향점을 같
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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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영등포지구는 최초의 도심 쪽방촌 공공정비 사례로서, 무엇보다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 공급, 생활지원을 위한 기존 돌봄시설 재정착 방
안에 역점을 두어 추진 중임. 

◦ 다만, 동 사업의 기반이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운영 특성 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
향과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추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점이 있음(3장). 

 - 지금까지 일련의 사업추진과정(5장)은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개
발자 등 공공참여주체들의 협의와 자체적인 노력에 의지하여 추진되어 온 경향    

◦ 정치·경제·사회 여건 변화 속에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사업의 공익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서는, 취약계층의 주거불안 최소화, 실행 가능한 재정착 방안, 비용구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
여 착수할 필요가 있음. 

◦ 지구지정 이후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기 검토한 실행방안의 한계점을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이 필요함.  

2) 일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쪽방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
사적으로 다양한 민간조직의 참여와 역할이 선행되어왔고,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참여역할을 존중하
는 민관협력적 기반 위에서 행정의 공식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는 점임. 

◦ 국내 쪽방촌의 관리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일본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무엇보다 쪽방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임. 쪽방촌
과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특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건축규제강화, 환경개선
을 위한 물리적 정비는 용도변경, 임대료 상승 등으로 쪽방 거주자의 내몰림, 주거불안을 초래할 가능
성이 높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공공 주도의 쪽방촌 전면 정비 경험이 전무하여, 쪽방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는 효과적인 접근 방안 등을 찾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쪽방 거주자들과 관계를 맺어온 민간 지원조직
(기관) 등의 협력적 기반의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일본 쪽방촌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민간조직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행정이 계승하
고 민관협력을 통해 세부 대책을 마련. 도시재생포럼, 합동회사(LLC), NPO법인 및 봉사단체 등 민-
관 중간성격의 조직이 마을만들기의 중심 역할을 이행

◦ 하지만 공공주택사업은 행정절차와 제도적 특성 상 지구지정 제안 등의 초기 기획단계에서 공공 주도
로 추진하는 일부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후 추진과정에서라도 행정과 공공시행자, 주요 돌봄시설, 주
민대표 민간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완 노력이 필요함.  

 - 민관거버넌스를 토대로 쪽방 거주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화 방안의 구체화, 이행과정
의 모니터링, 피드백 역할 등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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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지구와 같은 전면적인 정비방안 이외에 쪽방촌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점적, 부분적 정
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 대책 이행을 전제로 도심주
택 공급, 노후환경의 일체적 정비를 위한 전면적인 정비방안은 장애요인이 산재하기 때문임. 

◦ 일본 사례에서처럼 해당 지역의 상징적 건축물 등을 활용한 거점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활력을 주
변으로 확산해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즉, 현실적 대안으로서 지구 내 주요 지역거점시설을 중심
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주거공간+커뮤니티공간] 등을 복합개발하는 대안적, 단계적 접근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쪽방촌의 전면적인 정비 사례는 발견하지 못함. 전면정비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사
전에 조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

◦ 쪽방 거주자의 주거복지 제고와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공간의 확보 이외, 개인
상황을 고려한 밀착·포괄적·일체적 지원과 관련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함. 

- 일본은 궁극적으로 생활곤궁자(쪽방주민, 노숙자 등)에 대해 ‘복지에서 취업자립’ 목표로 지원. 전국
적 상담체계와 개인별 밀착상담 지원을 통해 단계에 부합한 지원, 타 전문기관을 연계한 취업·법률·건
강상담 등 다양한 생활곤궁 해결을 지원

 - 일본 복지제도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도 이행 중이나, 영등포지구와 같이 쪽방 거주자의 주거복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개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포괄
적·일체적지원 관점의 안정적 이주와 재정착 방안 모색 필요성을 시사

◦ 끝으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같이 도심 쪽방촌 거주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임시주거시설의 
조성·운영, 주거비용 보조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족한 재원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도지재생주택등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사회자본정비종합교
부금)을 지원하여 종전 거주자용 주택의 건설과 구입, 기존 영업자용 시설의 건설과 구입, 종전 거주
자를 위한 기존 건축물 개량, 종전 거주자용 주택 정비를 지원

 - 영등포지구 등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시행자가 분양주택 수익으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구조. 주거취
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임시주거시설의 조성·운영, 주민선호 공공시설 조성 등에 많은 비용 
조달 필요. 영등포구는 공동시행자이나 재정 지원이 곤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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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등포지구 재정착 대응 현황 실증분석73)

5.1 공공주택지구 제안 개요 및 사업 추진 경과 

1) 영등포 쪽방촌 공공정비 추진 배경과 지구지정 제안 개요

□ 추진 배경

◦ 문재인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17.11월)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18.11월),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월)과 같은 일련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마
련함.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도 포함됨.

◦ 특히 영등포 쪽방촌 등에 대한 정비방안 발표는 상기 정책 실행과 연계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취
약계층 밀집지역으로서 쪽방촌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공공주도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
작됨.  

◦ 영등포 쪽방촌은 서울시 5대 쪽방촌의 한 곳으로,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됨.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빈곤층이 일자리를 찾아 역세권 주변의 저렴한 숙박시
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울 역세권 주변의 대표적인 노후불량주거지로 자리 잡음. 

◦ 그동안 서울시가 쪽방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사업, 저렴쪽
방사업 등을 일부 추진하였지만, 개선효과가 미흡하고 임대료 상승 등의 한계점이 발생하였음. 

◦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쪽방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미흡 등으로 
결국 사업추진이 중단된 바 있음. 앞서 시도된 접근방안의 구조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주도
의 정비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름. 

 - 언론, 시민단체 등은 쪽방에 대한 현실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개입을 촉구74)

◦ 영등포구청은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공정비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고,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영등포구 합동으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를 위한 공
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함(2020.01.20).    

73)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지정(안)(2020.07.17),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연구(한국토지주
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20.08)’, 국토부 보도자료(2020.01.20),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주거·상업·복지
타운으로 탈바꿈’,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2021.07.16), LH·SH공사 
지원자료 등을 참조함. 일부 내용은 수정 인용하고, 구상안 이미지 등은 재인용함.    

74) 2018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에 따른 인명피해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짐. KBS 추적 60분(’19.7) ‘2019 쪽방촌 리포트’, EBS 다큐시선(’19.7) ‘쪽방촌의 비밀’, 한국일
보 기획(’19.5) ‘지옥고 아래 쪽방’, 중앙일보 기획(’18.1) ‘쪽방촌을 바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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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지구 지정 제안 개요 

◦ (대상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 10,562㎡

◦ (사업방식 및 개발방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 추진

 -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을 전면 수용하여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전체 공급주택의 
50% 이상)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 

◦ (先이주 순환형 개발) 대상 지구 내 쪽방 거주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먼저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임대
주택건설 이후 쪽방 거주자와 돌봄시설 등을 이주하는 순환형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그림 5-1 참조)

[표 5-1]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안 개요

[그림 5-1] 영등포지구 先이주 善순환 공공개발 추진 개념도 

◦ (사업시행자) 영등포구, LH, SH 등 3자 간 공동사업시행자 참여(공동사업 추진 기본 합의 협약)75)

- 사업지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관리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등포구, LH, SH가 공동사
업으로 추진키로 협약

75)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 국토부 보도자료(2020.0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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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시행자 간 역할 배분 

◦ 영등포구, LH, SH 등 3자 간 공동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쪽방거주자 및 토지·
건물주 갈등관리,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임시 이주대책 수립·이행,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재정착 지원 
및 돌봄 프로그램 구축 운영 등임.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이행, 토지주 등과
의 갈등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 LH‧SH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 쪽방거주자·지원시
설의 임시 이주를 위한 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키로 함. 

 - LH공사는 사업총괄, 인허가 및 단지조성 공사 담당, SH공사는 지장물 조사 등 보상업무, 판매업무 등

◦ 현 추진단계에서 영등포구의 주요 역할은 주로 토지·건물주 등의 민원 접수,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대
책위 및 돌봄시설 등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대응 등임.76)

※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도심 정비를 위한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하
여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1. 서울 영등포 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지
구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관리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등포구, LH, SH가 공동사
업으로 추진한다.

2. 공동사업시행자 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 쪽방거주자 및 토지·건물주 갈등관리,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임시 이주대책 수

립·이행,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재정착 지원 및 돌봄 프로그램 구축 운영
  나. LH‧SH : 공공주택사업 추진, 임대주택 건설공급 및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 쪽방거주자·지

원시설 임시 이주를 위한 공사 등 업무
3. 공동사업시행자 간 사업 지분, 사업비 부담 및 손익정산 등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합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020.01.20)

구 분 공동사업시행자 간 업무 분장 개요
영등포구 쪽방거주자 및 토지주 갈등관리, 이주 및 재정착 지원

SH 보상, 행복주택 설계,시공,운영,관리, 조성택지 분양
LH 개발계획 수립, 단지조성, 영구임대 설계,시공,운영,관리

주 : 3개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미 체결상태. 기본협약 체결 시 조정 가능
출처 : SH공사 보상총괄부 지원 자료 참조

[표 5-2] 추진단계 상 대략적 업무분장 내용

76) ‘22.04월 현재 3개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미 체결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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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체계 현황

◦ (중앙정부 운영 거버넌스) 국토부는 영등포지구의 참여주체 간 협의체로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SH공사, 영등포쪽방촌 주요 돌봄시설77) 등이 참여

◦ 영등포지구는 최초의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영등포구, LH공
사, SH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특성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국토부는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검토 단계에서부터 협의체로서 본 TF를 구성하여 운
영해오고 있음. 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
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상호 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
(공동단장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돌봄시설

·공공택지기획과 ·공공주택과
·자활지원과

·도시계획과
·사회복지과

·LH공사
·SH공사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등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020.01.20) 

[그림 5-2] 영등포지구 공공주택 추진 TF 구성 현황

◦ (지자체 운영 거버넌스) 영등포구 차원에서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영등포구를 중심으
로 (주민)대책위원회, LH, SH공사 등이 참여함. 현재 동 조직의 주요 역할은 주요 행정절차 상 주민
공람 공고 이후 민원을 접수하고, 주민과 돌봄시설 간 주요 민원 해결 및 갈등조정·관리 대응 중임.

◦ 주요 인·허가 절차에서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과정이 있지만, 본 사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
계자에게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전달, 이해관계자들이 요구사항을 보다 긴
밀히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부재함. 

- 공공주택사업 특성상 주민공람과 의견접수 방식의 제한적 참여

- 대다수 지역 내 이해관계자, 쪽방 거주자 등은 관련 법제 및 사업추진방식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향 

- 현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는 쪽방 거주자의 의견 청취, 협의체를 통한 논의사항과 사업추진 경과 등
에 대한 정보공유와 전파 역할에는 한계 

◦ 4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쪽방촌 개선 사례와 같이, 쪽방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민간기관과 
조직, 지역사회 NGO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긴밀한 소통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77) 주요 돌봄시설인 광야교회, 요셉의원 등은 동시에 토지소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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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필요함.

◦ 또한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이 주변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포용관점의 공공개발’이 이뤄지기 위해
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유도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공공임대단지, 노숙인시설 설치 등에 따른 사회적 배제, 사회적 낙인 문제를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청취 노력 필요

2) 추진 경과

◦ 2020년 1월 20일, 지구지정 주민공람 이후 동년 6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7
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완료됨.

◦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 이뤄져야 하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2021년 7월 16일에 진행됨. 다만, 동 절
차과정에서, 영등포구가 기존 사업지구에 인접한 일부 지역(문래동 쪽방 일부)의 추가 편입을 요구함에 
따라 지구계 변경을 포함한 지구지정 변경도 함께 신청함.

- 지구계획 승인 신청시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조성토지 공급 계획, 토지의 단계별 조성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통신공급계획,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명세 등이 포함

- 문래동 일원 쪽방건물 일부 추가 편입으로 지구위치 및 면적(1,068㎡ 증가, 10% 이상) 등 변경

◦ 2022년 4월 현재 지구계획 승인 신청 이후 토지이용계획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임.

- 당초 2022년 2월 지구지정 변경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3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와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었으나, 6월(예정)로 지연     

❍ ´19.12.31 :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LH→국토교통부)
❍ ´20.01.03 : 관계기관 사전협의(국토교통부→관계기관)
❍ ´20.01.20 :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관련 주민 공람(01.20~02.03, 14일간) ☞ 사업인정 고시일
❍ ´20.01.20. : 영등포 쪽방촌정비방안 합동발표(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 ´20.03.16 : 재해영향성검토 사전 검토 요청(LH→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20.04.07 : 재해영향성검토 서면 심의 (04.07~04.16)
❍ ´20.06.03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20.06.1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LH,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연구 착수·완료(‘20.06-08) 
❍ ´20.07.17 :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16호) 
              * LH,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재정착 2단계 연구 착수(‘20.12-’21.12) 
❍ ´21.07.16 : 지구지정 변경78) 및 지구계획79) 승인 신청
  ☞ ´21.10월말 현재, 지구계획 승인 신청 공람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
  ☞ ´21.12월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안)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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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상 지구 현황 

1) 사업지구 입지

□ 입지 

◦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1가, 문래동 3가에 걸쳐 위치함.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좌측
에 인접하여 문래동사거리 방향으로 밀집함. 

- 그림 5-3 좌측 그림에서 영등포 고가차도 아래 부분이 문래동 쪽방촌 추가편입 지역임. 

출처 : (좌) SH공사 보상총괄부 지원 내부자료, (우) 국토부 보도자료(2020.01.20) 

[그림 5-3]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입지 

 

78) 문래동 일원 쪽방건물 일부 추가 편입에 따른 지구위치 및 면적(1,068㎡ 증가, 10% 이상) 등 변경으로 지
구지정 변경 필요

79)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
획, 조성토지 공급 계획, 토지의 단계별 조성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통신공급계획,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명세 등이 포함됨

❍ ´22.04 : 토지이용계획(대토 포함) 관련 관계 기관 협의 중 
           * ‘22.06 월 지구계획 승인 추진 중
❍ ´22.06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구계획 승인(예정) 
           * 주택건설사업계획 준비 및 승인 절차 동시 진행
❍ ´23.06 : 상반기 조성공사 착공(예정)
❍ ´26.12 : 사업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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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주변 전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주 : 추가 편입 지역(⑥, ⑦, ⑧)은 ‘21.09.02. 지구지정 변경에 따른 편입 검토 지역
출처 : SH공사 보상총괄부 지원 내부자료, ⑨-⑫는 연구진 촬영 사진(2021.12.23) 

[그림 5-4] 영등포 쪽방촌 외부 모습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020.01.20.) 및 연구진 촬영 사진(2021.12.23.) 

[그림 5-5] 영등포 쪽방촌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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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건물 현황(사례)

◦ 대성장 모텔(그림 5-3 좌측 그림에서 3번 방향) 등은 비교적 건물 상태가 양호하여 공사기간 중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리모델링 활용 대상으로 검토 중임.   

외부 전경(대성장 모텔) 외부 전경(우등장 모텔)

출처 : 연구진 촬영 사진(2021.12.23)

2) 영등포 쪽방촌 특성

◦ 영등포 쪽방촌은 서울시 소재의 다른 쪽방촌들과 유사하게 해방 이후 초기 형성기를 거쳐 1960년대
와 1970년대 도시성장 과정에서 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됨(서울연구원, 2002; 한국토지주택공사·한
국도시연구소, 2020). 

-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빈곤층이 밀집하는 노후불량 주거지를 형성(대한주택공사·한
국도시연구소, 2005; 유재득, 2014)

◦ 1970년대 중반 이후 영등포 일대 상업화 등으로 해방 이후 형성되었던 성매매업소가 철거되면서 그 
자리에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도시빈민들이 머물 수 있는 쪽방들이 확산됨.

 - 성매매에 쓰이던 방을 잘게 쪼개어,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도시 빈곤층에게 일세, 월세를 받으며 
임대해 주는 형태로 변형되면서 기초적인 생활편의시설이 없는 주거형태를 형성(이진우 외, 2017; 서
울연구원, 2018)

◦ 현재 영등포역 주변은 서울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 홈리스 밀집지역으로, 쪽방 이외 역 주
변의 여관, PC방, 만화방, 고시원 등이 홈리스의 임시 거처로서 기능하고 있음. 

3) 쪽방 거주자 현황80)

◦ 영등포쪽방촌 거주자 현황은 집계 시점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의 2021
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의 쪽방은 총 69동 542개호로, 이 곳에 총 510명이 거주 
중임.   

80)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자료(2021.03 기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 자료 등을 근거로 작
성함. 



제5장 영등포지구 재정착 대응 현황 실증분석 ∙ 109

 - 2020년 5월 말 기준, 서울시 자료(영등포쪽방상담소), 총 69동, 542개호, 514명 거주. 4명 감소

◦ 쪽방 거주자 중 66%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34%가 65세 이상 독거고령자임. 장애인도 14%에 이름. 
주거환경 측면의 취약성 뿐 아니라, 경제, 사회, 건강측면의 취약성을 가늠할 수 있음.

쪽방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 거주자(명) 기초생활수급자
(명)

65세 이상 홀몸노인
(명)

장애인
(명)계 남 녀

69 542 510
(514)

-
(393)

-
(121)

341
(357)

-
(173)

-
(72)

출처 :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및 서울시 자료(2020년 5월 기준)
주 : (    ) 안이 서울시 자료임

[표 5-3] 영등포지구 쪽방 거주자 현황(2021년 3월 기준) 

◦ 대상 지구는 쪽방 거주자 이외 다수의 노숙인이 밀집하는 지역임. 2020년 5월 현재, 영등포구 노숙인
은 총 376명으로, 시 전체 노숙인(3,853명)의 약 9.8%를 차지하는 수준임. 

- 이중 거리노숙인(89명)의 56%가 영등포역과 쪽방촌 주변 일대에 밀집

- 시설노숙인 265명, 기타 임시주거지원 중 노숙인 22명

계 영등포역 주변 영등포사거리 주변 여의도․한강공원 기타 지역
89(명) 42 8 34 5

(100.0%) (47.2%) (8.9%) (38.2%) (5.7%)
주 : ‘20년 5월 서울시 일시집계조사 결과로서, ’20년 1~4월 평균 숫자임.
출처 : 서울시 자료

[표 5-4] 영등포구 거리노숙인 현황(‘20년 5월) 

□ 쪽방 거주 가구·가구원 특성81)

◦ 영등포지구 내 거주하는 쪽방 거주자 가구(예비조사 대상 236가구) 중 50-60대 연령대와 남성 가구
주 비중이 큼(표 5-5 참조). 

 - 가구주 성별은 남성 84%, 여성 16%로 남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큼.

 - 가구주 연령대는 60대 34%, 50대 31% 순. 60대 이상 고령 가구주 비중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

◦ 가구원 구성 측면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함. 쪽방 거주 가구 중 홀로 거주하는 
고령 가구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시사함. 

 - 2인 이상 가구는 3%로 그 비율은 작지만, 일부 다인 가구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시사

◦ 가구주의 경제활동 비율은 17%에 불과함. 83%가 고령·질병·장애(71%)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81)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 pp.41-43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
소(2020)는 영등포지구 내 주민재정착 수요 등의 예비조사를 위해 23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함. 본 연구에서는 동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쪽방 거주자 특성 등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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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자는 임시·일용근로자와 자활·공공근로자 비중이 대부분. 상용근로자 비율은 미미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 여부>

<가구주 경제활동 여부>

<가구주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상의 지위>
(단위: 가구, %) 

가구수 일하였다 종사상의 지위 일하지 
않았다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자활·공공근로자

236 17.4 0.4 8.9 2.1 5.9 82.6

<가구주가 일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단위: 가구, %) 

가구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고령·질병·장애 일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195 9.3 70.8 1.3 1.3
<가구원수>

<주민등록 등재여부>

출처 :  LH 서울지역본부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연구(2020.08)’ 용역 주요 결과 일부 자료 인용

[표 5-5] 영등포 쪽방촌 가구 및 가구주 특성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쪽방 거주자들의 75%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음. 국가의 기초보장제도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취약성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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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있는 가구원 비율 50%, 장애 가구원 비율 28% 등 질병, 장애가 있
는 가구원 비율이 높음.

 - 주거급여(75%), 의료급여(73%), 생계급여(71%) 순으로 비율 높음.

◦ 현 거처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비율은 93%임. 

  - 개발사업의 세입자대책은 실거주 기준 적용. 주민등록 미등재 시 대상자에서 누락될 우려

  

※ 영등포지구 실태조사원 FGI 내용 

“1층이나 지하에는 나이 드시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지적장애 있는 분들도 몇 분 만났는데, 
한 분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분이었어요. 앞방의 이웃이 도와주곤 하는데, 활동보조 같은 서비스
가 가능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의사표현이 정말 안 되는 분을 몇 명 만났어요. 이런 분들의 의사는 계속 누락이 될 테니까 특히 들어야 하
는데요. 당사자 분이 의사표현이 안 되어서 설문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방이 열악할수록 사시는 분들의 상황도 열악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정 건물은 한 층에 사는 거의 모
든 분들이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사람을 보니까 반가워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저 ‘으으’ 하는 말만 했어요. ‘다
음에 조사를 올 때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까?’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워 보이는 가
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 p.43에서 재인용

□ 거주형태 특성82)

◦ 영등포 쪽방 거주 가구의 95%가 보증금 없는 월세로 거주함. 경제적 취약성 측면에서 신규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정착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지불 가능성과 실질적 지불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 영등포지구 내외의 임대주택으로 이주,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마련 필요

 - 보증부 월세(3.4%), 무상(1.3%), 전세(0.4%) 등으로 보증부 월세, 전세 등은 미미

◦ 쪽방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 비율이 32%로 가장 큼. 장기 거주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주거 대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
었을 것으로 추정됨.83)

 - 1∼3년 미만은 23%, 3∼5년 미만 16%, 5∼10년 미만 15% 순. 1년 미만 단기 거주 비율은 14%

 -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주 기간이 긴 경향을 보임. 70세 이상, 60∼69세는 10년 이상 거주 비율
이 각각 58%, 35%로 가장 높음.

82)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 p.44 자료를 근거로 작성 및 일부 인용
83)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쪽방촌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질적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갔

던 쪽방 거주자들이 다시 쪽방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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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관계 특성84)

◦ 이웃과의 관계는 ‘마음을 터놓고 서로 돕는다’는 비율이 가장 컸지만(32%),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는 
비율도 작지 않음(22%). 이러한 조사결과는 입주 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
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여하에 따라 이웃관계의 질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동시에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쪽방 거주자들이 새로운 주거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간 상호교류를 통해 건강한 이웃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의 중요
성이 큼을 시사함. 

※ 영등포지구 실태조사원 FGI 참가자 의견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는 꽤 괜찮은 것 같았어요. 설문지 상에는 인사만 하고 지낸다고 체크했으면서 서로 
다 알고, 근황도 알고, 친하게 떠들면서 지내시더라고요.”

“청각장애가 있는 분이 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할 상대가 전혀 없어서 말하는 걸 잊어버리
지 않기 위해서 TV하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람들 오고가면서 대화하는데, 깊은 대화는 없죠.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음이 통하죠. 
딴 데 가봐야 다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왕따 당하죠. 2014년부터 이 고시원에 있었는데, 방이 작고, 문 닫아
버리면 누구와 대화도 못하잖아요? 외로워서 맨날 소주 먹고, 폐인 돼서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외로
우니까 자살해서 두세 사람 죽어 나가는 것도 봤고요.”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 p.45에서 재인용

◦ 한편, ‘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조사됨. 

 - 2017년 국토교통부의 주택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
다’는 비율 12.7%의 세 배 이상 수준

◦ 다수의 쪽방 거주자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의 교류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과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일상생활을 유지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임을 시사함.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사회복지시설(35%)’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15%)’ 등임. ‘가족과 친인척
(9.3%)’ 비율은 낮음. 

□ 소득 및 주거비 부담85)

◦ 2019년 예비조사 결과, 영등포지구 쪽방 거주자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대부분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남(84%). ‘5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도 15%로 나타남(표 5-6 참조). 

 - 2019년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84%. 50∼75만원 미만이 42%로 가장 큼. 75∼100만
원 미만 27%, 100만원 이상 16% 순임

84)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 p.45 자료를 근거로 작성 및 일부 인용
85)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 pp.47-48 자료를 근거로 작성 및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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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경기불황으로 실직 후 월세 연체,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 사례 
등도 발견

◦ 2019년 조사 당시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76.8만원으로, 2019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와 주
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약 75만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임. 쪽방 거주자가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질적인 가구소득의 전부임을 시사함.86)

◦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는 29만원으로 나타남. 평균 월세 ‘25∼30만원 이하’ 비율이 가장 높음(42%).

 - ‘20∼25만원 이하(38.9%)’, ‘30만원 이상(16.7%)’, ‘20만원 미만(2.6%)’ 순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 가구, 만원, %) 

가구수 평균 50만원 미만 50∼75만원 미만 75∼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36 76.8 14.8 42.4 27.1 15.7  

<월세 가구의 월세>
(단위 : 가구, 만원, %,) 

가구수 평균 20만원 미만 20∼25만원 미만 25∼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234 28.9 2.6 38.9 41.9 16.7

출처 :  LH 서울지역본부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연구(2020.08)’ p.48에서 재인용

[표 5-6] 영등포 쪽방촌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월세 수준

□ 주민 선호 돌봄기능 

◦ 쪽방촌 주변에 입지하는 돌봄시설들은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쪽방 거주자, 노숙인 등을 대
상으로 무료급식, 무료진료, 물품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비조사 결과, 주민들이 향후 신규 조성되는 주거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선호시설은 의료시설, 
복지관·종합지원시설, 급식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의료시설 선호도가 52%로 높게 나타남. 고령, 질병, 장애 등의 가구특성에 기인. 주거단지 내 
공공시설 조성시 진료지원시설(공간) 등의 고려 필요    

비율 복지관·종합 
지원시설

경로당·다목적 
사랑방 급식시설 체육·문화·

놀이 시설 의료시설 취업지원 
시설

마을역사 
기록시설 기타

100%
(236가구) 47.0 8.1 30.5 18.2 52.1 16.9 0.8 8.5
출처 :  LH 서울지역본부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연구(2020.08)’ 용역 주요 결과 자료 재인용

[표 5-7] 영등포지구 영구임대주택 조성시 주민 선호 시설 

86) 2019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인 512,102원임. 1급지(서울) 1인 가구 주거급
여 기준임대료는 233,000원. 소득인정액이 0원인 서울의 1인 임차 수급가구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이를 합한 745,102원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2020), p.4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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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출처 :  LH 서울지역본부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사업 거주민 재정착 연구(2020.08)’ 용역 주요 결과 자료 재인용

[그림 5-6] 영등포지구 영구임대주택 조성시 주민 선호 시설 

4) 돌봄시설 현황

◦ 동 사업지구는 물론 영등포지역에 밀집한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
는 주요 시설은 영등포쪽방상담소와 광야홈리스센터(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영등포 보현
희망지원센터 등이 있음.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내 주요 돌봄시설 운영 현황은 [표 5-8]과 같음. 

구 분 시설 운영 개요 비고

영등포 
쪽방상담소

•족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 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동세탁실, 목
욕실 등 편의시설 제공

•각종 상담, 사례관리, 생필품, 식료품, 난방연료 지원
•치료비, 법률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시립시설. 포괄적 범위의 
서비스 지원

•‘01~’17년, 영등포구청으
로부터 위탁 운영. ‘18년 
이후 시립시설로 전환

광야홈리스
센터(광야교회)

•‘87년~, 영등포에서 활동 시작. ’92년~ 노숙인 쉼터로 개소
•‘07년~, 광야홈리스복지센터(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광야홈리스복지센터 생활인에게 숙소,급식 제공, 상담 및 물품 지원

•민간 노숙인 자활시설 
•‘20년 6월기준, 55명 거주

토마스의 집
•‘93년~ 운영
•급식소 운영 (초기에는 급식, 진료, 목욕 지원). 쪽방, 고시원 주
민, 거리 홈리스 이외 영등포 인근 거주 노인 등 제한 없이 이용
(약 450~500명/일) 

•민간 무료급식 지원

요셉의원 •‘87년 개원. 쪽방 주민, 홈리스 대상 무료 진료
•무호적자, 미등록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도 이용 가능 •민간 무료진료 지원

영등포 
보현희망지원

센터

•영등포2가 위치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시립)의 영등포역 
상담소 기능

•보현종합지원센터는 ‘98년 노숙인 자활시설인 근로자합숙소 보
현의집으로 출발, ’2020년 시립 전환

•영등포역 거리 홈리스 상담소 운영, 거리 아웃리치를 통해 위기 
대상자 즉각적 응급지원, 일시적 숙박지원시설인 ‘응급구호방’ 
운영(정원 50명)

•시립 노숙인자활시설, 
 일시적 숙박지원 등 

출처 : LH 서울지역본부·한국도시연구소(2020.08), p.28 내용 및 개별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표 5-8]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내 주요 돌봄시설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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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쪽방상담소 광야홈리스센터 토마스의 집 요셉의원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

출처 : 연구진 촬영 사진(2021.12.23) 

[그림 5-7] 영등포지구 주요 돌봄시설 외관

출처: LH 서울지역본부·한국도시연구소(2020.08), p.29에서 재인용

[그림 5-8] 영등포지구 내 주요 돌봄시설 입지 현황 

◦ 영등포지역 노숙인시설은 총 9개소이며, 종합지원센터 1개소, 일시보호시설 2개소, 자활시설 1개소 등이 
있음. 이중 종합지원센터는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희망지원센터를 운영 중임(표 5-9 참조).  

  

구 분 기 능 운 영 운영내용 수용규모

지구 내

영등포보현희망
지원센터

거리노숙인 
보호시설

(사복)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법인

노숙인상담
응급잠자리

응급환자후송
50여명

광야홈리스센터
(광야교회)

노숙인 
자활시설

(사)사막에길을
내는사람들

노숙인
생활시설
무료급식

60여명

지구 외

보현의집 거리노숙인
보호시설

(사복)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법인

노숙인 이용시설
정서지원 등 250여명

햇살보금자리 거리노숙인
보호시설

(재)영등포산업
선교회

노숙인 
이용시설 70여명

옹달샘
드롭인센터

거리노숙인
보호시설 개인시설 노숙인 이용시설

무료급식 80여명

[표 5-9] 영등포지구 내·외 주요 노숙인시설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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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쪽방상담소

◦ ‘18년~’22년(5년), 서울시립쪽방상담소 업무 수행(수탁기관, (사)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87)

◦ IMF 이후 실직으로 인한 한계계층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숙인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 김대중 
정권 당시, 노숙인화 문제를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급조하여 ‘쪽방상담소’를 설치, 개소함. 당시 신
속한 설치를 위해 법적 기반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개소함. 

 - 서울시는 2000년~2005년 사이, 가장 먼저 남대문, 서울역 상담소를 설치. 이후 종로, 영등포 상담소, 
동대문 상담소를 순차적으로 설치, 개소    

설치주체 상담소명 소 재 지 개소일 건물형태 운영기관 종사자

서울시 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경인로 823-2 01. 3.16 2층, 149.36㎡

(시 임차건물)
(사)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5

[표 5-10] 영등포쪽방상담소 개설 현황 

◦ 서울시 내 쪽방상담소는 주로 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주민생활안정지원, 의료 및 건강증진 지원, 주
거환경개선 및 주거지원, 정서안정지원 및 주민조직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음. 

◦ 특히 영등포쪽방상담소는 2001년 개소 이래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관 사업(표 
5-10 참조) 성격에 해당하는 다양한 범주의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음.

◦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쪽방 거주자와 영등포 쪽방촌 일대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해온 지원 
역할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관의 일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음.

 -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일자리발굴, 교육사업 등의 역할은 다소 미흡 했다는 평가(영등포쪽방상담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사회복지관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은 1)사례관리기능, 
2)서비스제공기능, 3)지역조직화 기능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12. 1. 26.]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

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7) 서울의 영등포쪽방상담소(+ 창신동·남대문·서울역·돈의동 등 4개소)는 시립으로 운영 중. ‘18년 이전까지는 
구립 위탁운영하다가, ’19년~ 시립으로 위탁 운영함. 서울시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운영비 일부는 사업비
에 해당), 나머지 사업비 재원은 기업후원 등으로 자체 조달함. 서울 이외 부산(2개소) 대구, 인천, 대전 각 
1개소 쪽방상담소는 구립으로 운영 중임. 다만, 운영 재원은 100% 시 재정으로 지원. 광역시의 업무를 기
초지자체가 대행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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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

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

비스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

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

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

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

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
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
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

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
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
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3항 관련) [별표3](개정 2019.6.12) 재인용

[표 5-11] 사회복지관 기능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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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홈리스센터(광야교회)

◦ 광야홈리스센터 역할의 뿌리는 광야교회에서 시작함. 광야교회는 ‘87년에 설립, 3평 남짓한 공간을 
빌려 노숙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 활동 등을 시작함. 

◦ ’92년 이후 현재 요셉의원 건물(당시 녹십자 소유) 일부를 임차하여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하고, 비인
가 노숙인 쉼터를 개소·운영함. 공공지원 없이 순수 민간조직으로 운영함. 

◦ ‘00년에 정부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로 전환됨. 

◦ ‘07년에는 현재의 부지를 마련하여 광야교회 건물을 건립하고,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숙인 자활시
설을 운영하는 광야홈리스복지센터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름. 

◦ ‘20년 6월 기준, 광야홈리스센터가 운영하는 노숙인 자활시설의 입소자는 55명임.

 - 노숙인 자활시설은 입소 기간은 2년이며, 추가 1년 최장 3년 입소 가능

◦ 현재 주요 역할은 노숙인 자활시설을 통해 숙소 제공 및 무료 급식 제공, 각종 상담과 물품지원 역할임. 

◦ 영등포쪽방촌을 배경으로 오랜 기간 쪽방 거주자, 노숙인들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커뮤니티 특성과 
개별 주민 특성 등을 상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임.

 - 개별 쪽방 거주자, 노숙인 등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영등포쪽방상담소로 전달 

 - 쪽방 거주자와 노숙인 간의 혼인을 성사하여 전세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 지원 사례도 있음.

5) 토지 및 지장물 현황88)

◦ (토지) 총 157필지, 면적 9,948㎡으로 사유지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필지수 기준, 사유지 112개(71%), 국·공유지 45개(29%)

- 면적 기준, 사유지 8,330㎡(79%), 국·공유지 1,618㎡(21%) 

계 사유지 국・공유지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157 9,948 112 8,330 45 1,618
(100%) (100%) (71.3%) (78.6%) (28.7%) (21.4%)

[표 5-12] 영등포지구 토지 현황  

◦ (토지이용 상황)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무허가건물 비율이 높고, 동일 지번의 이용 상황이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음

- 주택 등 86건의 지장물 중 무허가 건축물(근생용 및 주거용) 비중이 52%(45건)를 차지

88) SH공사 실무지원 자료 및 개별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편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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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지번 및 동일 도로명 주소에 여러 동의 건물이 소재하거나 토지는 현 소유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만, 건물은 공부상 소유자(무허가건물)와 현 소유자 불일치(건물소유자 사망 또는 매매) 등으로 
소유자 파악이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

[그림 5-9] 지목별 현황 [그림 5-10] 소유자별 현황

구 분 면적(㎡) 비율(%)
계 11,016.0 100.0
대 9,662.2 87.7

공원 978.0 8.9
도로 353.8 3.2

철도용지 22.0 0.2

구 분 면적(㎡) 비율(%)
계 11,016.0 100.0

국유지 1,082.0 9.8
공유지 1,275.3 11.6
사유지 8,658.7 78.6

◦ (지장물) 주택 등 총 86건이며, 무허가주거용건축물이 약 49%를 차지함. 전체의 52%가 무허가건축물임. 

◦ 보상 대상인 영업장(소규모 상인)이 44건, 세입자 294명(모두 쪽방 거주자)89) 등으로 조사됨. 

계 주택
근린
생활
시설

근생용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창고 주유소 자원회수
시설

노유자
시설 기타

86 14 15 3 42 3 1 1 2 5

[표 5-13] 영등포지구 지장물 현황  

89) 영등포지구 내 토지소유자 수가 많지 않고,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대책위원장 결정에 소유주, 세입자 등의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책위원장 및 소유자 협조 하에 지장물조사를 원활히 이행하였다는 의견임. 보
상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 실무자 자문회의(2021.1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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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구계획 주요 내용90)

1) 지구지정 경계 및 개요

□ 지구변경(안) 개요

◦ 성공적인 영등포쪽방촌 정비 및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당초 지구에 인접한 문래동쪽
방촌 편입(그림 5-11 참조)에 따라 지구계 변경 및 지구면적 증가(1,165㎡)

- 신안산선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제2020-392호) 선형 반영(감 97㎡)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고기 정 변 경 증 감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 9,948 11,016 1,068 영등포구청 요청으로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표 5-14] 영등포지구 지구면적 변경(안) 

당 초 (2020.07. 지구지정 시) 변 경 (2021.07,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요청(안))

총 1,190호 (영구 370, 행복 220, 민간분양 600) 총 917호 (영구 465, 행복 117, 공공분양 234, 민간분양 101)
* 문래동지역 일부 추가 편입(좌측 하단부, 1,165㎡)

[그림 5-11] 영등포지구 변경 지구경계 및 토지이용구상(안)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020.01.20) 

[그림 5-12] 영등포지구 지구지정 제안 당시 토지이용구상(안) 

90)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요청(’21.07.16)자료, 실무자자문회의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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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착 대응 관련 주요 내용

□ 先이주 순환형 정비를 위한 단계적 정비

◦ 영등포지구는 순환형 정비를 위해 해당 지구를 총 3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임. 
3개 블록은 각각 영구임대, 공공분양+행복주택, 일반분양 등을 위한 용지로 구분 계획함.  

- 쪽방 거주자 재정착을 위한 영구임대주택(465세대) 1개 BL(A-1블록),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
한 공공분양주택(234세대)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117세대)을 공급하기 위한 1개 BL(A-2
블록), 영등포역세권 도심 활성화 및 원주민의 대토보상을 위한 일반분양(주상복합)용지 1BL(M-1블
록) 등으로 구분 계획(그림 5-11 우측 참조)

 - (1단계)사업지구 내 우등모텔, 대성장모텔 등 리모델링하여 임시주거시설 활용 -> (2단계)쪽방주민 
등 先이주 -> (3, 4단계) 철거, 시행, 준공후 쪽방주민, 돌봄시설 등 정착 -> (5단계) 임시주거시설, 
돌봄시설 철거, 일반분양용지 개발

[그림 5-13] 영등포지구 선이주 순환형 개발구상(안)

□ 쪽방 거주자와 돌봄시설 등의 재정착 방안

◦ (쪽방 거주자 재정착 방안) 당초 지구 내 등록된 쪽방 거주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지구 내 고시원과 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 등을 포함한 재정착 수요, 문래동쪽방촌 편입 
등을 고려하여 총 465세대91)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대 조정함.

◦ (돌봄시설 재정착 방안) 재정착을 희망하는 기존 민간 돌봄시설(광야교회, 요셉의원)을 위해 추가 편
입구역을 종교용지 및 사회복지시설용지 등으로 계획함(구청 의견 반영). 지구계획 승인 신청(그림 
5-11 우측 참조)에 대한 주민공람 이후 대책위 의견을 일부 반영하기 위한 조정방안 협의 중 

- 광야교회, 요셉의원 등은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지구 내 정착하여 기존 역할의 지속적 이행을 희망. 가
능한 범위에서 요구사항(위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 모색 중 

- 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조성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일부 공용공간 임차·활용 
방안 모색 중. LH가 건설하는 행복주택 내 안심상가 공급 대상자에 대한 혜택 적용 방안 모색 중

91) 2020년 예비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재정착 희망률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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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주방안) 우등모텔, 대성장모텔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사기간 중 임시주거시설로 활용(1단계),  
쪽방 거주자 등을 先이주(2단계), 쪽방 철거 후 영구임대주택 조성 및 쪽방 거주자, 돌봄시설 등 정착
(3, 4단계), 임시주거시설, 기존 돌봄시설 등 철거 후 일반분양 용지 개발(5단계) 등으로 진행 계획

◦ 다만, 세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 건축물의 수선, 리모델링을 통한 ‘적정 주거환경’의 ‘충분한’ 
임시주거시설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등장함. 기존 임시이주방안의 재검토 및 대안방안을 모색 중임.

- 대성장모텔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축물로 검토되었지만, 2~3년간의 공사기간 중 주거환경으로서 적
정성이 미흡할 것으로 진단

◦ 보상업무 및 이주방안 검토 역할을 맡은 SH공사를 중심으로 매입임대 확보 방안(임시이주 수요 약 
150세대)을 검토 중임. 임시이주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예상 소요기간(약 1년 이상)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관련 업무의 사전 준비, 대응이 필요함. 

□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설계획(안) 

◦ (토지이용) 영등포지구의 토지이용은 주거 및 상업용도가 복합된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계획
함. 공공시설 용지는 지구 내 돌봄시설 운영기관이자 토지소유자인 광야교회와 요셉의원을 위한 종교
시설용지, 복지시설용지, 도로 등으로 구성됨.

- 광야교회, 요셉의원은 토지소유자로서 재정착 및 기존 돌봄시설 역할을 지속하기를 희망. 지구지정 
제안 공람 이후 재정착 희망의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안)에 일부 반영

   

구 분 1단계 2단계 총계 비고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9,851 100.0 - - 11,016 100.0

주상
복합
용지

소계 9,417 95.6 - - 9,417 85.5
A-1 2,480 25.2 - - 2,480 22.5
A-2 4,623 46.9 - - 4,623 42.0
M-1 2,314 23.5 - - 2,314 21.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434 4.4 1,165 100.0 1,599 14.5

기타
용지

계 - - 1,150 98.7 1,150 10.4
복지
시설 - - 819 70.3 819 7.4
종교
시설 - - 331 28.4 331 3.0

도로 도로 434 4.4 15 1.3 449 4.1

[표 5-15] 영등포지구 토지이용계획(안)

◦ (주택건설계획) 계획인구 및 세대는 각각 1,493인, 917호임

- 영구임대 : 465세대 / 공공분양 : 234세대 / 공공임대 : 117세대 / 일반분양 : 101세대 

◦ 세대당 인구는 1.62인/호 (행복주택 : 1.6인/호, 영구임대 1.0인/호), 인구밀도는 1,355인/ha92)로 계획

9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 1항에 따라 고밀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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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천㎡)

건설호수 수용
인구(인)

용적율
(%)

평균
면적(㎡) 비고세대

(호)
비율
(%)

주상
복합

합  계 9,417 917 100.0 1,493 -　
공공임대 3,495 582 63.5 654 -　

　 60㎡이하 A-1BL 2,480 465 50.7 465 600 32 임대주택
A-2BL 1,015 117 12.8 189 600 52 행복주택

공공분양 3,608 234 25.5 586 -　
60㎡이하 A-2BL 1,560 117 12.8 293 600 80 공공분양
60~85㎡ A-2BL 2,048 117 12.8 293 600 105 공공분양

일반분양 2,314 101 11.0 253 -　
60㎡이하 M-1BL 1,157 57 6.2 143 400 80 일반분양 
60~85㎡ M-1BL 1,157 44 4.8 110 400 105 일반분양

[표 5-16] 영등포지구 주택건설계획(안) 

□ 토지공급계획(안)

◦ 토지공급 승인 후 조성토지 공급

◦ 공공주택특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업무처
리지침 등의 택지공급관련 규정, 공급조건을 준수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계 10,567 5 - - - -
주택
건설
용지

주상복합 9,417 3 기타 실수요자 경쟁
입찰

감정가격(주거부문)/
낙찰가격(비주거부문)

공공
시설
용지

사회복지
시설 881 1

국가‧지자체 수의
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수의
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수의
계약 감정가격

종교시설 339 1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
계약

조성원가(기존면적 
120%) / 

감정가격(추가면적)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기준 적용

[표 5-17] 영등포지구 토지공급계획(안) 

3) 주요 민원 사항

□ 주민 민원 사항 

ㅇ 지구계획 수립 승인 신청(안)에 대한 공람이후 접수된 민원사항은 문래동쪽방촌 지역의 일부 편입(그
림 5-11 참조) 반대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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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래동쪽방촌 편입 반대, 영구임대주택 공급량 축소 요구, 대토부지 및 종교용지 확대 요구 등

◦ 당초 지구지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문래동쪽방촌의 편입(안) 및 지구계획(안) 등의 검토단계에
서 대책위, 민간 돌봄시설 운영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절차 부재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에게 불만을 제
기함. 

 - 이후 대책위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업무협의 과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 추진절차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일부 불만을 해소함. 

구 분 주요 의견

영등포지구 대책위 
및 소유주

• 문래동쪽방촌 쪽방 거주자 수용 불필요, 편입 반대
• 지구지정 당시 임대주택 계획 물량으로 축소 요구
• 토지주 100% 재정착 가능하도록 대토부지 확대 요구

문래동지역 소유주 • 문래동쪽방촌 일부 편입 반대 (재개발사업으로 진행 필요 요구)
문래동지역 세입자 • 문래동쪽방촌 일부 편입 반대 (재개발사업으로 진행 필요 요구)

광야교회 • 토지이용계획 상 종교시설용지 위치, 규모에 이견
영등포지구 인근 
민간아파트단지 • 돌봄시설 재정착을 위한 종교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위치계획안 반대

[표 5-18] 영등포지구 지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요 민원사항

◦ 지구지정 당시 공개된 정보 이외 지구 내, 외 주민들이 민감히 여길 수 있는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지
구지정 변경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익성 제고 관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우려하는 외부효과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이해,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도심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밀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구 
내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해 조성 예정인 영구임대단지나 노숙인시설 등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기피현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노숙인시설 등의 입지에 따른 사회적 낙인효과, 사회적 배제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 필요

- 단일 지구 내 주민 기피시설의 대규모 집중 개발 지양

- 도심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대상 공공주택사업 추진시, 지구 내 이해관계자 및 인접 주민
들의 사회적 배제 등을 고려, 지역사회 통합적 관점의 공공개발 추진전략 마련 필요성 시사

□ 서울시 요구 사항 :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설치 

◦ 서울시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사회복지관)93)에 의거,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함. 

 - 영등포쪽방촌은 노숙인 밀집지역과 최접근 지역으로,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 완료 이후에도 거리

93)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회복지관 설치의무. 시설 종류, 규모 
등은 해당 지자체 및 관리주체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300세대 이상 건설시, 주거동과 연결형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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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문제 상존 예상. 공공주택사업으로 시립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가 없어질 경우, 거리노숙
인 문제 악화 우려

 - 현 영등포종합지원센터는 영등포역에서 800m(도보 10분) 거리에 위치. 영등포역 인근으로 이전, 운
영 필요성 제기

- 해당 공간은 LH 소유로 하되,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시설로서 민간위탁 운영 방안 등을 고려

5.4 재정착 방안 검토 현황 및 현안

1) 쪽방 거주자 재정착 현안94)

(1)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공급량 산정 : 주거대책 검토 필요 대상 가구 산정 기준 부재

□ 대응 상황

◦ 동 지구의 지구지정 제안 공람 공고일(2020.01.20,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영등포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 거주자를 일차적인 주거대책(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임시이주대책 수립) 대상자로 간주하고, 재
정착 희망의사(예비조사) 등을 토대로 영구임대주택 소요량을 파악함. 

◦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민 실태조사95)를 통해 쪽방과 대동소이한 여건의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도 포함하여 주거 소요 조사를 완료함. 

- 등록된 쪽방 이외에 고시원, 여인숙 등과 같이 사실상 쪽방 기능과 대동소이한 비주택의 거주자도 상
당수 존재. 철거로 인한 주거 불안 최소화를 위한 주거대책 대상자로서 검토 반영

□ 쪽방 인정 기준 부재에 따른 대상자 파악 실태조사 한계

◦ 하지만, 고시원, 모텔, 여인숙 등의 쪽방 인정 여부는 쪽방상담소별로 다르고, 쪽방에 대한 공식적 규
정과 쪽방의 물리적 요건 기준 부재 등으로 대상 가구 조사에 한계가 있음. 

◦ 기준 마련시 지장물 조사과정에서 건물마다 물리적 여건 세부 파악 및 쪽방 포함 여부 결정 가능96)

- 영등포쪽방촌 내 고시원은 사실상 쪽방과 유사 형태의 거처이고, 고시원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도 쪽방 거주자들과 유사. 영등포쪽방상담소는 쪽방으로 등록된 건물 이외 거주자는 쪽방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97) 

94) 현 단계에서는 지구 외 이주 희망자의 재정착 방안으로서, 주거상향이동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 전세·매입주
택 알선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 본 절에서는 지구 내 재정착 희망자에 대한 대응 내용을 중
심으로 검토함. 

95)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용역에 포함된 조사로서, 본 연구용역은 2021. 10월 현재 진행 중(22.06 완료 예정) 
96) SH공사 보상업무 실무자 자문회의(2021.10.15) 결과 참조
97) 서울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쪽방상담소는 여인숙, 고시원 등을 쪽방에 포함. 영등포의 경우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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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역별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처의 거주자는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한 전국 
노숙인실태조사(중 쪽방거주자)98)에서도 배제

□ 실태조사 과정 자체의 어려움 :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필요

◦ 실효성 있는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주민 실태조사 과정이 매우 어려움. 등록된 쪽방 거주자 이
외 지구 내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를 포함하여 재정착, 이주수요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조사시행에 대한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원활하지 않음. 

◦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각종 실태조사를 충분히 이행하여 출발하거나, 지구계획의 적용 타당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지구계획을 수립,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
주택특별법의 절차상 일부 개선이 필요함. 

□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등록된 쪽방 이외 실질적으로 쪽방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비주택 거주민을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로 공식적으로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임.

 - 국토부의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 고려시, 고시원, 모텔,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도 검토 필요 VS 
주거시설이 철거되는 가옥주,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하는 현행 제
도여건 상 불포함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쪽방 거주자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 논의 필요

❍ ´19. 12. 31 : 서울영등포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LH→국토교통부)
❍ ´20. 01. 03 : 관계기관 사전협의(국토교통부→관계기관)
❍ ´20. 01. 20 :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관련 주민 공람(01.20~02.03, 14일간) 
                ☞ 사업인정 고시일

◦ 영등포쪽방촌은 쪽방 거주자 이외 노숙인이 밀집하는 대표적 장소로서99), 자활 가능성 있는 노숙인 
일부를 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가의 문제임. 동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
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노숙인 중 일부는 공공의 지원을 통해 자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숙인 일부를 포용하여 영구임

98) 노숙인실태조사는 쪽방으로 등록된 거처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 시점에서의 거주자를 중심으로 조사 실시하
고 있음. 법제 운영 여건 상 쪽방에 대한 공식적 정의가 없고, 전국 쪽방상담소별 쪽방에 대한 일정한 정
의, 기준이 없으며, 쪽방에 대한 물리적 조사는 포함되지 않음. 전국 실태조사에서는 쪽방 거주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쪽방상담소 10곳을 기준으로 조사당일 기준(2021년도 실태조사의 경우, 5월 14일 0시 
기준)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파악. 즉, 이들을 쪽방거주자 모집단으로 간주함(일시집계조사
에 해당). 전문가 자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10.12) 결과 참조

99) 2020년 5월 현재, 영등포구 노숙인은 총 376명으로 서울시 전체 노숙인(3,853명)의 약 9.8%를 차지함. 거
리노숙인(89명)은 시 전체 거리노숙인(743명)의 약 11.9% 차지하며, 대부분(56.1%)이 영등포역 및 쪽방촌 
주변 일대에 밀집함. 서울시 자료 참조



제5장 영등포지구 재정착 대응 현황 실증분석 ∙ 127

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 일부 제기100) 

- 쪽방 거주자 중 영구임대주택에 노숙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노숙인들의 현 생활여
건 상 일단의 공공임대주택단지가 과연 그들에게 적합한 거주형태인가, 중간과정 없이 공동주택단지
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 가능할 것인가 등의 현실적 측면에서 노숙인 포용문제에 부정적 
견해101) 

◦ 쪽방 거주자의 실질적 재정착 가능성, 준공 이후 공실 발생 혹은 공실의 활용 가능성, 영구임대주택단
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피, 임대단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기피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규모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함.

□ 보완·개선 과제

◦ 도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등록된 쪽방 이외 고시원, 모텔, 여인숙 등 비주택 거처 거주자 등 주거취
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 수립 관련 기준 보완, 강화 필요

◦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쪽방, 쪽방 거주자 등의 개념을 보다 명
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행정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충분히 염
두에 둔 추진전략, 실행 방안 검토 결과를 전제로 추진 검토 필요함. 

- 지구계획(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대상 지역 내 주거대책이 필요한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가구 규모, 사회·경제적 특성, 재정착 및 임시이주 소요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주
거이동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검토 필요 

(2) 영등포지구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과 입주자 선정 기준

□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과 입주자 선정 기준 

◦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규모,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을 차등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별도 운영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임.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 
수급자 등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등임.

 - 영구임대주택은 건설공급량의 90%를 일반공급, 10%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에게 우선공급102) 

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자문(2021.10.12) 결과 참조
101) SH공사 실무자 자문회의(2021.10.15) 참조
102) 우선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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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3에서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격 1, 
2순위 등을 규정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 단, 무주택세

대구성원 여부 적용 시, 사목의 경우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자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
자.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카. 가~라목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 

2. 우선공급 (건설공급량의 10%, 1세대 1주택 기준)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 인정시, 국가유공

자·보훈대상자·5ㆍ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나.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1순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1

순위 미 해당)
     *1순위 및 2순위 경쟁시 자녀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

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우선 공급 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수급자 중 유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자녀 자에게 우선공급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개정 2021. 2. 2.>[유효기간:2024년 3월 31일] 제2호가목 재정리

[표 5-19]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 입주자 선정 기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
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단을 통보해야 
함(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4조, 1,2항).

- 동 기준에 따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서울시가 입주자
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단을 통보해야 함.

□ 영등포지구 쪽방 거주자의 재정착을 고려한 입주자 선정 기준의 개선

◦ 상기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를 경우, 영등포쪽방촌의 철거로 인해 재정착 방안이 필요한 쪽
방 거주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대상자 등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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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제도개선 완료함. 

 - 쪽방 철거로 인한 주거대책 필요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 2021.4.13 개정 완료)

◦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실정,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
요하다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입주자 자격과 선정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
도록 근거 규정을 보완한 것임. 

◦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장 등과 협의를 거쳐 입주자 자격과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
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입주자 선정 후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쪽방 거주자 재정착 이후 거주자의 이주 가능성, 고령화에 따른 사망 등 자연감소로 발생하는 재고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등도 함께 고려 필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내 별도의 입주자 자격, 선정 기준 관련 규정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
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1. 9. 17.>
  1.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
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3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주
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별표 6의3 제2호에 따라 선정할 것
  3.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
택: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3 제3호에 따라 선정할 것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 창업인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창업지원주택”이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전략산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지역특화산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의 특화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
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이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중소기업근로
자 전용주택”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별표 6의3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4호에 따라 선정할 것
  5.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에 건설하는 주택: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3 제5호에 따라 선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
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별표 4 제2호가목1) 
및 4)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입주
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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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시설 재정착 현안

(1) 돌봄시설 재정착 공간계획(위치, 규모)

◦ 영등포지구 내 신규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쪽방 거주자가 선호하는 주요 공공시설은 의료시설, 복지
관, 종합지원시설 등으로 조사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시연구소, 2020, p.52) 

- ‘치료실·진료실 등 의료시설(52%)’, ‘복지관 및 종합지원시설(47%)’, ‘식당 등 급식시설(31%)’, ‘체육·
문화·놀이시설(18%)’, ‘공동작업장 등 취업지원시설(17%)’ 등 순

◦ 서울시립시설인 영등포쪽방상담소는 현재 해당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에 준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
비스 업무 이행 중인데, 서울시 요청과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기준 등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
사회복지관 업무를 위한 공공시설(공간)을 계획 예정임.

 - 서울시는 신규 종합복지관에 서울시립 시설인 영등쪽방상담소 및 영등포보현희망센터 역할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생활복지 지원 기능, 역할 등을 고려   

◦ 민간 노숙인자활시설인 광야홈리스센터는 광야교회가 그 뿌리임. 오랜 기간 해당 지역사회에서 노숙
인을 위한 자활시설 운영, 무료급식 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음. 토지소유자로서 재정착 후 지속적
으로 기존 역할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음.  

◦ 공공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인 광야교회의 재정착 의사 등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상 종교시설용지
를 반영하였으며(본 장 3절), 향후 광야교회에 해당 용지를 공급할 계획임.

 - 종교시설용지의 매입 위치, 규모 등에 따라 매입비 부담이 상이. 토지보상금 대비 재정착 비용(신규용
지 매입비+건축비) 격차가 클 경우 재정착 비용 조달 어려움 예상. 토지보상법 상 별도 지원 방안 부재

◦ 민간 무료진료시설인 요셉의원 또한 토지소유자로서 재정착 후 기존 역할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공공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상 사회복지시설을 반영하고, 향후 요셉의원에 해당 용지
를 공급할 계획임. 

(2) 기존 돌봄시설의 재편 방향 논의 

◦ 공공주택사업 이후 지구 내 돌봄시설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시설, 혹은 공공공간의 확보 방안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현안은 기존 돌봄시설들의 역할 재편방안에 대한 논의임. 

◦ 본 장의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등포지구 안팎으로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들을 위한 돌봄시설들
이 다수 입지함. 공공주택사업으로 쪽방촌 일대의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구 내 
신규로 조성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기능과 역할 방향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사회복지관’ 역할에 해당하는 영등포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LH에 요구한 바 있음. 서울시에서 검토한 영등포종합지원센터는 시립시설인 영등포
쪽방상담소와 보현희망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포괄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성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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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에 따른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건설시 사회복지관 설치의무 근거

- 영등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사회복지관 기능 등을 고려, 반영하기 위해
서는 일차적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로 개정 필요  

◦ 하지만, 현재 영등포구에서 쪽방촌과 700m 거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으로, 영등포구 종합사
회복지관 기능과의 중첩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 

◦ 영등포구 관할 지역 내 시립시설 및 구립시설 등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들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 방
향 설정이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영등포지구 내 필요한 주요 공공시설의 역할 설정, 합리적 공간계획 
및 설계 방향 도출 등으로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임. 

◦ 아직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종합적 논의가 미흡한 상태임. 

- 지자체(서울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개별 돌봄시설 현황, 시설별 역할 진단, 중첩 기능 최소화 및 영
등포역 일대 돌봄기능의 효율적·효과적 재편방향 검토 선행. 영등포지구 내 공공공간의 효율적, 효과
적 운영을 공간(규모) 계획 구체화 필요 

3) 임시이주방안 대응 현안

◦ 쪽방 거주자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공사기간 동안 주거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시이주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즉, 쪽방 거주자의 이주와 철거 절차에 앞서 적절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이주시키는 것임.  

◦ 이를 고려하여, 실무차원에서는 지구 내 등록된 쪽방 거주자와 미등록 거주민(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103)을 전체 조사대상자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재정착 수요 이외 임시이주방안 희망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임시주거시설 수요량을 도출함. 

- 임시이주방안 수요 조사결과(개별임시이주 10.1%, 임시이주 의사 없음 13.6%)를 반영하여 산출

- [(1단계 철거예정부지 내 쪽방 거주자)+(리모델링 대상 고시원·여관 거주민)]*76.3% 적용

☞ 영등포지구, 임시이주방안 설문조사(’21년 8월 실시) 결과
  ￭ 현실적인 임시이주방안으로서 사업지구 안에서 세 가지 방안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 1안) 지구 내 여관 또는 고시원 건물 등의 리모델링 활용 방안, 2안) 철거하지 않은 쪽방, 3안) 대상지

구 내 컨테이너 임시주택 등 
  ￭ 조사결과
    - 1)지구 내 임시이주방안 희망자가 응답자의 59.7%, 2)지구 외 공공·민간임대 이주희망자 26.7%, 3)임

시이주 의사 없음 13.6% 등 지구 내 임시이주방안 희망자 비중이 과반 이상 차지 
    - 지구 내 임시이주방안 희망 응답자 중 약 55%가 리모델링한 고시원, 여관 등을 희망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21 진행 과제) 용역 주요 결과 일부 자료 활용

 

103)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 대상 고시원, 여관 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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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거시설의 실별 면적은 임시이주 대상자의 21년 8월 실태조사 당시 거주실태를 반영하여 추정
함. 1인가구의 경우 6.0㎡/실, 10.0㎡/실, 2인가구 이상 20.0㎡/실 등임. 

◦ 임시주거시설의 실별 면적이나 영구임대주택 계획 면적은 영등포 관내 LH 보유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크기104)와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작음.

- 지구계획 승인 신청(‘21.7월) 당시 영구임대주택 계획 면적 16㎡/실 규모 반영. 2011년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14㎡(1인가구)를 웃도는 수준으로, 규모측면에서 일부 확대 조정 필요성 제기

◦ ‘21년 12월 말 기준,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임시주거시설 공급 방안은 네 가지임. 각 대안별 장, 단점
은 [표 5-20]과 같음. 

◦ 당초 지구 내 양호한 여관, 고시원 건물의 리모델링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건축법에 맞게 리모델
링 적용 가능한가의 문제, 140여명의 주민이 입주할 경우 화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공가가 없고, 예비 대기자가 많아 현실성이 미미한 것으로 검토됨. 

◦ 고가하부 주거용 컨테이너 주택, 인근 모텔의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방
안을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검토 중임.  

◦ 지구 내, 외의 여러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흩어져 있는 여러 임시주거시설에 거
주하는 쪽방 거주자들의 안전관리 등 임시주거지설의 운영, 관리업무가 주요 현안으로 예상됨. 

◦ 한편, 임시이주방안 검토 과정에서, 당초 지구 내 재정착 의사가 없는 쪽방 거주자는 지구 외 공공매
입임대주택 등으로 조기 재정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외 임시이주방안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 필요한 이슈는 1) 임시주거시설별 임시이주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2) 무료급식 및 의료지원, 일자리 알선 등 기존 돌봄서비스의 지속 지원 방안, 3) 임시주거시설의 
보증금 및 월세 지원 대책 등임.

◦ 특히 보증금, 월세 등의 경우, 건물주는 임시거주자의 월세지급 보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공공사업
시행자가 직접 월세를 납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쪽방 거주자 대부분이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구청이 임시주거시설별 거주민에 대한 주거급여(실질적 
사용 임대료)를 공공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공공시행자가 건물주에게 납부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보증금(시세 500-1,000만원)은 향후 쪽방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약 800만원 추정)를 고려
하여 공공시행자가 대납하는 방안 검토 중

104) LH서부권주거복지지사 영등포 관내 매입(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인가구 공급 면적은 40㎡ 이하(1형), 
2~4인가구 40~85㎡(2형), 5인 이상가구 85㎡(3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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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구분 장점 단점

1안) 지구 내 일부 고시원, 여관 등
건물의 리모델링 활용 방안

-지구 내 이전으로 임시이주 용이
-기존 돌봄서비스 연계 지속 가능
(거주민 선호)

-공사현장 인접으로 공사기간(2-3년) 
중 소음, 먼지 등 주거환경 취약

-최대한 많은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
기 위해 기존 건물 공간을 쪼개어 
적정 면적 한계

-약 100호 이상 거주민이 화장실, 세면
대, 주방 등 공동사용으로 환경 열악. 
화재, 안전사고 우려 등 

2안) 매입(공공)
임 대 주 택 
활용 방안

기존매입임대주
택 활용

-대안 중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 가능

 * SH공사 매입임대 10호(다세대) 
활용 가능. LH공사 공가 없음

-인근에서 활용 가능한 주택 확보 가
능성 미미

약정매입임대주
택 활용

-부동산시장 여건상 적기 공급 불투
명. 공사기간 1년 소요(100호 기준)

인근 호텔·오피
스텔 매입 후 리
모델링 활용

-지구 내 고시원, 여관 리모델링 
활용방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
한 환경 확보 가능 

-부동산시장 여건상 적기 공급 불투
명. 리모델링 1년 소요

-최소 2-30명씩 단체 이주가 필요하
며, 기존 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 
별도 검토 필요

3안) 고가하부 모듈러주택 활용 방안
(약 60가구 검토 가능)

-준영구 주택용. 임시주거시설로 
최적

-신속 공급 가능
-돌봄서비스 지속 가능
-향후 본 단지 행복주택 등 재활용

-위치상 소음 등 주거환경 열악
-모듈러 공사비 과다
 * RC 구조물 대비 약 130%

4안) 인근 오피스텔 및 모텔 건물 
유휴공간 활용 방안(주민대책
위 선호)

     (약 140가구 검토 가능)

-주민대책위 협조로 이주대책 수
립 용이

-개별취사 불가 등에 따른 어려움
-최소 2-30명 단위 이주 및 기존 돌
봄서비스 지원 연계 위한 별도 돌봄
공간 추가 확보 필요

-위탁방식으로 관리·운영
 * 보증금, 월세, 별도 관리비 발생
-지구 외 이주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주1 : 실무부서 지원자료(서울지역본부,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순환개발을 위한 쪽방거주민 임시이주대책, 
2021.12)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주2 : 영등포 관내 매입(공공)임대주택 시세 사례 - 전세임대(6-9천만원), 매입임대(보증금 50만원, 월세 약  60
만원), 관리비 약 9만원/세대 

주3 : 영등포 관내 SH공사 매입임대 신축현황(‘21년 11월 기준), 총 285호 공급 예정이나, 대부분 신혼부부 대
상 유형임. 일반 다세대 유형은 10호에 불과. LH서부권주거복지지사 영등포 관내 공가 없음 

[표 5-20] 임시주거시설 검토 대안별 장·단점(영등포지구 사례) 

4) 재정착 대응 주요 현안 종합 

◦ 쪽방 거주자 및 돌봄시설의 재정착 방안, 임시이주방안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실무 
관점의 대응 현황과 주요 현안은 표 5-2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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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대응과제
(영등포지구) 주요 현안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재정착 방안  

적정 영구임대주
택
공급량 산정 

☞ 대책 검토 필요 대상 범위 기준 부재
 - 등록된 쪽방 거주자 이외 고시원·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 포함 여부, 사

업지구 주변 일부 쪽방 거주자나 노숙인시설 입소자 일부 포함 여부 등
☞ 쪽방 인정 기준 부재
 - 고시원, 모텔 등에 대한 지장물 조사자의 판단 곤란
 - 최소한의 물리적 판단기준(면적, 취사시설, 화장실, 욕실 등 구비여부) 필요 여부
☞ 공급대상자로서 인정 기준 시점
 - 영등포지구 사업인정고시일(2020.01.20) 기준 적정여부 등
☞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과정을 고려한 행정절차 
 -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1년 이내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이행 필요
 - 지구계획(재정착 방안 실행 관련 세부 내용)의 적용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분한 실태조사 이행 및 계획수립을 고려, 행정절차 개선 방안
(기존 1년 → 필요시 1년 연장) 검토 필요 

 -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주거·생활안정대책 이행계획 강화 조치 필요
 - 다자간 공동시행할 경우, 주체별 역할의 명확화 필요

영구임대주택 공
급대상(입주자격)
과 입주자 선정 
기준 적용 기준

☞ 신규 건설 영구임대주택의 영등포쪽방촌 쪽방 거주자 우선 공급을 위
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돌봄시설 
재정착 방안

서울시립 쪽방상
담소
재정착 방안 

☞ 서울시립시설로서, 신규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설치 후 쪽방상담
소 및 보현희망센터 역할 등을 포함한 기능 재편 고려(서울시). 기존 시
립쪽방상담소 위탁수행기관의 참여 방안(일자리 유지 관점)

 - 현재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에 준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이행 
중. 신규 조성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 업무를 위한 공간계획. 
서울시에 무상사용 공급(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항) 

광야홈리스센터
재정착 방안

☞ 토지소유자(광야교회)로서, 토지보상비를 활용하여 종교시설용지 매입.
신축비 등 재정착 비용 자체 조달 필요 

 - 장기간 지역기반 민간 돌봄시설 역할 이행. 기존 역할 지속 희망
 - 공공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에 종교시설용지 반영 * 규모, 위치 등 협의 

요셉의원
재정착 방안

☞ 토지소유자로서, 토지보상비를 활용하여 복지시설용지 매입.신축비 등 
재정착 비용 자체 조달 필요 

 - 장기간 지역기반 민간 돌봄시설 역할 이행. 기존 역할 지속 희망
 - 공공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에 복지시설용지 반영 * 규모, 위치 등 협의 

임시이주방안

☞ 지구 내 여관, 고시원 건물 리모델링 활용 방안,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
안, 모듈러주택 방안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여러 방안 병행 적용 불가피

 - 공사기간 중 임시주거시설 거주자들의 안전관리 등 임시주거시설 운
영·관리 방안 

 - 임시주거시설별 임시이주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기존 돌봄서비스의 지
속 지원 방안, 임시주거시설의 보증금 납부 방안 등

[표 5-21] 영등포지구 재정착 대응 주요 현안 

◦ 이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기타 현안으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절차와 재
정착 방안의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등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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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현안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행정절차 상 어려움 

◦ 공공주택사업은 개발사업 추진 이전에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평가
의 심의절차가 있음.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의 강제퇴거 예방 등을 위한 사전 인권영향평가 등은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 영등포지구의 경우, 공동시행자 중 LH가 지구지정(‘20.12.17) 이후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예비실태조
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20.06~’20.08), 2단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20.12~’22.06)105). 연
구용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착 및 임시이주 소요 특성 등을 파악하여 계획수립의 근거로 활용함. 

-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는 아님. 

◦ 재정착 소요, 임시이주 소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수요 진단 없이 추진할 경우, 주거취약
계층의 상당수가 주거시설의 철거에 따른 주거불안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 주거소요 진단 이외에 주요 돌봄시설의 실태조사, 재정착 
소요 진단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 기준으로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 실태조사 이행, 이주 및 재정착 소요 특성 등을 진단하여 실행계
획을 수립, 승인신청하기까지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매우 촉박함.  

◦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철거로 인한 주거
불안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행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 사전에 거주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재정착 및 임시이주 소요 진단결과를 반영한 공공주택건설계
획, 임시이주계획, 이주·정착실행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지구계획 수립 범위의 보완 필요

□ 기타 현안 : 재정착 방안 실행 컨트롤타워 논의 미흡

◦ 현재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쪽방 거주자와 돌봄시설의 지구 내 재정착을 위한 세
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와 이해주체 간의 협의가 추진 중임.

◦ 지구 외 이주 대상 희망자에 대해서는 주거상향지원사업 연계 지원 방안 등과 같은 세부 재정착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 돌봄시설의 지구 내 재정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지 배분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음. 지자체 
중심으로 향후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역할의 효과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
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

◦ 지구 내, 외의 적정 주택으로의 이주, 입주, 재정착 실행 총괄, 지원 역할, 즉 리로케이션
(re-location) 업무의 총괄, 타임스케쥴, 세부방안, 주체와 역할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
함. 재정착 실행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105) 기존 거주민 심층실태조사, 공동체활성화 방안, 임시이주 수요 산정 및 대책 수립, 재정착 실행방안 등을 
수립 예정





제 6 장

쪽방 거주자 재정착 보안과제와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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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쪽방 거주자 재정착 보완과제와 제도개선 방향106)

6.1 검토 개요

◦ 6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국내 개발법제 운영 여건 하에서,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
해 시작된 공공주도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의 현 주소를 진단함. 그리고 이를 토대로 쪽방 거주자의 
지속적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위한 보완과제,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 제안함.  

◦ 다만,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5장에서 사례 분석한 ‘영등포지구’가 최초의 시범사업이고, 동 사
업이 지구계획 승인 이전 단계(‘21.07.16 지구계획 승인 신청)의 사업현장으로서, 기 추진 사항에 한
정된 분석과 LH·SH공사 실무자 자문 등을 토대로 진단함에 따른 한계가 일부 있음.  

◦ 향후 선도 시범사업 전 과정의 완료, 쪽방 거주자의 입주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를 포함
한 실증분석이 이뤄진다면, 보다 깊이 있고 본질적인 진단과 제언을 위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임.

◦ 현 단계에서의 진단과 이후 실무단계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보완과제, 개선 방향의 검토는 영등
포지구는 물론 뒤를 잇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착안점, 시사점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전국 10곳의 쪽방촌 이외에, 고시원, 모텔 등의 비주택 거처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
거복지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밀집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도시 철도역 주변이나 중소도시의 원도심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시
원, 모텔, 여인숙 등 비주택 거처가 산재

6.2 재정착 대응 현 주소 진단107) 

1)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초점 : 도심 재정착을 위한 ‘충분한 물리적 공간’ 확보

◦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영등포지구와 대전동구지구 등 도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의 핵
심적인 내용은 ‘先이주 善순환방식’이라는 점임. 

◦ 쪽방 거주자 재정착 방안의 초점은 세부적으로 1) 대상 지구 내 쪽방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강제퇴거
와 이주 없이, 임시이주방안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거불안문제를 해소하고, 2) 공사완료 후 

106)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한 영등포쪽방촌의 공공주택사업에 한정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지구계획 승인 이
전 단계)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으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활용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둠.

107) 본 연구과제의 중간연구심의회(2021.11.23) 까지 반영된 영등포지구 사업추진현황 자료 이외, 이후 연구진
이 개최한 실용화협의회(LHI+실무자 참석, 2021.12.15)의 실무부서 지원자료(서울지역본부, 서울영등포 공
공주택지구 순환개발을 위한 쪽방거주민 임시이주대책, 2021.12) 및 서울지역본부 발주 연구용역과제(영등
포지구 재정착 실행방안 등) 중간보고회(2021.12.17) 자료 등도 일부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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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재정착시킨다는 것임. 

◦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쪽방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구 내 쪽방 거주자 
돌봄지원시설 등도 재정착을 희망할 경우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를 고려하고 있음. 

◦ 이상의 관점에서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과제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 대응 중이
라고 진단할 수 있음. 

(1) 핵심과제 1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 무엇보다도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핵심과제임. 지구 내 쪽방 
거주자들이 사업지구 내에 재정착하기를 희망할 경우, 지구 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을 공
급해야 하기 때문임.  

◦ 충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기존 쪽방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없이는 
우선 공급이 불가함. 대상지구 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철거되는 쪽방의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공
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확립이 필요함. 

◦ 이상 기존 쪽방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함.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
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함.      

☞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2항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이 영구·국민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의 실

정이나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 필요하다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하
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으
로 입주자 선정 가능(2021.04.13 개정)

◦ 한편, 쪽방 거주자의 경우 경제여건에 따라 주거이동이 잦은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실무차원에서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를 들어, 쪽방 거주자가 거주 중인 일부 쪽방건물이 경매진행 및 보상계획공고일 이전 낙찰될 경우, 
쪽방 거주자가 강제퇴거될 가능성 높음. 입주자격 부여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 대상 지구 내 등록된 쪽방 거주자 이외 실질적으로 쪽방과 거의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 모
텔 등 비주택 거주자들도 일부 포용하기 위하여 공급 대상자 범위로 추가 반영하여 검토함. 

◦ 고시원, 여관 등의 거주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361호)’에 근거하
여 건설·매입·전세임대 이주지원 대상자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
기 때문임.     

- 영등포지구의 경우, 고시원 1개소(30여명 거주), 여관·모텔 등 2개소(장기거주자 10여명) 입지.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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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반영 검토 

◦ 대전동구지구, 부산 쪽방촌의 경우, 대부분 여관·여인숙 형태로서, 향후 임대주택 입주대상 고려시, 
등록된 쪽방 거주자 이외 고시원,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비주택 거처 거주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고려 필요함. 

◦ 다만,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 거처는 상업시설로서 토지보상법 상 상업시설에 대한 보상절차의 적용이 
불가피함. 따라서 이러한 비주택 거처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으나, 주거안정
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 후순위자로서 입주자격 등은 포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 대상지구 내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조성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
의 세입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노숙인자활시설은 통상 2년 거주 가능. 사실 상 임시주거지로서 사용. 노숙인자활시설 장기 거주자에 
대한 포함 여부의 추가 검토 필요

◦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의 주거지원사
업 등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 지원 확대 필요함.

(2) 핵심과제 2 : 충분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

◦ 두 번째 핵심과제는 쪽방의 철거와 거주자의 이주에 따른 주거불안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
거 이전에 해당 사업지구 안이나 근거리에서 적절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는 것임.

◦ 실무적으로 지구 내 등록된 쪽방 거주자와 미등록 거주민(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 등을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로 간주하고, 임시이주 희망지역 등을 전수 조사하여 임시주거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함. 

◦ 5장 [표 5-2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등포지구는 당초 지구 내 위치한 양호한 고시원, 여관 건물의 
리모델링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음. 하지만, 건축법에 맞는 리모델링 적용 가능 여부와 100
인 이상 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화재, 안전사고 우려 등에 따른 문제 등으로 다른 대안들을 병행하는 
임시이주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도심 입지 특성 상, 임시 사용 가능한 기존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부족하고, 예비 대기자가 많아 기존 
매입임대주택 활용에 한계

◦ 때문에 각 임시주거시설 대안별 장단점과 현실적인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 내·외 근거
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충분히(수요조사에서 파악된) 확보’하기 위한, 즉 물량 확보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 중임. 

- 안정적 주거시설로서 임시주거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도심 입지로 
인한 적절한 임시이주방안 적용 상 실무적 대응 한계점 상존 

◦ 현 추진단계에서는 쪽방 거주자의 안전관리 등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와 임시주
거시설별 임시이주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기준, 기존 돌봄서비스의 지속 지원 방안, 임시주거시설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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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월세납부 대책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보증금, 월세 등의 경우, 건물주는 임시주거시설의 공급 주체인 공공
시행자에게 지급 보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월세 체납 등으로 인한 거주자의 주거불안 최소화 차원
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대안으로서 임시주거시설을 공급,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행자가 쪽방 거주자를 대신하여 건물주에게 
월세를 대납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쪽방 거주자 대부분이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구청이 임시
주거시설별 거주자의 주거급여(실질적 사용 임대료)를 공공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공공시행자가 건물
주에게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보증금(시세 500~1,000만원)은 보상단계에서 쪽방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약 800만원 추
정)를 활용하여 공공시행자가 대납하는 방안 검토 

◦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쪽방 거주자의 안정적인 월세 납부나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닌 고시원·모
텔 등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보증금 납부 방안 등과 같이 임시주거시설의 실제 운영·관리단계에서 발
생 가능한 현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본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3) 핵심과제 3 : 기존 돌봄서비스 지원시설 재정착 공간 확보

◦ 돌봄서비스 지원시설의 재정착 방안 관련해서는 1) 누구를 대상으로, 2) 어떤 역할과 서비스를 지원하
기 위한, 3) 해당 공간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검토 필요함. 

◦ 현재 공공시행자는 쪽방 거주자를 주요 수요대상자로 보고, 쪽방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의료시설, 복
지관·종합지원시설, 급식시설 등의 돌봄지원시설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임.   

◦ 영등포지구 내 주요 돌봄서비스 지원시설은 영등포쪽방상담소, 요셉의원, 광야홈리스복지센터(광야교
회), 토마스의 집, 영등포 보현희망지원센터 등임(세부 내용은 5장 참조)

◦ 이중 민간시설인 광야교회, 요셉의원 등은 토지소유자로서 기존 역할을 지속하길 희망함에 따라 공공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반영함. 입지, 규모 등은 토지소유
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일부 보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립시설인 영등포쪽방상담소와 보현희망지원센터의 경우는 영등포지구 내 신규로 조성하는 가
칭 영등포종합지원센터 내에서 기존의 역할들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공공시설의 운영·관
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108)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에 따라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건설시 공공시행자는 사회복지관 
설치 의무가 있음. 영등포지구도 동 규정에 근거하여 가칭 영등포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

 - 사회복지관은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 가

108) 서울시는 영등포지구에서 철거되는 영등포쪽방상담소 및 보현희망지원센터의 기존 역할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음. 영등포구청 자문회의(2022.0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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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시설 종류와 규모는 지자체 및 관리주체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계획 중인 종합지원센터는 영등포 쪽방촌이 서울역 쪽방촌 다음으로 거리 홈리스가 밀집되는 대표적
인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노숙인지원 기능을 포괄하는 역할 등이 고려되고 있음.109)

 - 서울시가 요구하는 면적은 공동주택 내 연면적 3천㎡임. 

◦ 한편, 신규 조성 종합지원센터는 재정착 예정인 쪽방 거주자와 이외 거주자들은 물론 지역사회 커뮤
니티 구성원들을 위한 新주거복지거점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방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영등포지구와 영등포 관내 돌봄서비스 지원시설의 운영실태, 기존 돌봄시설들의 종합적 재편방향 등
에 대해 서울시나 영등포구청의 사전 검토는 미흡한 상황

◦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광역)와 영등포구(기초)를 중심으로 가칭 영등포종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 新주
거복지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 관점의 종합적 재편 방향 검토 필요함.  

 - 종합지원센터 내 세부적인 주거복지프로그램(시설), 돌봄서비스 등의 운영, 관리방안 등 

◦ 공공개발자인 LH, SH공사는 지자체가 검토한 돌봄시설의 재편 방향과 新주거복지거점으로서 종합지
원센터의 기능·역할 방향 등을 토대로 공간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업 필요함.

- 공공개발자는 종합지원센터의 세부 공공기능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및 개발, 지자체는 종합지원센터 
내 세부 공공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설관리 방안의 사전 검토, 대안 모색 필요

2) 현 주소의 함의와 한계점 : 재정착 1단계, 물리적 공간의 양적 확보 관점에 초점

◦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사업은 최초의 전면적인 도심 쪽방촌 공공정비사업으로, 공공시행자인 LH나 SH
공사의 쪽방촌 정비 경험이 전무함.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주택사업과는 사업추진 여건이 확연히 다
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무적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음(3장). 

◦ 또한 ‘쪽방 거주자’는 개발사업 영역에서 다뤄진 바가 없는 도시의 최빈곤계층임.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공공개발의 절차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업추
진 과정에서 장애요인의 확인과 제도개선을 병행해야하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음(5장). 

◦ 여러 한계적 상황 속에서, 세 가지 관점의 재정착 핵심과제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대응 상황은 쪽방 
거주자와 돌봄서비스 지원시설들을 물리적으로 재정착시키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물리적 공간의 양적’ 확보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즉, 지구 내 재정착을 희망하는 쪽방 거주자 등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거주민을 
중심으로 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 돌봄서비스 지원시설 공간 등 물리적 공간의 양적 확보 중심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109) 거리노숙인 상담 및 생활시설 입소 연계, 응급숙소 제공, 이·미용, 세탁, 목욕 등 위생서비스 제공, 무료급
식, 무료진료, 병원 이송, 인근지역 긴급 출동,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주민등록 복원, 신용회복 등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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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의 공공개발사업들이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허용 가능한 범위의 ‘공익성’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
이 현실임.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최대한 포용하기 위한 
사업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하지만, 아직은 영등포지구가 지구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있고, 지장물 조사는 완료되었지만 보상계
획 공고 등 보상업무의 착수는 지연되고 있음. 보상업무와 연계된 임시주거시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이나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이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임. 

◦ ‘물리적 양적 공간 확보’에 초점을 둔 재정착 1단계 수준을 넘어서, 준공 이후 쪽방 거주자의 지속적, 
안정적 재정착(재정착 2단계)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 

6.3 재정착 2단계 중점 대응과제와 보완 방향 

◦ 쪽방 거주자의 실질적 재정착(재정착 2단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후 추진단계(개발과정)의 보완과
제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전면적인 쪽방촌 공공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쪽방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수요 특성을 염두에 두고 보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그림 6-1 참조). 

[그림 6-1] 쪽방 거주자의 재정착 대응과제와 보완 방향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쪽방 거주자의 주
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지향하는 공공개발의 보완,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인 의
견을 도출함. FGI 추진 개요는 [그림 6-2], [표 6-1]과 같음.

- 학계·건축설계·현장활동가 등 총 10명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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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터뷰 내용은 장기간 쪽방과 거리 홈리스 생활을 이어온 쪽방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거단지의 조성 방향이나 주거생활서비스 대응 방향, 쪽방 거주자의 주거공동체 일원
으로서 참여 유도, 공공주택특별법 제도 개선 방향 등에 관한 것임. 

[그림 6-2] 재정착 대응 과제와 개선 방향 도출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전문가
(총 10인)

홍인옥(도시사회연구소 소장), 박인권(서울대학교 교수)
장남종(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홍(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우(목원대학교 교수), 
윤영호(SH공사 인재개발원 원장, 전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계 및 R&D 

한영근(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강헌(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소장)
* 서울시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사업(2012-2015) 총괄계획 및 서울시 쪽방촌 공

공개발 평면개발 용역과제(2020년) 등 수행 
건축·공간계획 

조부활(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회장, 대전쪽방상담소 소장),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 활동가) 현장 활동가

인터뷰 내용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
택사업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향

홍인옥, 장남종, 
박인권, 임준홍,
이재우

∙ 쪽방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공동체 특성을 고려한 임대주
택단지(개별공간, 공용공간) 조성 방향

한영근, 이강헌
조부활, 이동현

∙ 쪽방 거주자 주거공동체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서비스 대응 방향 홍인옥, 윤영호 
∙ 쪽방촌 주거생태계 특성과 주거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쪽방 거주자의

지속적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방향 이동현

인터뷰 방법 주요 인터뷰 내용의 전화 사전안내 후 인터뷰 당일 개별 방문 또는 별도 
회의장소에서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진행 기간 2021.12 중순 ~ 2022.01 중순

[표 6-1] 전문가 FGI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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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공간 조성 방향

□ 개별단위 주거공간 안팎의 종합적 개선·관리 필요

◦ 2012년부터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사업이나 민간소유 건축물을 활용한 저렴
쪽방사업 등은 최소한의 안전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일부 개선한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었음.

◦ 하지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재정투입의 한계로 채광, 통풍문제나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이 구비되
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함.   

◦ 쪽방 리모델링사업 종료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리모델링 이전의 열악한 수준으로 회귀된 문제점의 
지적은 개별 쪽방공간과 해당 건물 내·외부공간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적절한 주거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함.   

- 쪽방건물 관리자110)가 있지만, 건물소유자를 대신하여 쪽방 거주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관리 등 업
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음. 쪽방건물 공간 안팎의 관리는 거의 방치되는 것으로 평가

□ 수요자 관점의 접근방식 지향 필요

◦ 공공이 주도하는 전면적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기존 쪽방촌 개선사업의 한계점을 근본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 의의가 큼. ‘쪽방촌’, ‘쪽방 거주자’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공공주
택사업과 같은 공공시행자 공급 관점의 접근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 실제 거주 예정자인 쪽방 거주자의 주거생활과 주거수요 특성 등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청취·반영하여 공동주거단지의 개발방안을 구체화하는 접근 방향이 필요함.  

- 입주 이후 쪽방촌 등으로 재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쪽방 거주자 당사자, NGO 관계자 등
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수요특성, 요구사항 등의 반영 필요

◦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주거단지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기피경험을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리적 개발방안은 물론 단지명의 사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열악한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와 다양한 돌봄지원(care system)이 연계된 주거복지 관점의 ‘공동체
주택단지’ 등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단지명의 사용, 홍보 방안 등의 검토 필요

- 서울시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주거단지 명칭으로 ‘도시형 공동체 생활 주거’를 제안111)

□ 임대주택 면적의 적정화 필요 : 주거특성, 실내 동선을 고려한 개별단위 주거공간 계획

◦ 영등포지구의 경우, 쪽방 거주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면적은 16㎡/호로 계획 중임. 민간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역 주변 양동쪽방촌(남대문로)112)은 최저주거기준인 14㎡/호로 계획 중임.113)

110) 쪽방건물은 일반적으로 쪽방건물 소유자와 거주민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 체결·관리 등 업무를 대신하는 
별도의 쪽방건물 관리자가 있으며, 관리자는 쪽방건물 소유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현장활동가 자문결과를 참조함.

111)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거’ 또는 ‘소득 수준에 맞춰 적절히 조
절된 월세를 통해 저소득층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 를 의미. 서울시 연구용역(쪽방촌 복합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3차 보고자료(22.01.06)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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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2011년 국토부가 최초 공고한 최저주거기준(14㎡)을 충족한 면적임. 하지만, 10여년 간 생활여
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2021.06.23).114)

 -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최초 공고이후 10년 이상 경과했지만, 한 번도 바뀌지 않음. 

 - 현행 공공실버주택(24㎡), 영구임대주택(23-29㎡) 등의 호당 규모와 비교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16-18㎡)에서 공급계획 중인 개별단위 주거면적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음.

   

☞ 최저주거기준(국토교통해양부 공고, 2011.05.27)
   -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 1(침실수)  K(부엌), 총주거면적 14㎡
   - 2인가구(부부) 최저주거기준 : 1(침실수) DK(식사실 겸 부엌), 총주거면적 26㎡  

◦ 쪽방 거주자 중에는 고령자 비중이 높고, 질병과 고정된 일자리 부재 등 사회·경제적·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 주거공간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과 동선을 고려하여 적
정한 주거면적의 계획이 필요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짐. 외부 공기와 접할 수 있는 베란다공간
(개별 세탁 가능한 세탁기 설치 공간 활용) 등을 요구

◦ 또한 도심에서 ‘수직 고층형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고령가구의 사회적 고립문제 해소차원에서도 개
별 주거공간 내 외부인을 환대할 수 있는 공간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함. 즉, 친지, 지인, 동료들의 방
문과 담소, 차담 등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개별단위 주거공간 계획의 고려가 필요함.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토지이용 여건 상 수직 고층형 건물형태 조성 불가피. 거주자의 고립문
제 해소 전략과 대응 방안이 매우 중요

- 원룸형이 아닌, 취사·식사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침실 구성 필요성 제기

- 결혼, 가구구성 변화(1인 가구-> 2인가구) 여건 등을 수용 가능한 면적 등의 고려 필요

◦ 고령가구나 거주자의 고령화에 따른 ‘aging in place’ 관점에서도 개별단위 주거공간에서 재가요양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면적의 고려가 필요함. 

- 기존 쪽방은 2평 내외로 협소하여 요양보호사의 방문지원 곤란. 개별단위 주거공간에서 요양보호사 
방문지원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별단위 주거공간 계획 필요성 제기 

◦ 집다운 집으로서 개별단위 주거공간에서 요구하는 필수구조와 설비는 1) 독립된 개별실(침실), 2) 욕
실(화장실), 3) 부엌(취사시설), 4) 베란다(세탁기 설치) 공간 등임.

◦ 현재 계획하는 호당 면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별 가구의 주거여건 변화, 주거수요 변화 등에 유연
히 대응할 수 있는 설계기법, 평면개발 기법의 적용이 필요함. 

112) 양동 쪽방촌 지역은 ‘21년 6월 25일 양동 쪽방 밀집 지역인 ‘제11·12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
113) 일반적인 고시원 규모 9㎡/호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
114) 정의당 민생특별위원회 외(2021.06.23.),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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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 변화(1인 가구→2인 가구, 더 넓은 평면으로의 이주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
는 설계기법115) 적용 방안 검토 필요

3호→2호

3호→1호

주 : 전문가 자문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6-3] 가구구성 및 주거수요 변화 등에 대응한  
평면개발 방향

□ 고령가구 및 고령화를 고려한 개별단위 주거공간의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 한편, 서울시가 쪽방촌 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한 표준평면(안)116)에 따르면, 쪽방 거주자의 
고독사 문제, 자립생활이 곤란한 거주민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거주공간과 공유형 부엌·화장실 등으
로 설계안을 검토한 바 있음. 

 - 쪽방 거주자를 ‘생계유지형’, ‘생계불안형’, ‘생계의존형’ 등으로 구분. 생계의존형은 심신불편 등으로 
외부 도움과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유형에 해당(그림 6-4 참조).

출처 : 서울시 연구용역(쪽방촌 복합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3차 보고자료(22.01.06) 42쪽에서 재인용

[그림 6-4] 공동체주거 내 구성원 유형(예시)

◦ 서울시는 크게 개인형과 다인형으로 구분하여 표준평면(안)을 제안하였는데, 이중 개인형의 경우 침
실과 욕실 이외 거실과 주방은 공유형으로 설계안을 검토한 바 있음. 

115) SI기법(Support & infill, 구조체와 내장재 분리 설계기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전문가 개별자문 참조
116) 2021년 서울시 연구용역(쪽방촌 복합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3차 보고자료(22.0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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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가지 표준평면은 ①“1인실 표준평면: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 ②“다인실 표준평면: 혼자 지내
기에는 다소 불안”, ③“특성화실 표준평면: 생계를 타인에게 의존” 등임(그림 6-5 참조)  

출처 : 서울시 연구용역(쪽방촌 복합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3차 보고자료(22.01.06) 34쪽에서 재인용

[그림 6-5]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주거평면 유형-개인형, 다인형(예시안) 

◦ 이에 대해 NGO 현장활동가들은 거주자 스스로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공급자 관점에서 ‘공유형 주택
(share house)’ 공급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aging in place’ 관점에서도 
누구나 자신의 개별 주거공간에서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을 강조함.  

- 서울시 ‘지원주택’과 같이 독립적인 주거유지가 힘든 거주자들의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방안 필요성 제기

- 임대주택의 일부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장애인 독립생활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 노인 장기요
양서비스 제공 등 독립 주거 유지 지원 필요성 제기

 

※ 홈리스행동(homelessaction.or.kr) 뉴스
  ‘홈리스 주거팀’은 “(당사자가) 원할 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타인과 공동 거주할 수밖에 없는 주거형

태는 강요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등 간담회 참석 주민들도 공유형 주택 공급에 반대 목소리. 친한 사
람들과 이웃할 수 있도록 호(戶) 배정 등의 요구  

□ 종합 : ‘집다운 집’으로서 핵심 고려사항

◦ 이상 개별단위 주거공간에 대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쪽방 거주자의 고령, 건강, 
사회적 관계 특성 등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개선된 환경에서 지속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
도하기 위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최대한의 고려와 배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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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단위 주거공간 구성에 대한 핵심적인 요구사항
   ① 필수구조와 설비
      1) 독립된 침실, 2) 욕실(화장실), 3) 부엌, 4) 베란다(세탁기 설치) 공간
   ② 주거동선을 고려한 적정 주거면적의 반영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현재 공급면적 계획(16-18㎡)은 최저주거기준(2011년, 14㎡)을 충족하나, 영구임대주

택(23-29㎡), 공공실버주택(24㎡) 규모,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 향후 국가 최저주거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
   ③ ‘aging in place’ 관점을 고려한 개별단위 주거공간(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한 평면) 개발  
      ☞ 철거예정 주거세입자 가구특성을 고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부를 ‘지원주택(서울시 조례)’ 또는 ‘공공실버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의 검토

2) 공용공간 조성 방향 

□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고려한 공용공간의 설계 

◦ 실무자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쪽방 거주자의 기존 주거특성과 공동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주거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와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의 설계 방향을 강조함.

◦ 상호교류 활동 등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의 확충,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공간 이외 자립기반을 보
강할 수 있는 작업공간 확보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도심 내 ‘수직 고층형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한계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 단독 고령가구의 사회적 고립화, 고독사 증가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간 설계 필요성을 강
조함. 단지 내 이동 동선, 공용시설의 기능·역할 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활동과 돌봄지원 활동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층부에 집중 배치 또는 수직 층간 분산 배치 방향 등을 검토해야 함.  

 

출처 : 서울시 연구용역(쪽방촌 복합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3차 보고자료(22.01.06) 13쪽에서 재인용

[그림 6-6] 커뮤니티시설 등 주요 공용공간의 배치 방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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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복지공간+작업공간+의료지원활동공간 등의 주거커뮤니티 공간 고려

◦ 공동체주거에서 필요한 공간으로는 1)여가복지를 위한 공간, 2)생계활동을 위한 소규모 작업공간(취
업지원 공간-공동작업장, 직업훈련 등), 3)의료지원 활동을 위한 공간(건강지원 공간-상담실, 진료실 
등) 등임.

◦ 소규모 작업공간과 의료지원 활동 공간 등은 기존 공동주거단지와 차별화되는 공간임. 기존 쪽방 거
주 가구에 필요한 돌봄서비스 지원 기능과 일자리 지원 연계 차원에서 공용공간 설계에 반영 필요성
이 강조됨. 

- 고령자, 심신장애자 비중이 높아 신규 주거단지 정착 후에도 의료지원(medical care)의 연계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 공간 반영 필요117)

- 거주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 이외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신체여건에 맞는 가벼운 일자
리 기회를 연계하고,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설계 반영 필요

출처 : 서울시 연구용역(쪽방촌 복합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3차 보고자료(22.01.06) 12쪽에서 재인용

[그림 6-7] 커뮤니티 공간 유형(예시)

◦ LH, SH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거주 가구의 주거생활 특성, 주거수요 특성 등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여 
이상 공용공간의 설계 방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상설계 지침서와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와의 통합 전략 : 지역사회 주거복지거점으로서 만족도 및 접근 편의 제고

◦ 국토부 지침 개정(21.04)에 따라 300세대 이상 단지에는 200㎡ 이상의 교육·복지서비스공간 설치를 
의무화함. [주거+지역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생활SOC, 지역편의시설, 일상생활지원센
터, 사회복지관 등의 조성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영등포지구의 경우, 재정착 예정인 기존 쪽방 거주자 이외 행복주택과 분양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입
주 예정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고려 필요. 입주자 간 일부 기피현상의 발생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계획과 설계 전략 필요  

117) 영등포쪽방촌의 경우, 치과진료는 1개월에 1회 무료방문하여 진료 지원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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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H 내부자료(2022년 공공주택사업본부 업무계획) 

[그림 6-8]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거점 조성 방향(예시)

◦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통합을 유도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함. 단지 내 주요 공공시설을 지역사회의 주거복지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공동주거단지 내 필요한 기능 이외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의 고려,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특히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주요 공공자산으로서, 양질의 디자인과 설계를 적용
하여 공공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주민과 지역사회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그림 6-9]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배치 방향(예시)

□ 공용공간 설계 방향의 종합 

☞ 공용공간 설계 방향에 대한 고려 사항
   ① 재정착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커뮤니티 공간의 배려
      * 여가복지공간, 의료지원활동공간, 일자리지원활동을 위한 소규모 작업공간 등
   ② 지역사회 주거복지거점으로서 지역맞춤형 공공기능 도입, 양질의 디자인, 설계 적용 등으로 이용자 만

족도 및 접근 편의성 제고 



제5장 영등포지구 재정착 대응 현황 실증분석 ∙ 153

3) 주거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안적 임대유형 검토 : 공공실버주택, 지원주택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근본적으로 쪽방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임.   

- 주거기본법(2015년)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
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

◦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서 주거권은 주거서비스 개념이 포함되며, 주거서비스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
됨((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2017, p.10). 

목표 내용

주거권 
보장

주거안정
주거수준 항상

하드웨어적 측면: 주택 공급,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소프트웨어적 측면: 주거비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 주거약자가 안전하
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건전한 주택산업 유도 등

출처 :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2017.12), p.10에서 재인용

[표 6-2] 주거기본법의 주거서비스 내용

◦ 주거서비스 영역에서 현재 LH는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생활서비스 
업무에 대응 중임. 주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그림 
6-11 참조).     

- LH 주거생활서비스118) 적용 대상 범위는 크게 세 개 그룹으로 구분 가능. 주요 공급 대상은 Ⅱ, Ⅲ그
룹에 해당

- Ⅰ그룹은 분산형 임대주택 공급, 운영, 관리 특성 상 단지차원의 주거생활서비스 공급 적용 한계. 주
거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쪽방,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거서비스 영역이나 LH 주거생활
서비스 공급 대상에서 다뤄지지 않는 영역

?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쪽방,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

매입·전세임대 등
거주자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거주자

행복주택 등 
거주자

주거생활서비스 
논외 대상

주거생활서비스 사각지대 
(분산형 임대 공급·운영)

주요 주거생활서비스 적용 대상
(단지형 임대 공급·운영)

주 : 자문 내용 참조 연구진 작성

[그림 6-10] 기존 LH 주거생활서비스 주요 공급 대상 범위

◦ 기존의 LH 주거생활서비스 체계로는 재정착 예정인 기존 쪽방 거주자들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클 것으로 예상됨.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계기로, 동 그룹에 대한 주거생활서비

118) LH는 주거서비스 중 ‘입주고객을 대상으로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보편적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를 주거생활서비스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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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지원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차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의 주거복지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지역사회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개별상담과 맞춤형 돌봄지원 자원의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외 대안으로서 쪽방 거주자의 고령, 건강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을 일부 공공
실버주택이나 지원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대안 유형 1 : 공공실버주택

◦ ‘공공실버주택’은 고령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한 유형임. 쪽방 거주자 중 고령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고,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 케어시스템이 강화된 영구임대주택 공급 유형의 
검토가 필요함. 

◦ 즉, 철거 예정인 쪽방 거주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시설 이외 
고령자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 필요함.  

 - 고령자일수록 건강문제 증가 가능성이 높음. 신체적, 건강상 특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
거시설 이외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운영

 - 건물 저층부에 건강관리, 노인정, 물리치료실 등과 같은 시설 설치, 운영

 -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비상 콜 설치,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대 등 배리어프리 설계 적용. 맞춤형 
주거시설 설계 적용

출처 : 서울시 연구용역(쪽방촌 복합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3차 보고자료(22.01.06) 15쪽에서 재인용

[그림 6-11] 주거공동체의 고령가구를 고려한 돌봄서비스 지원 방향(예시) 

◦ 공공실버주택의 입주 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공급함. 기존의 우선 공급순위 등을 고려하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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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함. 

- 현행 우선 공급 1순위는 국가유공자, 2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전년 도시 근로
자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 

◦ LH의 공공실버주택 공급 사례를 보면, 제천청전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호당 전용면적 24㎡
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3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함. 보증금 약 213만원, 월임대료 월 
4.2만원 수준임(수급자 기준). 

- 욕실, 발코니(외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마련) 각 1개, 주방·식당과 거실·침실 일체형의 1베이 원
룸형 구조. 미끌럼 방지 타일,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동작감지기 등 세대 내 편의·안전시설 설치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월)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월) 월 

임대료(원)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24m2 2,129,000 425,000 1,704,000 42,350 10,346,000 2,069,000 8,277,000 107,530

[표 6-3] 공공실버주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준(LH 제천청전 사례)

□ 대안 유형 2 : 서울시 지원주택119)

◦ 지원주택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공주택임. 입주자가 독립적
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뜻함.  

-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는 입주자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임대료 연체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 

◦ 입주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이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도 대상자로 포함함. 거주할 곳
이 없는 알코올 중독, 정신장애 등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의료, 생활면
의 관리를 동반한 대안적 모델임.  

◦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노숙인 규모의 실질적 감소,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쪽방 거주자와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주택의 
공급 방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문제를 포
용하는 복지사업으로서 공익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시장 등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 가능(제7조)  

119)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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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선정 및 
지원

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 1항)
65세 이상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입주대상자 
지원

(제3조 2, 
3항)

- 예산 범위 안에서 입주대상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융자 또는 보조
- 입주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제4조)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제6조)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지원주택의 
공급

(제7조)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5.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체주택

지원주택의 
운영 및 

관리

제공기관 
선정

(제9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장이 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사업의 보고
(제10조) 경비 및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업 착수신고

주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주요 내용 발췌 정리

[표 6-4]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의 주요 내용

4) 주거복지서비스 운영·관리 방향의 사전 검토

◦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공동주택단지의 거주자는 물론 지역커뮤니티에 
필요한 새로운 주거복지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 지자체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구 내 돌봄서비스의 재편 방향과 필요한 주거복지서
비스가 무엇인지 진단이 필요함. 

- 기존 서울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및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 역할의 포괄 및 재편 방향

- 지역커뮤니티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신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방향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공공주택사업의 준공, 거주민 입주 등에 맞추어 주요 주거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
시설과 커뮤니티시설 등의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운영 주체 등 운영 방안, 시설물 (위탁)관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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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H, SH 등 공공개발자는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한 기본방안을 토대로 주요 공공공간(시설) 및 
커뮤니티공간(시설) 등의 계획, 설계에 반영 필요함.

- 쪽방 거주자 등의 주거특성, 주거수요 특성 등을 고려, 수직 고층형 공동체주거 조성의 한계점을 최소화 고려

5) 쪽방 거주자의 참여 기회와 근거 마련

□ 주민협의체 운영 방식의 개선 

◦ 영등포지구의 경우, 쪽방 거주자가 주거세입자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영등포구가 현재 운영 중인 주
민협의체는 쪽방 거주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자의 참여는 누락되어 있음. 

◦ 지자체가 재정착을 희망하는 쪽방 거주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반영하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임. 별도의 협의체를 구
성·운영하거나, 또는 기존 협의체 구성·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쪽방 거주자 등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NGO 단체나 쪽방 거주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공공주택사업 절차 특성 상 기 결정사항의 열람과 전달 등으로 사업추진 전반 과정에 대한 인식 부족. 
사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 주민 자치권한의 근거 마련

◦ 한편, 쪽방 거주자가 공동체주거단지에 재정착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참
여기회 확대와 자치권한의 근거 마련 등도 필요함. 

◦ 주거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생력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수혜자’로서
의 관점을 지양하고, 주거공동체의 능동적 주체로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이를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주거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거주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책
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함. 공동체주거에 필요한 정보전달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을 통한 지원 방안도 고려가 필요함.  

 - NGO 단체, 시민단체 등의 기존 활동120) 등을 연계하여 공동체주거에서 필요한 주민자치 및 참여 활
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행 방안 등의 고려 필요 

☞ 제3섹터 NGO 단체와의 협업기반 마련 필요
   “기획·준비과정에서 쪽방 주민, 노숙인 등의 주거생태계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권보호

를 위해 활동하는 NGO 단체,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쪽방주민, 노숙인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생활방식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자문 청취, 사업화 방안에 반영, 직접 참여와 운영 등 모니터링, 
보완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기반(소통채널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FGI 
참여 전문가 의견 인용)

120)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2007년부터 15년 이상 쪽방 거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을 토대로 사
랑방마을협동주민회, 동자동사랑방 등의 주민조직화가 이뤄짐. 동 조직은 쪽방촌 내 신용불량자가 많아 공
제조합형태로 출발함. 양동쪽방촌의 경우, 2019년부터 쪽방주민 조직화를 통해 민간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쪽방 주민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공론화 노력 중. 홈리스행동 기사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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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주거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자치조직의 구성, 주요 공공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등의 운영
관리 방향에 대한 참여, 일부 시설의 사용권한 부여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됨. 

- 종합사회복지관 내 주요 주거복지서비스 및 주민편의서비스 운영 방향, 일부 커뮤니티시설의 사용권
한 등에 대한 거주자의 의견반영 및 의결과정 등의 참여기회 확대 개선 검토 필요

6) 임시이주대책 대응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 임시이주대책 실행 주체와 역할 

◦ 영등포지구는 영등포구·LH·SH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음. 국토부와 서울시 
등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도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기관121)으로 참여 중임. 

◦ 공동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 이후 아직까지 공동시행자 기본협약은 미 체결 상태임. 지구계획 승인 이
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분율, 주택건설 업무분담 등에 대한 이견조율과 기본협약 체결
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추진기반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 정책환경 변화(재정지원 규모 축소 방향) 등으로 당초 합의한 사업지분율 등에 대한 이견 조율 중

◦ 공동시행자의 각 기관별 역할(기본 합의서)과 현재 추진단계에서 파악된 실질적 대응 역할은 [표 6-5]
와 같음.  

◦ 당초 기본 합의서에서 정한 영등포구의 역할은 쪽방 거주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갈등관리와 임시이주
대책의 수립·이행, 그리고 쪽방 거주자와 지원시설 등의 재정착 지원, 돌봄프로그램의 구축 운영 등
임. 본 사업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역할을 책임지고 있다할 수 있음. 

구분 공동사업 추진 기본합의서 기준 역할(’20.01.20) 현 추진단계 업무분장 현황

영등포구
∙쪽방 거주자 및 토지·건물주 갈등관리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임시 이주대책 수립·이행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재정착 지원 및 돌봄 프

로그램 구축 운영

∙(~지구지정: 도시계획과) 쪽방 거주자 및 토지
주 갈등관리, 사업시행자 기본협약 체결 등 업무

∙(지구지정~: 도시재생과) 쪽방 거주자 및 토지주 
갈등관리, 지구계획에 따른 업무협의, 임시이주 
대책 수립·이행 관련 지원 업무 

LH공사 ∙공공주택사업 추진
∙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관리
∙쪽방거주자·지원시설 임시 이주를 위한 공사 

업무 등

∙개발계획 수립 등 인·허가업무 및 단지조성 
∙주택건설(임대운영·관리 등 세부 사항 미합의)

SH공사 ∙보상업무 및 택지공급 업무
∙주택건설(임대운영·관리 등 세부 사항 미합의)

비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사업지분, 사업비 부담 및 손
익정산 등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
도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

∙공동시행자 간 사업지분율 미 확정* 등으로 
기본협약 미체결 상태 

  * 서울시 정책변경 등으로 재정지원 축소의사

[표 6-5] 공동시행자 간 역할 배분 현황

121) 기본협약 체결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실무TF회의 시, 3개 공동시행자 기관 이외 국토부와 서울시 함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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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추진단계에서 영등포구의 대응 역할은 주로 토지소유자 등의 갈등관리임. 보상 및 철거에 앞서 임
시주거시설로의 이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임시이주대책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한 상황임. 

◦ 한편, 당초 LH·SH공사의 역할은 공동주택사업 추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 
임시 이주를 위한 공사업무 등임. 이후 사업추진 및 협의과정을 거쳐 LH공사는 인·허가 총괄 및 단지
조성 업무를, SH공사는 보상 및 택지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조정 중 

◦ SH공사 역할 중 지장물조사는 완료되었지만, 서울시 정책환경 변화(재정지원 규모 축소 방향) 등으로
보상업무 착수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영등포지구와 같이 복수기관이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에 미치는 변동요인의 통제와 일정 조율 등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음을 시사함. 또한 주요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에 기
본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별 사업지분율 및 세부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을 시사함.  

- 공공기관 별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공동시행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거버넌스 
기반 확립 선행 및 착수 필요

◦ 현 추진단계 이후 재정착 2단계를 위한 중점 과제의 하나는 임시이주 과정에서 쪽방 거주자 등의 주
거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이주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임. 다음과 같은 공공시행자 역
할의 보완이 필요함.  

◦ 먼저 영등포구는 기 검토한 여러 임시주거시설별 장·단점과 시설별 활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종합적인 임시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업무 총괄 등의 준비가 필요함. 

- LH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시이주대책 수요 및 선호 방안 등을 조사하고, 대안별 여건을 검토·제안  

◦ 임시이주대책에 있어서 충분한 물량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주자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도 중요한 과제임. 고령,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주거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거주자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와 함께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를 중심으
로 주민센터, 쪽방상담소 역할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주거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영등포지구 쪽방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약 75%. 수급자 지원업무를 대응하는 영등포구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주민센터, 쪽방상담소(서울시립시설) 등과 연계한 지원기반 마련 필요

◦ 영등포구의 종합적 임시이주대책에 근거한 개별 임시주거시설의 공급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SH공
사가 임시주거시설의 공급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임시이주대책은 보상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에 해당
- 임시주거시설의 공급, 관리 비용 등은 전체 사업비용에 반영
- 공급 대상자 범위는 등록된 쪽방 거주자 및 토지보상법 상 기준 적용(상업용시설로 등록된 쪽방과 유

사한 비주택 거처의 거주자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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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주대책 업무 이행 주체
임시이주대책 수립 및 총괄 영등포구(도시재생과)

*지구계획 승인이후 주요 업무는 도시재생과 중심 대응 예정

(임시거주 기간 중 임시주거시설 주거관리 및 
 거주자 주거지원 등 포함) 

영등포구(사회복지과) 
*주민센터, 쪽방상담소 기존 역할을 연계하여 주거지원 및 주거
관리 방안 모색 필요

*지구 외 임대주택 이주희망자 대상 주거복지센터 협조지원 필요  

임시주거시설의 공급(공사 및 시행), 관리
SH공사
*보상업무와 연계하여 임시주거시설 공급대상자에 대한 임시주
거시설별 공급, 관리업무 대응 필요

[표 6-6] 영등포지구 임시이주대책 업무와 이행 주체  

□ 임시이주대책 전담조직 역할과 구성 방향(예시)

◦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임시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별 전 
일정을 고려한 업무범위의 총괄,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함. 

- [임시주거시설별 입주대상자 및 시설별 이주안내, 임시주거시설 공급·관리, 임시주거시설 거주기간 중 
거주자 주거지원 및 주거관리, 임시거주 종료 이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등 업무의 총괄, 효
율적 관리 지원 필요 

◦ 리로케이션 컨트롤타워(re-locaion control tower)로서 가칭 ‘이주및주거지원TF’를 구성하고, 이주
와 재정착 과정의 주거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의 총괄적 관리와 집행을 지원하는 운영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그림 6-12 참조).  

◦ ‘이주및주거지원TF’는 철거 이전 충분한 시간을 두어 대상자별 지구 내·외 재정착 방안, 임시이주방
안, 이사 관련 정보제공과 이주실행 안내, 공사기간 중 임시주거시설의 운영·관리방안, 기존 돌봄서비
스의 연계 지원 관리, 지구 외 이주희망자 등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지원 연계 
업무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지구 내 재정착 대상자와 지구 외 이주희망자 그룹을 구분하여 각 그룹에 대한 지원업무 범위와 지원 
절차 마련 필요

- 지구 내 재정착 대상자 중 임시주거시설 희망자 및 별도 이주희망자 그룹을 구분하여 각 그룹에 대한 
지원업무 범위와 지원 절차 마련 필요

◦ 전담조직은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특히 보상업무와 연계한 이주주거시설의 공급·관리 업무
를 담당하는 SH공사, 그리고 LH공사 등 공동시행자의 참여 지원이 필요함. 

◦ 이외 임시주거시설 입주자의 주거관리 및 주거지원 연계 등을 위해서는 해당 권역의 주거복지센터, 
주민센터, 영등포쪽방상담소(서울시) 등 유관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사회복지과 등의 담당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공동시행자인  LH 
및 SH공사 등의 실무자, 영등포쪽방상담소 및 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 실무자 등의 참여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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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가칭 ‘이주및주거지원TF’ 전담조직 및 협업기반 조성 방향(안)

7) 재정착 2단계 보완과제 대응 공공주체별 역할 방향 

◦ FGI에서 제기된 다양한 관점의 의견과 보완과제, 그리고 공동시행자 주체 간 주요 역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후 단계에서 공공기관 주체별 중점 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구분 중점 역할 과제

영등포구

∙주민협의체 운영 및 주민갈등 관리
∙임시이주대책 수립 및 총괄, 이행 지원 
 -지구 내 재정착 대상자 및 지구 외 이주

희망자 그룹별 지원절차 마련
 -지구 내 임시주거시설 희망자 및 별도 이

주희망자 그룹별 지원절차 마련
 -임시주거시설 거주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 주거관리 
 -임시주거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등
∙이주및주거지원TF 전담조직 구성·운영

∙쪽방 거주자 대표 등의 주민협의체 참여 및 
NGO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채널 운영

∙지구 내 재정착 및 임시주거시설 공급 대상
자와 지구 외 이주 대상자 현황 파악, 관리 

∙이주절차 안내 및 이주지원 등
∙공동시행자(LH, SH공사), 대외 기관 등과의 

협업기반 마련 
 -쪽방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관련, 영등포쪽방

상담소, 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 등의 지원 
필요  

LH공사

∙공동체주거단지 개발
 -쪽방 거주자 가구특성을 고려한 개별단

위 주거공간 계획 및 설계지침 마련
 -돌봄서비스 재편방향 및 지역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특성, 지역사회 통합 등을 고
려한 공공공간, 커뮤니티시설 계획 및 설
계지침 마련 

∙임대주택 운영, 관리

∙쪽방촌 주거생태계, 쪽방 거주자 주거특성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쪽방 거주자의 삶의 질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거주자 가구특성(고령, 심신장애, aging in 
place) 등을 고려한 주거평면 고려

 -수직 고층형 공동체주거단지 조성의 한계점 
및 사회적 배제 외부효과 최소화 고려 

∙지역맞춤형 공공기능 도입, 양질의 디자인, 설
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접근 편의성 제고  

∙임대보증금, 월세 등의 안정적 지급방안
 - 주거이전비, 주거급여 등의 연계활용 방안  

SH공사 ∙보상업무 및 택지공급
∙임시주거시설 공급, 관리

∙임시주거시설 확보(민간건물 계약체결 등),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별 공급, 운영관리

서울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서비스 
공급, 관리

∙돌봄서비스 재편 방향 및 주거복지서비스 공
급 방향 검토·제안(→LH)

∙공공시설물 프로그램 운영·관리 방안, 공공시
설물 위탁관리방안 사전 검토  

∙영등포쪽방상담소를 통해 쪽방 거주자 돌봄 
관련 기초지자체 업무 지원

[표 6-7] 재정착 2단계 대응 공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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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도 개선 방향

◦ 본 절에서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함. 

1)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정비 접근 방향

□ ‘공공주택사업’은 복합적 도시문제의 해소 필요 지역에 제한적 적용

◦ 도심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사업은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여 도시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 하지만, 모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당초 도시 외곽이나 인근 GB해제지역의 택지개발과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법으로서, 도심지역의 사업 추진여건을 반영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 도심지역은 복잡다기한 기능과 관계, 여러 층위의 일상들이 채워져 있어 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
름. 사유지의 협의매수와 보상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민원 표출 등으로 원활한 추진이 곤란함. 

- ‘21년 2.4대책으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주
택특별법 상 별도 목적의 사업유형과 추진절차, 보상기준 등을 신설하여 운영   

◦ 때문에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
가 있음. 영등포지구나 대전지구 등과 같이 여러 차원의 도시문제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해소가 필요
한 경우에 적용이 필요함.

- 도시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제고,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도심 주택수요 대응, 노후 환
경의 정비를 통한 도심활력 촉진 등 다양한 도시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어야 하는 경우 등

◦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대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유형과 추
진절차 등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적용 대상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법안 마련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 재정착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주
택사업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함. 지구지정 단계, 지구계획 승인요청단계에서 거주자 주거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주대책 및 재정착 계획 등을 보완, 이행의무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국 10곳의 쪽방촌 중 영등포 및 대전쪽방촌 이외 쪽방이 밀집된 
지역은 드묾. 각 쪽방촌의 형성배경과 도시의 공간적 맥락 속에서 입지특성, 밀집양상 등에 따라 차
별화된 정비 접근 방식이 필요함(표 6-8 참조). 

◦ 공공주도의 공공주택사업이 필요한 일부 지역 이외에는 가급적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 수단을 우선
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정비조합이 설립된 지역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
하려는 의지가 높은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됨. 

- 서울 양동쪽방촌(남대문) 경우, 조합과 건설사 등 민간시행자가 중심이 되어 정비사업 추진 중

◦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쪽방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순환이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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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자의 의무이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대상 지역 구분 정비수단 비고
∙수도권지역에서 공공주도로 다차원의 도

시문제에 대한 전면적 대응 필요 지역
-수도권 대도시나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역
세권 주변 쪽방밀집지역 등 

 (주거복지 제고, 도심주택수요 대응, 노후
환경 정비 등 종합적 접근 시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쪽방 밀집지역 중심 지구지정, 취약계
층 주거복지 제고 목적 명확화

∙거주자 주거실태조사, 임시이주대책 및 
재정착 방안, 이행의무 등 강화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확립하여 공공시
행자에 대한 신뢰기반 조성 필요  

∙수도권지역에서 공공주도 긴급 대응지역 
이외 노후 도시환경의 정비 대상 지역

-정비조합 기 설립지역 등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권리관계 조정방식, 민간
주도 추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순환이
주, 재정착 규정 보완, 이행절차 강화

∙비수도권지역 대도시 도심 인근지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요건 충족 
지역, 공공 참여 요청 지역

 (주거복지 제고, 도심주택수요 대응, 노후
환경 정비 등 종합적 접근 시급)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방식)

∙과거 공공개발자 주도 추진 경험 풍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높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순환이
주, 재정착 규정 보완, 강화

∙지방 원도심, 중심시가지 인근지역 등 
도시재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제고 등을 
위해 공공지원 필요 지역

 (쪽방, 고시원, 모텔, 여인숙 등 비주택 
거처  밀집하여 도시환경 열악한 지역)

지자체 정책사업
또는 빈집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국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소규모정비사업과 국비지원사업 연계 
추진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비영리조
직 중심으로 점진적 추진

[표 6-8]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유형별 정비수단 적용 방향

◦ 비수도권지역 대도시의 도심 인근지역 등은 지역에 따라 도시정비법 상 공공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
업(공동주택건설방식)을 적용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재정착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의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밀집규모와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비수도권 광역시의 중심시가지나 지방도시의 원도심지역 내 쪽
방, 고시원, 모텔, 여인숙 등 비주택 거처가 산재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정비수단도 필요함. 해당지역
의 지자체와 지역주민, 비영리조직,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기반한 점진적인 정비 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사례 성과와 한계점, 그리고 일본 추진사례 시사점 등을 착안하여 지
자체 정책사업으로 점진적 추진 방안 검토 가능

◦ 부산쪽방촌 같이 쪽방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이나 지방 도시 원도심 인근의 집장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쪽방촌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정비사
업,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책사업 등으로 접근
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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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지구지정 검토 기준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동 사업의 정책 목적을 반영한 지구지정 요건이 필요함. 

◦ 영등포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단계에서(‘20.7월),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계
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 및 지구경계 설정 기준
을 마련한 바 있음. 

◦ 쪽방촌의 특성,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순환형 개발의 용이성 및 토지수용권 남발 방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지구지정 기준(안)을 마련함. 

◦ 영등포지구 사례를 근거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지구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안함.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 기준 예시(안)
 ① 공공주택특별법 목적(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에 부합하고,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 거주자가 100인 이상이거나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100인 이상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
 ③ 대상 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건축연한 20년 이상)이 50% 이상인 지역
 ④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LH공사 

등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요청한 지역 등

2) 단기 개선 과제

□ 이주·주거대책 검토 대상자 범위와 인정 시점 명확화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이주 및 주거대책은 현행 토지보상법 상 보상업무 기준을 적용함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임.  

- 현행 기준은 철거로 인해 거처를 잃게 되는 주거세입자 및 영세가옥주 등이 이주·주거대책 적용 대상
자이며,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에 해당

◦ 영등포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공고일(20.01.20)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보상착수 시점까지 지속
적으로) 거주해온 등록된 쪽방 거주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함. 

◦ 실질적으로 쪽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시원, 모텔 등 상업시설용도 건물의 경우는 보상법 상 이주·주
거대책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지구 내 미등록된 실질적 쪽방 거주자들의 경우는 주민센터, 통장 등이 일정한 방법 등으로 쪽방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주·주거대책 대상자로 포함하여 검토 필요함.  

◦ 보상착수 시점 지연 등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지속적 거주자 기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추가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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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안) 마련

◦ 영등포지구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영등포지구 내 신규로 공급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3조)에 의거하여, 철거되는 쪽방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기준(안) 마련이 필요함. 

◦ 이외 추가적으로 모텔,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토부의 주거취
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361호)은 쪽방 거주자 이외 고시원, 여관 거주자 등도 
건설·매입·전세임대 이주지원 대상자로 포함122)하고 있기 때문임. 

◦ 즉, 중앙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관점에서는 비주택 거처 거주자들을 주거권의 보호가 필요한  
정책지원 대상으로 모두 포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입주자 선정 기준(안) 마련 시 사업지
구 내 일정 요건의 비주택 거주자를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범위에 포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하지만, 비주택 거처 거주자는 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아니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이 아니므로 각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준 적용이 필요함. 

◦ 입주자 선정 기준(안)은 가칭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기준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최종 입주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함. 

◦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서울시, SH, LH,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
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자 순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합의기준 마련 등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영등포지구의 경우는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영등포지구 내 쪽방 거주자 중 기초수급자 등을 
우선 순위로 검토 가능. 쪽방상담소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주민센터, 통장 등이 일정한 방법 등으로 
쪽방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정부의 주거지원 보호 필요 대상자임을 고려, 쪽방 거주자 
우선 순위 공급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 후순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기준(안)의 검토 필요

- 영등포구, LH·SH공사 간 업무협의 필요

□ 지구계획 승인신청 행정절차의 개선 : 주거·이주대책 수립 강화 및 승인신청 기간 개선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다양한 거주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철거와 개발사업 등
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주거실태, 사회경제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부합한 이주대책과  
주거대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특히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등록된 쪽방과 쪽방 거주자 이외 미등록 쪽방 거주자, 그리고 비주택 거
처 등 지구 내 쪽방건물 분포 현황과 특성, 거주자 현황과 사회·경제적 실태 특성, 재정착 수요, 임시
이주 수요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먼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계획 수립 시 거주민의 주거실태와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주거

122)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
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뜻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제1호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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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및 이주대책 검토, 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구계획 수립 신청 이전까
지 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보완, 강화 개선이 필요함.  

◦ 둘째, 이를 위한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지구지정권자 등과 사전 협의를 거처 지구지정 
이후 2년 이내(현재 1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지속적 지불 가능성 확보 : 주거이전비 및 주거급여의 임대주택 보증금, 월임대료 연계 활용 

◦ 쪽방 거주자가 임시주거시설과 신규 공동체주거단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
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지불가능성임. 

◦ 토지보상법에 의해 주거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주거급
여 대상인 쪽방 거주자의 주거급여를 월임대료와 관리비 명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2020년 1월 기준, 1인가구 주거이전비는 약 880만원 정도123)로 영등포지구에서 공급하는 16㎡ 주택
의 임대보증금 161만원(월임대료 3.2만원, 입주시점 변동 가능)으로 임대보증금 충당 가능 예상

- 기존 영등포쪽방촌 쪽방 월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평균 22만원 수준. 쪽방 거주자의 65.8%가 기초생
활수급자로서 대부분 주거급여 대상자이며, 주거급여를 월임대료로 납부하고 있음

◦ 개별적으로 임시이주할 경우 주거이전비를 주거 이외 용도로 모두 소진하고, 입주시점에서 임대보증
금이 없어 다른 쪽방으로 재입주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려면 주거이전비와 
주거급여를 각각 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함. 

◦ 먼저 임대주택 보증금은, 지구 내 재정착 예정인 쪽방 거주자의 경우 보상절차에서 지급되는 주거이
전비를 임시주거시설의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재정착할 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
토가 필요함. 

- 임시주거시설 입주 및 신규 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쪽방 거주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임시주거시설 
소유자 및 신규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주거급여 지급 목적은 대상자의 주거임대료, 임대관리비 등 실질적인 주거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
원하는 것임.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는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해야 할 임대사업자가 있음을 의미

◦ 월임대료와 관리비의 경우는, 구청이 쪽방 거주자의 주거급여를 임시주거시설을 공급, 관리하는 공공
시행자(영등포지구의 경우, SH공사)에 지급하고, 공공시행자가 임시사용 건물 소유자에게 월임대료
를 납부하고 관리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임대주택 입주자의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임대운영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나머지는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실질적인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필요 

- (재)주거복지재단 등 비영리기관의 위탁활용 방안 고려 

123) 사업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해당 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임. 철거
에 따른 일종의 보상비에 해당함.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지출비*4개월분을 지급
함. 2020년 1월 기준, 1인가구 주거이전비는 874만 6,66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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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쪽방 거주자의 경우는 지자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신규 주거단지 
내 공공시설의 운영·관리 인력 등으로 일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개선과 주민자치 권한의 근거 마련

◦ 재정착을 희망하는 쪽방 거주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실행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
과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임. 

◦ 지자체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서 쪽방 거주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NGO단체나 쪽방 거주
자 대표 등과의 상시협의가 가능하도록 참여기회를 제공, 확대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쪽방 거주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전반의 추진현황과 결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전파 확산의 노력도 필요함. 

◦ 특히 주민협의체는 쪽방 거주자가 거주할 개별주거공간과 커뮤니티공간 등의 설계방향, 주거복지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거주자 중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정착 이후 단계에서는 주거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자치조직의 구성, 공공시설이나 커뮤니
티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참여, 사용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도 검토 필요함.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계 활용 방안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개별단위 주거평면을 적용하고 단지를 설계,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과제임.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동시에 주
거유지 지원서비스 등을 고려한 단지설계 적용은 사업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임.  

◦ 재원조달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다음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임대주택 유형의 일부를 재
정착 예정인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실버주택이나 (서울시) 지원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정부나 지자
체 재정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활용하는 방안임.

◦ 두 번째는 도심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도시재생법 상 도시
재생사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예산이나 생활SOC사
업 지원예산 등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임. 

◦ 쪽방의 밀집규모가 작고 지역사회에 소규모로 분산 입지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
를 중심으로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함.

◦ 즉, 쪽방,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 거처 거주자들이 밀집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의 도시지역을 대상으
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유형으로서, 저렴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를 함께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삶
의 질을 개선하고 노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상기한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기존 새뜰마을사업의 한계점은 보완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보다 확대하
기 위한 개선 사안 등을 착안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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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 HUG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확대방
안도 함께 고려 필요함. 

□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현물보상 기준의 예외적 적용 검토  

◦ 한편,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도심 토지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일차적으로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목적을 반영하여 
지구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그 성격을 명확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쪽방촌 특성,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순환형 개발의 용이성 및 토지수용권 남발 방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지구지정

◦ 이외 협의매수 지연 등으로 전체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도심 내 실질적
인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같이 예외적으로 별도의 현
물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중장기 개선 과제

□ 주택정책 지표기준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의 개선124) : 사회약자, 주거약자의 삶의 질 개선

◦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의 거주여부와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 지표임. 2011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인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14㎡는 
지난 10여년 간 1인당 주거면적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125). 

- 국내 최저주거기준은 ①주택의 최소 주거면적, ②필수 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으로 구성(표 
6-9 참조)

- 현행 기준은 개별 실의 최소면적을 제시하지 않아 개별공간의 거주성 확보 측면에서 제한성 제기 

◦ 영등포지구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호당 공급면적은 전용 16㎡ 규모로 현행 최저주거기준 14㎡를 충족
함. 하지만, 고령자, 장애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특성 상 개별공간의 거주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최저주거면적 25㎡, 유도주거면적 40㎡(도시주거형) 등으로 우리나라 기준을 크게 상회
함. 거주인원별 용도와 동선을 감안하여 가구별 최저주거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임. 

 - 거주인원별 주거생활에 필요한 취침·학습 등, 식사·휴식, 조리, 배설, 목욕, 세탁, 출입 등, 수납의 용
도별 공간면적을 동선공간(3.3㎡∼8.0㎡)을 감안하여 보정한 면적을 사용함.

124) 토지주택연구원(2021), ‘LH형 적정 주거공간 설정 연구’ 이외 전문가 FGI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작성 
125)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의한 행정규칙으로 2004년 6월 제정되었으며, 2011년 주거면적이 상

향 조정됨 상향 조정됨. 토지주택연구원(2021), p.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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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
(명) 표준 가구구성 실구성

최저주거기준(㎡)
2004년 
제정(A) 2011년 개정(B) 증감(B-A)

1 1인가구 1K 12 14 2
2 부부 1DK 20 26 6
3 부부+자녀1 2DK 29 36 7
4 부부+자녀2 3DK 37 43 6
5 부부+자녀3 3DK 41 46 5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49 55 6

∙ 최소 주거면적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에 따른 면적
∙ 필수적인 설비 : 상·하수도를 구비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강도, 내열·내화·방

열·방습, 방음·환기·채광·난방, 소음·진동·악취·환경오염, 재해·재난 및 전기·화재 안전성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2021), p.8에서 수정, 편집 인용

[표 6-9] 최저주거기준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 LH가 공급하는 주택의 적정 주거공간 대안을 모색한 토지주택연구원(2021)은 1)단위공간별 발생행
위, 사용 가전·가구 등을 고려한 수납공간 확보, 가전·가구 사용 추세 등을 반영하고, 2)발코니 확장을 
전제하지 않는 적정 단위공간 면적 확보와 함께 3)외기에 접한 발코니를 제공하는 LH형 평면 개발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음(토지주택연구원, pp.181-182). 

- 해외 주요 국가들(일, 영, 미, 이탈리아)은 주택 내 개별 실의 적정면적을 제안하거나 최소기준을 제시
하는 방식으로 주거면적 기준을 규정하며, 독립된 공간으로서 기능을 고려한 최소면적을 보장하기 위
한 장치로 기능

◦ 결론적으로 단위공간 규모 기준의 현실적인 주거면적 기준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 조정이 필요함을 제언함(토지주택연구원, pp.181-182).

- 단위공간별 적정규모와 계획방식 등을 검토하여 생애주기 가구유형별 적정 단위세대 적정규모를 시
뮬레이션한 결과, 1인 가구 스튜디오형의 적정 면적은 32.64㎡로 나타남. 주택법 1인 가구 최저주거
면적 14㎡와 18㎡의 차이를 보임. 

◦ 도심 공공주택지구에서 쪽방 거주자를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적정 면적의 상향 조정과 동시에 지구 
내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용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이 가장 큰 과제임. 

◦ 공익성 제고에 따른 재원조달 관점에서는 일차적으로는 공공시행자가 분양사업 등을 통해 자체 조달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1)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공실버주택이나 (서울시) 지원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활용하는 방안, 2)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도시재생법 상 도시재생사
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에 도시재생 지원예산이나 생활SOC 지원예산 등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 3) 쪽방 거주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저렴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지원예산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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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지역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126) 및 LH 업무지침 운영방안의 검토 

◦ 공공과 민간부문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의 원주민은 물론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큰 영향
을 줌. 특히 기성 도시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짐.

◦ 해외 여러 국가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영향평가 등
을 제도화하고, 실제 개발행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지만, 아직까진 각종 개발사
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에 미치게 될 혹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는 
부재함(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p.98).

 - 가칭 ‘지역사회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하는 행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여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지역사회
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일련의 계획, 과정,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보여주
는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뜻함(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p.17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는 향후 지역사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 지역개발 정책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여 지역공동체 해체 및 약화, 사회적 약자의 배
제 및 소외 등 지역사회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2)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 예방·완화 
혹은 해소함으로써 갈등의 사회적,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함(국가균형
발전위원회, 2019, p.176).

-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지역개발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때 지역내부의 계층 간 불균형, 지역사회 내 갈등 등 부정적 요소 최소화 가능.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해체와 붕괴 방지,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의의  

◦ 개발사업을 신개발형 및 정비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안하였으
며, 정비형, 즉 기성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조사항목으로서 가구특성, 주거실태, 영업실태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도록 제언함(표 6-10 참조).

◦ 지역사회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단계에 걸친 업무가 필요함. 이 과정에
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참여방안도 함께 고려 필요함(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그림 
6-13 참조). 

 - 지구·구역 지정고시 이전 단계(초안작성단계)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 도출, 조사·분석 후 평가초안 작
성, 지정고시 이후~지구계획 승인 혹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협의 및 수정단계)에서 평가서 초안 
공람, 최종안 검토·협의를 거쳐, 이주~준공인가 사이(사후평가단계)에 사후평가서를 검토하는 방안 

126)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포용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및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박인권 교수 개별자문(2021.10.08) 등을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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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조사항목 평가지표

필수
평가
항목

정보 공개 및 
관계자 협의

사업 진행상황 인지 정도, 사업추진 찬성(또는 반대) 이유, 동의서 작성 단계에
서의 적법성, 의견 차이 및 갈등의 이유 및 대처 방법, 다양한 주체(토지소유
주, 거주자, 지역산업 종사자 등)의 의견 반영 정도

주거 안정성 조합원 입주 의향, 세입자 입주 의향, 이주 예정지역, 부담가능한 주택임대료 
증가액, 주택임대료 변화, 임대주택 비율, 이주대책의 적절성

영업 안정성
일자리 변화, 단골 및 유동인구 변화, 영업환경·상권의 변화, 재산권(권리금 등) 
변화, 사업장 임대료 변화, 사업장 분양 의향, 부담가능한 사업장 임대료 증가
액, 사업장 이전 계획, 이주대책의 적절성

지역공동체 영향 이웃과의 관계 변화, 지역모임 빈도 변화, 지역모임 참여 정도 변화, 지역 내 
갈등 정도, 공동체 지속가능성 변화, 기타 지역공동체의 변화

주변지역 영향 인접 상권 변화, 교통 접근성 변화, 기반시설 접근성 변화

선택
평가
항목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사회적 신뢰의 변화, 사회적 규범의 변화, 공공의 역할
을 보조하는 시민사회 활동 변화

기회 접근성 계층별 기회 접근성 변화, 정보 소통 정도 변화, 사회적 약자 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

기타 항목 평가협의회에서 추가 선정

기초
조사
항목

가구특성 나이, 성별, 가구원 수, 취약계층 여부, 경제활동(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근무 
유형, 고용형태  

주거 실태
거주 기간, 주택 유형, 점유형태, 주택 건축연한, 주거면적
* 주택 소유자: 주택마련 방법, 주택가격
** 임대 사업자: 세입자 세대 수, 임대 소득
*** 세입자: 임대주택 유형, 월평균 임차료, 임차료 마련 방법, 임대료 상승 시 대처 방법

영업 실태 영업기간, 사업체 유형, 점유형태, 사업장 임차료, 종업원 수, 임대료 상승 시 
대처 방법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p.133(표 5-8) 및 p.135(표 5-10) 참고 수정 인용

[표 6-10] 지역사회영향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 기성시가지개발형 사업(예시)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p.145에서 재인용

[그림 6-13] 지역사회영향평가에서의 단계별 주민참여 방향(예시) 

◦ 상기한 평가제도 등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영향 
제도를 도입,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 

◦ 한편, 가칭 지역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 이전에는 LH 자체적으로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영등포지구의 경우 최초의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 규정의 유무
를 떠나 쪽방 거주자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
조사 실시 및 이주·주거대책 등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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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부 정책사업 이외에도 LH가 참여하는 기성시가지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
거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 추진절차의 개선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성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노력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갈등요인 
등을 최소화하여 LH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익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LH는 2021년 ESG경영체계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 ESG경영체계를 전격 도입할 방침임. 기성시
가지 개발은 도시·주택·주거복지 대응 현안이 함께 하는 영역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6.5 연구 성과와 한계점

◦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도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인 영등포지구를 실증분석한 연구로서, 쪽방 거주자
의 재정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현안을 실증분석하고, 이후 추진단계에서 보완이 필
요한 대응과제와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영등포지구가 지구계획 승인 이전단계로서 실증분석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특정 사례를 토대로 도출
한 연구결과로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영등포쪽방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은 본 연구에 주어진 조건으로서, 공
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개발방식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일부 한계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부분적이나마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보완과제와 개선 사안 등은 유사 목적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
고, 공공시행자의 보완역할과 대응과제에 대한 착안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향후 영등포지구에 재정착한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적 변화에 미친 영향,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 등 사업추진 결과의 모니터링, 평가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함.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연구과제로서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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